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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설립된 이후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

자를 위한 여러 처우 개선에도 힘써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일터 환경에 터하여 숙련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노동조합도 숙련의 영역에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

지만, 상당 부분 당위성 또는 거시적인 논의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논의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특히 ‘거버넌스’ 참여를 어떻게 제고해야 

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꾀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와 노동자 숙련 간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유형

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인터뷰, 델파이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단기적 및 장기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윤수린 박사가 과제 책임자로서 제1장 

전체, 제2장 일부(제1절, 제2절, 제4절, 제5절), 제3장 일부(제1절, 제6절, 제

8절), 제4장, 제5장, 제6장 전체와 제7장 1절, 3절 전체 및 2절 일부를  집필

하였다. 그리고 본원의 류기락 박사는 제2장 제3절 일부와 제7장 제2절 일

부를 집필하였다. 또한 본원의 김유미 전문연구원은 제3장 제7절을 집필하

였고, 설문조사, 인터뷰 등 연구 과정에서 여러 지원을 하였다. 한편 외부 



연구진으로서 한신대학교의 황규성 연구교수가 제3장(제2절, 제3절, 제5절)

을 집필하였으며, 제3장 제4절 프랑스 사례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손영우 전문위원에게 원고를 의뢰하였다. 

본 연구가 숙련중심 노조주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

여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

책제언과 의견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연구진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2021년 10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류  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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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분

석을 수행하고, 노조의 활동이 일반숙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양적 

분석 또한 제시한다.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여러 국가

들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각 

국가들 사례에서 노조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이나 동력이 무엇

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어떤 것을 시사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노조가 참여하는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세부 사항까지 참고하고자 한다. 

국가별 사례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조의 낮은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도

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

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참여 관련 인식조사를 실행한다. 또한 거버

넌스 운영 실무자들 및 실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

로 거버넌스 운영(참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층 면담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궁극적으로는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목표로 한다.   

○ 연구 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 다음의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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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 내용

1) 문헌분석 

숙련은 일차적으로 개별 노동자에 귀속되나, 노동자는 이동이 가능하므로 

숙련 자체는 개별 기업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임운택, 2005). 이러한 특성

은 기업으로 하여금 숙련에 투자하는 데 전략적 선택을 개입하도록 요구한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숙련개발, 즉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함으

로써 직업훈련의 시장실패를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유연화 추세에 



요약  xi

대응하여, 서구의 노조들은 이전보다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핵심적인 사안으

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지식경제사회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은 노사의 협력

을 아우르는 시스템하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영향력 약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 특히 Ackers(2015)는 산업화 시대에서 후기 산업화 시대로의 이행, 다국

적 기업과 정부의 자유화가 주도하는 경제의 글로벌화, 회사 운영의 유연화, 

개인의 계급 및 직업 정체성 퇴색, 신자유주의의 부상, 노동조합의 전략적 

실패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노조에서는 축소된 

노조의 영향력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외연을 확장하

고 있다. 향후 노동조합은 이처럼 기업의 노사관계에만 종속된 활동을 지양

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

는 거버넌스 방법론이 부상해 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직업훈

련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이는 직업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과 밀접

히 연계되는데,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면 작동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사회적 합의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노동조합

이 이 안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를 비롯한 거버넌스의 모든 참여

자는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과 사회에 다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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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 분석  

본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규명해야 할 사항은, 노동조합의 직

업능력개발 거버넌스 참여가 실제로 숙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양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숙련 관

련 국제 데이터인 PIAAC를 노조 관련 국제 데이터인 ICTWSS와 연계하여,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가 실제 개인의 숙련과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노

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핵심 변수로서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노동조

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도’를 포함하였고(‘노조의 거버넌스 참여 수준’의 대

리변수), 종속변수를 개인의 숙련점수(문해력, 수리력)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인변수인 ‘최근 1년간 훈련 여부’와 국가변수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하여, 훈련이 개인의 숙련에 미치는 영향에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 수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규명하였다.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도’는 개인의 

문해력, 수리력에 양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훈련이 개인의 숙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 수준

이 양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IAAC 조사가 일반숙련 대상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상에 유의를 요하나, 회귀분석 결과를 일반화한

다면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도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숙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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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분석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6개 국가에서의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넓은 범위에서 조합주의 생산체계에 해당하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보았고, 자유주의 생산체계에 해당하는 영국

과 미국 사례를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례도 포함하였다. 

6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정치 체

제하에서의 자유시장체계를 갖지만, 이들 국가의 노동시장 특성, 노조 특성, 

노조 의제의 확산성에 따른 노조의 숙련 참여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특성, 노조 특성,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덴마크와 독일이 조정시장경제

체제로서의 노동시장 특성, 노조 특성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직업

훈련 거버넌스에서 노조가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에도 한 축을 담당하지만, 산업 수준에서 훈련기금 등을 운영하

며 자체적으로 숙련형성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전형적인 

조정시장경제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제 및 자격체계가 덴마크

와 독일에 비해서는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나 노동 및 직업훈련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직업훈련 제도의 

도입 및 변화를 주도한다. 

영국의 경우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로서 유연한 노동시장, 일반숙련, 

미흡한 도제 전통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 집권하는 정권에 

따라 직업훈련체계 근간이 쉽게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노조의 영향력이 좌우되기도 한다. 훈련기금 운영 등으로 노조의 실천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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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키워왔지만, 현재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훈련기금의 지속 가능 여

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고용보호가 전무하고 유연

한 노동시장으로서 역사적으로 노조의 발달이 저해되어 왔으나, 지역의 인

력개발투자위원회 거버넌스에서 미약하게나마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훈련

파트너십 기관의 별도 운영 등을 통해 직업훈련 관련 실천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미흡한 도제제도와 숙련-자격-임금의 연결고리가 약한 국가로

서 국가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최근 분권화가 강조되

며 직업훈련 관련 여러 거버넌스가 생겼지만,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

다. 실천적으로도 노조가 직접 훈련에 개입하는 사례는 건설산업 사례 외에 

거의 없다. 

노조의 숙련 참여 유형화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노조

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간 촘촘한 사회적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체계성을 갖췄다면, ‘배태된(embedded) 참

여’로 구분하였다. 배태된 참여의 특징은, 수준 높은 사회적 대화의 체계 속

에서 노조가 인식하는 숙련 관련 이슈가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되

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조가 배태된 참여

를 하는 경우, 노조의 의제를 정당정치 및 시민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역량

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조조직률과 노조중심성, 단체협약적용

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도 있다. 반면 이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노조

가 명목상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으나 파편적, 분절적 참여로 인

해 이러한 논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배태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제 확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분절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또한 노조가 사회적 대화 수단 외에 보다 실용적, 기능적으로 직접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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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경우 ‘실천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반면 이에 대치

되는 개념으로서,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실용적이라기보다 담론 중심

의 활동에 집중하며, 실제 직업훈련 개입과는 거리를 두는 경우 ‘형식적 참

여’로 구분하였다. 

다음부터 제시되는 실증분석부터는 우리나라의 노조가 직업훈련 거버넌

스에서 ‘분절적, 형식적 참여’ 양상을 띄는 근본적인 원인과 현황, 그리고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 

4)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직업훈련 참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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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위원, 다른 한 

그룹은 양대 노총의 차장급 이상의 직급자로서, 현재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이 노동계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전반에 대한 노조의 입

장을 어느 정도 대변할 것이라 가정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노동조합은 여태까지의 직업능

력개발에 노조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자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직

업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이고, 임금, 승진 등 노동자의 제

반 처우에 숙련 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에 관하여 노조 참여의 당위성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조의 전통적인 교섭 주제인 임금인

상, 고용안정성,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다소 높아, 기술변화 및 노

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노조의 주요 의제(agenda)의 우선순위에서 직업능

력개발 관련 주제는 밀리는 경향이 있다.   

노동계 인사들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실행에 있

어서 고용노동부, 정책 실행 기관과 더불어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업훈련 의제는 번번이 다른 사안에 비해 밀리는 경향

이 있으며, 사용자 측의 관심이 높지 않고 노조가 직업훈련에 마땅히 기여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노조의 직업훈련에 낮은 참여를 보이는 원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다

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 직업훈련에 대한 노조 

인식이 통계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최근 정부 거버넌스 참여에 한국노총 

측이 보다 활발히 참여해 온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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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모든 노동계 인

사들 대상으로 새롭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관련 경험이 필요하다. 

셋째,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전문가 심층 인터뷰

본 연구에 관한 전문가 심층 면담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한 

그룹은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 실무 담당자(사무국장 및 팀장)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양대 노총의 사무총국 정책 담당 직급자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직업훈련 거버넌스 담당자 대상으로는 실제 거버넌스 운

영상의 어려움과 성공사례,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제

언에 대한 면담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노동계 인사들 대상으로는 실제 노동

계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참여에 있어서의 애로

사항,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정책제언에 대한 면담을 주

로 수행하였다. 

면담 주제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전자는 거버넌스 운영 중심, 후자는 노

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 중심), 대부분 같은 맥

락에서 풀이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조가 거버넌스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역 및 산업 단위에서 노조가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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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직업훈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초기업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거버넌스 사무국을 대상으로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동계 인사들 사이에서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델파이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

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언하는 것이므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제언을 위한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여,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델파이조사의 대상자는 관련 노동 및 노동조합 분야의 학계 종사자 

8명, 노동계 종사자 5명, 그리고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 종사자 2명으

로, 총 15명이다.

상기의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는 먼저 크게 세 가지 문항

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노동

조합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노

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관여 방식(직업훈련 거버넌

스 참여 외)에 대한 의견이다. 



요약  xix

1차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패널들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연

구진이 인식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및 1차 델파이조사

에서 수집한 주관식 응답을 토대로, 비슷한 내용들을 하나로 수렴하고 정제

한 후 2차 델파이조사를 진행했다. 2차 델파이조사 이후, 각 문항별로 산출

한 사분범위를 참조하여 각 패널의 응답 경향을 살펴보았고, 3차 델파이조

사에서는 본인이 2차 델파이조사 때 응답한 내용이 사분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 응답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연구진이 수행한 인식조사, 심층 인터뷰, 그리고 델파이조사 결과를 기초

로 하여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7) 정책제언 

정책제언은 다음의 방향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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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분절적’ 참여 양상에서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의 단선적 이동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 체계가 미흡하지만 직업훈련에 

어느 정도 직접 개입하며, 실천적 역량을 쌓아온 영미모델을 고려하고자 한

다(위의 그래프상 ‘1’ 부분).

일차적으로 영미식 실천적 참여를 지향한다 해도, ‘배태된 참여’로 이행하

기 위한 디딤돌로서 단기적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위의 그래프상 ‘2’ 부분).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배태된 참여’를 독려한다기보다 현 거버넌스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덴마크 및 독일식의 배태된 참여로 이행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대안도 제

시한다(위의 그래프상 ‘3’ 부분). 정책제언의 요약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래프상 

표기
설명 세부 정책제언

‘1’

· 노조의 직업훈련 거

버넌스에의 ‘실천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 

· 노사공동훈련 부활

· 위기산업 발생 시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 부여

· 직업훈련 필요성을 절감하는 산별노조 중심으로 직업훈

련 경험 축적  

· 노조의 직업훈련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행

· 노동자 학습기금 필요성 재점화

‘2’

· 노조의 직업훈련 거

버넌스에의 ‘배태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제언(현 거버넌스의 

활용성 제고)

· 각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연계성 강화

· 각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에서의 노동계 위원 수 확대

· 노동계 위원의 거버넌스 참여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화  

· 거버넌스 사무국의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 거버넌스에서 노조와 다양한 노동계층의 연계 

· 직업훈련 정책기획 초기부터 노동계 위원의 참여 명시화 

‘3’

· 노조의 직업훈련 거

버넌스에의 ‘배태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제언 

· 숙련-자격-임금의 연계성 확보 

·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 활성화 

· 현 직업훈련 개념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함.

· 노동시장에서의 기능적 유연화 전략 수립

· 유급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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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토양이 매우 취약한 국가인데, 노조의 낮은 조직률(10% 내외)과 낮은 중심

성이 일차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조 특징은 유럽

의 선진국들과 달리 산업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며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

계를 보여 왔다. 게다가 오랜 기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두 노조 간 대립

과 반목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거나 각

종 회의체에서 둘 중 한 단체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예: 지역노사민정협의

회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의 민주노

총) 양상이 이어졌다. 일부 정권에서 친노조정책과 상반된 길을 걸어왔던 

것 또한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직업능력개발’ 또는 ‘숙련’, 더 좁게는 ‘직업훈련’에 대한 노조의 관여로 

관점을 좁힌다면,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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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우리나라 노조의 주요 관심사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인데, 우리나라

의 경우 숙련에 대해서는 특히 매우 낮은 관심과 미흡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노조 또한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우선순위이나, 

이런 국가들은 몇 차례의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겪으며 노조의 숙련에 대

한 관심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져 온 것과 대조적이다.

노조가 숙련에 관여하는 것에는 여러 의의가 있다. 노조의 숙련 개입은 

유연화 추세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직업훈련을 시장에

만 맡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외부성 문제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노조의 

숙련 개입으로 노사가 함께 노동자에 대한 숙련 투자의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의 플랫폼 자본주의 부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 맥락 속에서는 숙련에 대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

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방법론이 최근 20여 년간 각광을 

받아왔다. 이는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반 장치로서, 새

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가능성을 갖는다.

기존에 우리나라에는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일환으로서 지역고용

심의회, 노사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거시(macro) 단위의 숙련 관련 

노조 참여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 존재했다. 그 후 거시적 성격의 경제사회노

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중위(meso) 단위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조직

되고, 2013년 출범한 각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에는 

노동계 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및 산업의 고용과 숙련 미스매치 

해결과 관련하여 노조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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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겉으로 보았을 때 여러 채널을 통해 노조가 숙련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여전히 이러한 플랫폼에서 노조의 활발한 참여가 미흡하며, 지역 및 산업

별 인자위에서도 노조가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활발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 측면에서 노동조합

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왜 미흡한지에 대해 탐색하며, 노동조합의 직업훈

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추후에 다시 밝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직

업훈련 정책 및 실행 관련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권위의 행사’이다. 좁게 해

석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도 많은 맥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의미로 본 용어

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정의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직업훈련의 

제도적 차원을 활용하고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대화에만 참여하여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전반에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거버넌스’는 주로 

사회적 대화의 의미로서 쓰이긴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참여 주체가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장(場)’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대

화’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기 위한 해당 분야 관련 권한과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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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내용  

사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연구에서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역사적 제도주

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이다. 이는 현재의 미흡한 직업능력개발에서

의 노동조합(노조) 참여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해 영향을 받

는데, 즉 역사적으로 노조가 미흡한 참여를 보일 수밖에 없는 데에는 제도적 

환경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국가

가 독일과 영국이다. 독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조합주의가 발달하여 노동자

들의 숙련형성에 산업계, 노동계가 활발히 참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자유주의 국가로서 숙련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숙련형성을 위한 노사 협력체계가 미흡했고, 지금

도 ‘저숙련 균형’의 대표 국가로서 알려져 있다(Thelen, 2004/2011).

왜 우리나라 노조는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미흡한가를 규명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해외사례 분석을 다루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분석 후,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부실한 모든 이유를 

역사적 제도주의로 환원하며 결국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거나, 결국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대안을 선언적으로 제시하

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토양이나 노조의 발전이 미흡한 국가이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한국처

럼 대립적 노사관계 양상을 띄며, 유럽의 조합주의 국가들에 비해 노조의 

조직률과 중심성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직업훈련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명 

해당 국가들의 노조는 우리나라의 노조에 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분

석에 포함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예: 호주,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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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분

석을 수행하고,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가 일반숙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

단히 양적 분석 또한 제시한다.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들’에는 앞에서 예시로 제시한 독일과 영국도 포함된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대화 토양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

일지도 모른다. 노르딕 국가나 독일식 조합주의의 모범사례를 보는 것도 중

요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대화 체계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에

서 노조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책이나 동력이 무엇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각 국가별 노조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세부 사항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사례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한 낮은 

참여도 현황과 그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

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참여 관련 인식조사를 실행한다. 또

한 거버넌스 운영 실무자들 및 실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운영(참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층 면담을 하고, 시

사점을 도출한다. 더불어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도 실시한다. 

궁극적으로는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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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도 수행되었다. 이호창·

이상호(1999), 김주섭 외(2003), 황선자 외(2014) 등의 문헌은 복수의 사례

분석을 통해 ‘숙련중심 노조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문헌

들의 주장들은 상당 부분 현재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여러 직업훈련 거버넌

스가 새롭게 정착된 현 시점에서 노조의 참여 저조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현 시점에서 ‘거버넌스’에 집중하여 문제의 틀

을 새롭게 정의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

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방

향성 정립과, 그 방향성에 비추어 봤을 때의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 

참여 저조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 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문헌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노동조합과 숙련(직업능력개발)의 관계에 대해 짚어보

며, 자본주의의 변화와 노조의 역할,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도 살펴

본다. 

2. 양적 분석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와 직업능력개발 관련 국제 지표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 숙련 수준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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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ECD 주관의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와 노동조합 관련 국제 데

이터인 ICTWSS(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를 활용하였다. 

3. 국가별 사례연구 

먼저 덴마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직업훈련 거버넌스 특성

을 고려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의 사례도 포함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직업훈련 특성, 노

동조합(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내외부적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4. 설문조사 

노동계 인사들의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참여에 관련한 근본적 인식을 파

악하기 위해,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는 

부록 참조). 

5. 거버넌스 관계자 및 노조 관계자 심층 인터뷰 

우리나라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하여, 직업훈련 거버넌스

와 관계된 담당자 및 노동계 인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조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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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며,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제언도 도출하였다. 

6.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

우리나라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관련 학계 및 노동계 인사, 거버넌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연구 방법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본 연구 방법의 절차 및 내용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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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이론적 

검토와 거시적 효과

 

제1절 노동조합과 숙련의 관계

1. 노동조합의 성격 

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관여하며, 둘 사이의 고용 

관계 조절에 기여한다. 즉, 고용주에게 공급되는 노동의 가격은 사회의 구

조1)에 따라 좌우되고, 노동의 수요는 상품 시장의 크기, 생산기술, 일의 조

직체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노동조합은 업무 계약 상세 내용에 대한 대리인

으로서 노동자를 과도한 업무에서 보호하며, 비공식적 상호 책무의 수호자

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Streeck, 2005).  

Polanyi(1944)가 밝힌 바와 같이, 노동은 토지, 화폐와 더불어 상품으로서 

1) 대표적으로 가구, 소득분배, 여가 또는 수입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사회규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교육시스템, 사회복지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Stree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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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성(fictitious)’을 담지한다2). 이는 일반 재화와는 현격히 다른 노동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노동시

장에서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노동의 공급을 항상 늘리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일정 정도 내에서 여가 생활도 영위해야 하기 때문이

다.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노동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데, 이는 노동

자 자신이 최저 생계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Streeck, 2005). 이처럼 

특수한 ‘상품(commodity)’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특성은, ‘노동’ 자체는 실제

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Polanyi, 1944; Streeck, 2005).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성격의 노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숙련을 담

지하는데, 이는 ‘시장으로서’ 노동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예를 

들어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

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일방적이다. 즉, 협상에 있어 개별 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

러한 상황에서 집합 행위를 주도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역

할을 한다(Streeck, 2005). 

그렇다면 실제로 노동시장 맥락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성격은 어떠한

가? Webb & Webb(1894: 1)가 정의한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정의 – 즉, “노

동조합은 임금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지속적인 집단” - 를 미루어 보건대,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

할은 노동자의 권리 증진, 임금 유지 및 개선일 것이다. 그 이후의 학자들 

2) Polanyi(1944: 75)는 그의 저서에서 노동은 그저 인간 활동(human activity)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

며, 토지(land) 또한 자연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인간이 ‘생산’하는 상품이 아니고, 화폐(money) 역시 

판매를 위한 상품이 아니며, 구매력을 현실화시킬 수단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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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도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임금 

상승, 나아가 소득분배라는 점에 동의하는 듯하다(Hicks, 1932; Dunlop, 

1944).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넘어서, 노동조합이 일구어낸 

임금 상승은 결과적으로 사회불평등을 축소하는 효과도 있다(Freeman, 

1980). 

또한 노동조합이 어떤 이념을 추구하고, 어떤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노조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Hyman(2001)

은 이에 대한 다양한 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이상형(ideal type)

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조직으로서의 노동조

합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정의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의 노동

조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내에서 직업적 특성을 공유하며 단체교섭에 

전념하는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인데, 이 경우 보다 거시적인 사회 정치적 

의제에 소속될 시 고유의 목적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결탁을 회피한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분류는 ‘계급성’, 두 번째 분류는 ‘사회성’, 세 번째 분류는 

‘시장성’을 띈 노동조합이다(Hyman, 2001). 

[그림 2-1] 노동조합의 지향성 도식화 

출처: Hyman(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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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노동조합이 세 가지의 성격 중 하나에만 매진하는 것은 아니다. 

‘계급성’, ‘사회성’, ‘시장성’은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불과하다. 그

러나 자본주의 특성에 따라 노동조합이 세 방향성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

은 관찰된다. 일례로 영미계 자유주의 레짐(regime)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노동조합이 ‘시장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방향성에 주로 집중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면 영국 노조주의의 

경우 시장성과 계급성의 특성을 가지며, 독일 노조주의의 경우 사회성과 시

장성 성격을 띈다(Hyman, 2001). 

나. 노동조합과 숙련 

노동조합과 숙련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실 노동조합의 기원 자체

가 숙련 수준에 의거한 집단 간 배제와 관련이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숙

련은 길드적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숙련을 보유한 노동자들은 ‘숙련’을 

교섭수단으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킨 반면, 저숙련 노동자들은 

적절한 교섭을 하지 못하고 고용주로부터 착취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Thelen, 2004/2011; 이호창·이상호, 1999). 노동조합의 영어명인 ‘Trade 

Union’에서 ‘Trade’ 자체는 “공통적인 기술이나 숙련을 보유한 노동자들의 

집합”이라는 뜻을 갖기도 한다(Hyman, 2001: 2).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조합은 노동의 공급 조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

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숙련형성(skill formation) 조절이다(Streeck, 2005). 

일부 국가와 산업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훈련을 통한 숙련형성을 조절하여 

해당 숙련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숙련공의 임금 수준을 

방어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반대로 일부 국가 및 산업에서는 임금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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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을 독려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기여하

기도 한다(Streeck, 2005). 사실 국가가 어떤 도제제도, 중등 및 고등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또한 사회 계층의 형성 및 사회 이동이 어떠한 양상으

로 전개되는지에 따라 이러한 숙련형성 조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Crouch, Finegold, & Sako, 1995). 

노동자가 담지하고 있는 숙련과 관련 직업시장(occupational market)은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성 중 하나이다(Marsden, 1999:216). 따

라서 숙련은 일차적으로 개별 노동자에 귀속되나, 노동자는 다른 곳에서도 

숙련을 통해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숙련 자체는 개별 기업에게만 귀속

되지 않는다(임운택, 2005). 이러한 특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숙련에 투자하

는 데 전략적 선택을 개입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숙련개발, 즉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시장실패를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직업훈련의 시장실패는 기

업특화 숙련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Finegold(1996)는 현실에서 일반

훈련과 특수훈련을 분리하기 불가능하고, 교육비용이 불확실성에 기초하므

로 기업의 경영자가 노동자의 숙련에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업 간 인력의 사냥(poaching)과도 관련이 있는데, 고용주들은 숙련 

노동자들을 다른 기업에 의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숙련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 내 노동자의 숙련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는 이전에 상당 부분 수행되었으나,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대표

적으로 Freeman & Medoff(1984)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노동자들에 대

한 훈련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Acemoglu & Pischke(1999)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 임금 차이가 줄어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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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노조는 기업이 추가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교육훈련에 투자하도록 유

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Mincer(1981)와 같은 학자는 노조

가 있는 기업은 근속년수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고, 연공급 임금체계는 노동

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단 기업의 입장은 차치하고,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노동 공급

의 조정 역할’ 외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숙련개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80년대부터 강화된 ‘유연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포드주의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하에서는 적합한 생

산방식이었지만, 시장 상황 및 기술적 조건이 변화하여 기업들은 포드주의

에서 벗어나 유연화된 경영 방식을 택해 왔다. 그러나 유연화된 조직운영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다 악화시키며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

다. 이러한 문제에 기반하여, 서구의 노조들은 이전보다 직업능력개발을 보

다 핵심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이전보다 유연해진 조직에

서 노동자들이 숙련 수준을 높여 책임적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면, 노

동조건이 향상되고 기업의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이호창·이상호, 1999). 이에 대한 논의는 바로 다음에서 더 

다루고자 한다. 

다. 자본주의와 산업 발달에 따른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직업훈련 개입이 

중시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

동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한다. 또한 국가의 직업훈련 개입은 많은 맥락에

서 노동조합의 참여도 제고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직업훈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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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형성할 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때

문이다. 2005년 정부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으로 개정하였다. 해당 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직업능력개발 

의제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경우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이 직능에 참여하

기 어려운 구조였다. 최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은 주로 정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기업 단위에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사결정은 사용자 

측에서 이루어져 왔다(김주섭 외, 2003). 게다가 많은 경우 기업 내 직업능

력개발과 관련한 결정권은 사용자 측의 결정사항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

고 있다(황선자 외, 2014)3). 

한편 노동조합은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권위주의가 충돌하면서 부상하

였고, 경제의 규제 및 정치적 자유를 위해 분투하며 성장하였다(Streeck, 

2005). 이는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박정희 정부 시대 수

출 주도형 공업화는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동시에 수출경

쟁력을 위해 낮은 임금을 필요로 했다. 이는 노동운동 억압 및 단시간적 노

동통제 정책으로 이어졌다(이혜경, 1993). 그 후 유신체제로 인해 노동운동 

억압이 심화되었으나, 1970년대 이르러 서민 노동자들에 의한 최초의 민주

노조운동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도 노동조합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으

나, 민주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산업이 확대되고 노사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

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이혜경, 1993). 즉, 산업화 초·중기에 우리나라의 

3) 예를 들면 2001년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교육훈련협약(안)’을 사용자 측에 제시하였으나 부결되었는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경영자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황선자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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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국가의 억압 또는 자본 및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계급형’ 노동조

합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기 노동조합이 독재적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주적 조직을 지향한다는 것(Streeck, 2005), 그리고 정당을 포함시

킨 거시적인 사회운동에 관여한다는(Ebbinghaus, 1995)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은 포드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유연화 공세(flexibility offensive)를 전개하였다. 기존의 포드주의 방식

은 세분화된 분업, 단순반복적 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으나, 경영

의 비효율성 및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이호창·이상호, 1999).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

의 국가들은 ‘숙련중심 노조주의(skill-oriented unionism)’를 주창하게 되었

고, 이를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Streeck(1992a)은 기술과 산업 중심 

노조주의에서 바람직한 전통을 결합하여 합의된 일반숙련 제고를 위한 정책

의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treeck, 1992a; Phillimore, 1997). 

지식기반경제로 나아가며 노동자는 새로운 생산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노

동자가 개발해야 할 숙련의 종류 또한 달라져 왔다. 임운택(2005)은 유연한 

생산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노동자의 주체적인 노동행위, 숙련 또는 생산 

지능 조직화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Tacit skill(암묵적 숙

련)’이 중요해지면서 노동자의 암묵적, 비공식적, 경험적 지식의 조합이 요

구되어 직업능력개발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학습 방식은 

노동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공동체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임운택, 2005). 즉,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은 노사의 협력

을 아우르는 시스템하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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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숙련 개입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는 숙련형성이라는 공공재의 생산에

서 발생하는 집합행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

력자원 이론은 여전히 이론적 논의에서 유용한 출발점이다. 기존 연구에서 

권력자원은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후퇴 과정에서 핵심 사회세력 간의 이

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Korpi, 1983; Korpi & Palme, 2003). 

권력자원은 베버주의적 권력 개념에서 출발한다. ‘행위자가 타자의 의사

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권력으로 정의한다면

(Weber, 2013), 권력자원은 ‘행위자가 타자를 제재하거나 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의미한다(류기락, 2001: 132). 노동계급의 권력자원은 

크게 집합 행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 노조조직률, 정치 정당과의 연계,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한다. 노동조합(노

조)의 입장에서 숙련에 대한 투자 혹은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한다는 것

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평등과 같은 노조의 다양한 의제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여 다수의 연대를 

끌어낼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권력자원

은 노동조합 내부의 이질성을 조정하고, 사용자나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

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

은 추후 국가별 사례분석에서도 일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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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약자’ 지위를 극복하기 위한(이병훈 외, 

2014) 노동조합의 교섭과 연대활동을 위한 권력자원은 현재의 숙련개발 요

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유연화된 노동시장 체계에서 저숙련 노동

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의 숙련을 제고

하기 위한 초기업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자본주

의의 도래와 더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 부분에서 자세

히 논하고자 한다.

제2절 플랫폼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1. 플랫폼 자본주의의 격화와 코로나19 창궐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가장 가시적인 영향 중 하나는 급격하

게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 비율과 가속화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노동시

장 유연화는 필연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야기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다. 이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플랫폼 자본주의’의 극화를 달리며, 점점 노

동자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계급적인 시

각에서 시장을 비판하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산업, 금융산업, 유통산업 등은 디지털 플랫폼이 가장 활발히 도

입된 산업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조직률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특유의 복잡

한 생산공정 덕분에 현재로서는 플랫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박장현(2020)은 플랫폼이 제조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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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미 공장 내 공정에서도 플랫폼 기술 및 3D 프린팅 기술이 결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4)

플랫폼 노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도 노동의 프레카리아트

(precariat)화는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금융자본주의하에서 수탈경제와 기

업의 단기적 이윤 극대화 철학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를 점진적으로 촉진

시켰으며(임운택, 2015), 이는 현재의 폭발적인 플랫폼 노동 확대와 얽혀 

‘계급적 노조주의’를 지향하는 주체로서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운 과

제를 부여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겪는 산업이 증대하고, 또한 노동시장에 커

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겪은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이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예외 없이 불평등이 증

가하였다(황선자, 2020). 이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불평등에 직면하여 노

동시장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관련 의제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직능 참여: 한계, 가능성 및 필요성  

가. 최근의 노동조합 영향력 약화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의 영향력 약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그 원인은 몇 가지로 수렴되는데, 대표적으로 남윤민(2018)과 

Lee(2005)는 기존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환되는 탈산업화로 인한 

4) 미국 애리조나주 로컬모터스(Local Motors) 공장의 생산력은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에

서 나온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박장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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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조직률 쇠퇴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Ackers(2015)는 산

업화 시대에서 후기 산업화 시대로의 이행, 다국적 기업과 정부의 자유화가 

주도하는 경제의 글로벌화, 회사 운영의 유연화, 개인의 계급 및 직업 정체

성 퇴색, 신자유주의의 부상, 노동조합의 전략적 실패 등을 그 이유로 내세

우고 있다. 노동조합의 영향력 약화는 우파의 정치적 논리로도 활용되는데, 

즉 노동계급의 중심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동조합 정치는 더 이상 계급정

치가 아니라 이익집단 정치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Callinicos, 2001; 이

정희 외, 2017, 재인용). 

극단적으로 ‘노동조합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한지원(2020)이 

언급한 것처럼, 향후에는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불가해질 것이며, 필요성도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집단도 존재

한다. 그러나 한지원(2020)은 선진국의 노동조합이 어려움에 부딪힌 이유는 

기술 자체의 속성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전략에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제학자들

은 오히려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

고 있으며, 현재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 침체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한지원, 2020).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점점 줄어드는 노동조합(노조)의 영향력에 대비하여 노조의 긍정적인 미

래를 조명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헌도 존재하는데, Ibsen &

Tapia(2017)는 앵글로·색슨(Anglo-Saxon) 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들

이 최근 연대에 있어서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국제적인 외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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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이는 기존의 국가 단위 단체교섭과 정책 개발로 제한되어 있던 권력

자원의 축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Ibsen & Tapia, 2017). 정경호(2013)

의 경우 노조가 기업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제 형성에 적극 참여해

야 한다고 밝히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조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환기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홍근 외(2009)는 노동조합

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위주의 행위를 지양하고, 비

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사회보장 등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이문호(2019)의 경우 스마트공장 시대에서, 기술결정론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기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참여적 노사관계, 노동친화적 일터혁신 강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문호, 

2019). 

앞서 노동조합의 무용론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노동자들이 동일한 시

간, 동일한 공간에서의 직무 경험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 또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Callinicos(2001)와 이

정희 외(2017)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이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노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산업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

다(Callinicos, 2001, 이정희, 2017, 재인용). 그러므로 신노동계급이 겪는 

문제들을 아우르는 의제 설정과 실행 방안 도출은 현 노동조합이 지속적으

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즉, 공통적으로 향후 노동조합은 기업의 노

사관계에만 종속된 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다음 부분은 그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노동조합의 거버

넌스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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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업훈련 거버넌스와 노동조합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세계화, 자본의 이동,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낮은 조직률 및 영향력으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

히려 4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거버넌스 방법론이 부상해 왔다. 앞서 밝힌 것처

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에서의 노동조합 참여 실태를 살펴보며, 

해외 선진국의 노동조합 거버넌스 참여 양상과 비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노동조합이 활발히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거버넌스와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정의 및 직업

훈련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는 여러 맥락에 의거하여 때로는 모호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포

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활

용된 개념이며, 거버넌스의 일반적이며 포괄적 의미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권위의 행사”이다(World Bank, 1991:1). 오늘날 거버

넌스는 자발적 협력의 핵심적 개념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제력

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가능성을 내포한

다(Ostrom, 1990; 이명석, 2017). 그리고 협의의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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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자들이 자율적, 호혜적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협력하는 제도와 조

정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으며, 광의의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노

조,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활용한 협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이상민·고

현주, 2018). 

나. 직업훈련 거버넌스(특히 지역 및 산업 단위)

그렇다면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위에서 제시한 World Bank(1991)

식의 거버넌스 정의를 대입한다면, “직업훈련 정책 및 실행 관련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권위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의 중요 요소인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서론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본 연구에서 직업훈련 거버넌스를 좁게 해석한다면 ‘직업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맥락에 따라서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기 위해 

참여 주체가 해당 분야 관련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장(場)’이라는 확장된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선행연구 파트에서는 전자의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meso) 수준의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지

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는 노동계, 기업, 사업주 협·단체, 지방자치단

체·정부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들에서 고용 및 훈련 관련 대표성과 전문성

을 갖춘 30명 내외 인사들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지역의 인력 및 훈련에 

관한 수요·공급에 대해 조사한 후, 이를 기반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채용으

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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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국산업인력공단, 2020a). 그리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

업별 인자위)는 산업별 협·단체(사업주 단체) 및 기업, 근로자 단체 등 대표

성을 가진 주체로 구성된 산업계의 대표기구로서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 관

련 주요 이슈들과 관련하여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 취합하고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산업인력 현황 분석, 일학습병행지원, NCS 개선 사

업 등을 수행한다(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산업인력공단, 2020b). 

지역인자위와 산업별 인자위가 포괄하는 거버넌스는 주요 의제가 ‘직업훈

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직업훈련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및 

산업의 노동시장, 고용 현황에 대한 복합적인 정보 공유와 이와 상응하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실제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논의는 직업훈련 

주제보다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거시 수준 거버넌스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또 다른 중위 수준 거버넌스

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사업 등보다 

노동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므로, ‘직업훈련’의 주제를 중

심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

시장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

도 그중 일부분이므로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단위 거버넌스나 지역 기반 거버넌스, 산업 기반 거버

넌스는 초기에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는 결과의 상당 

부분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실제 참여도와 전문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버넌스 자체가 촘촘히 잘 짜여진 조직 형태의 

맥락에서 구현되기보다는 느슨하면서 강제성이 약한 설계 전략에 의해 구성

되므로 처음부터 의도한 계획을 정확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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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고현주(2018)는 ‘발현적(Mintzberg & Walters, 1985) 지역고용거버넌

스’를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발현적(emergent)’이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

으나, 특정한 패턴 및 일관성을 갖고 실현된 경우를 의미한다(이상민·고현

주, 2018). 심용보·이호창(2010) 역시 ‘위기적 사건’의 존재 여부가 노사정이 

협력하는 지역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방해요인

다음 장의 사례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노

조가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실제로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녹

록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우

리나라에서 낯설고 미약한 개념이며, 대화의 기회는 존재하지만 사회적 대

화 기구 자체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해 낸 경험 자체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와혁신, 2018). 

김주섭 외(2003)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제도가 미

흡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이는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에 대한 미흡의 원인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첫 번째는 노사참여적 직업훈

련에 대해 참여자(사용자)가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미미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심의회 등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용자와 노

동자 대표들의 이해도와 관심도, 대표성과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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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국한되는 사례이긴 하나, 거버넌스 조직이 지나치게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고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역에서의 심한 유착은 거버넌스 집행부의 도덕

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등 고용 및 직업훈련 거

버넌스가 적극적으로 포괄해야 하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참여와혁신, 2021a).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주도적으로 연합하여 고용 및 훈련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사례들은 충분히 있다. 유럽연합 출범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어

려움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평생학습 확대 관련 협상을 시도하고, 결국 관련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행사한 노조사례(Sisson & Marginson, 2002), 직업

훈련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한 노조연맹 사례(Leisink, 2002)가 많은 사례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와 사회적 대화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조

차 때로는 기업과 노조의 입장 차이로 인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조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Heyes, 2007). 그러나 유연

한 노동시장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비단 직업훈련의 

주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

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한 활발한 참여는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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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적 분석: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와 숙련과의 

거시적 관계   

1. 양적 분석의 필요성 및 사용 데이터

앞에서 노동조합과 숙련의 관계,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당

위성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에 규명해야 할 사항은,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참여가 실제

로 숙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다. 앞에서는 노동조

합의 존재가 기업의 직업훈련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본 내용에서는 노동조합이 활발히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로 거시적

으로 노동자들의 (일반)숙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 양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양적 분석으로 노동

조합의 거버넌스 참여가 일반 국민들의 숙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정 교육훈련에 의해 제고될 수 있는 

특정 역량과 달리, 일반적인 숙련 수준을 집단적으로 탐색하고자 할 때, 모

든 변수를 완벽히 통제하여 노조에 대한 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숙련이 제고되는 것은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육 수준, 국가의 교육체계 및 노동시장 현황 등 다양한 변수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양적 분석을 

시도하여 실제로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도에 따라 숙련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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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숙련을 측정하는 조사는 드물지만, 거의 유일

하게 숙련에 대한 국제비교 시 쓰일 수 있는 자료는 OECD가 10년 주기로 

조사하는 PIAAC 데이터이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로 불리는 PIAAC 

데이터는 개인의 배경 관련 정보와 숙련 활용도, 숙련 수준(직접 평가를 통

해 산출: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5))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풍부한 자료

를 제시한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 단위로 조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가 개인의 숙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탐색하

고자 하므로, 관련 국가 단위 데이터를 PIAAC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한 국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 분석에

서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Visser(2019)가 주축이 되어 조사하는 자료인 

ICTWSS(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를 활용한다. 본 데이터는 국가별 노동

조합의 권리, 임금 협상, 사회적 합의, 기업에서의 노동자 대표성, 노동조합

과 연맹 가입에 대한 사항, 조직률, 교섭 범위 등 정치·사회적 맥락하에서의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제공한다(Visser, 2019). 한편 유감스

럽게도 해당 데이터에는 본 연구의 중심 키워드인 ‘직업능력개발’, ‘직업훈

련’, ‘거버넌스’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변수는 없다. 그러나 한 변수를 통

해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해당 변수는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

조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도(Routine involvement of unions and employers 

in government decisions on social and economic policy)’이다. 

5) 문제해결력은 일부 국가에 한해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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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도’ 지표

는 실제 사회정책 및 고용·훈련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도

를 대리하여,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 효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가 활발하다

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조가 주로 다루는 고용 및 훈련 영역에서 노동

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본 장에서는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가 노동자의 숙련에 실제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바, 개인의 숙련점수를 종속변수로,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

주의 참여 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개인의 숙련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잠재적 시나리오

를 생각해본다면, 노조가 거버넌스를 통해 훈련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참여함

으로써 훈련과 숙련에 대해 노동자 대표로서의 노조 입장이 반영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숙련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단순히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

용주의 참여 정도’가 개인 숙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의 훈련 경험’의 숙련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내용도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의 훈련 경험’은 기본적으로 개

인의 숙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에 노동조합이 활발히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노조가 

노동자의 숙련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고,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훈련의 효과(숙련향상)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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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여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는 개인의 훈련 경험이 실제로 숙련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키는지 여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훈련과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가 숙련에 미치는 동학(動學)에 대한 시

사점도 얻고자 한다.                                

상기 내용에 기반한 본 양적 분석에서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

도, 개인의 훈련 경험은 개인 숙련점수(문해력, 수리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 가설 2: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

도는 개인 숙련점수(문해력, 수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련의 효과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한다.

2. 기초분석 및 회귀분석

먼저 본 분석에서의 핵심 변수인 거버넌스 관련 변수, 즉 ‘정부의 사회경

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 정도’와 국가별 평균 숙련점

수(문해력, 수리력 기준)와의 단순한 선형 관계를 다음 [그림 2-2]와 [그림 

2-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버넌

스 변수와 국가별 문해력 수준은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으나, 수리력 수준과

는 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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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와

국가별 평균 문해력 간 관계 

[그림 2-3]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와 국가별

평균 수리력 간 관계  

다음으로 주요 국가변수를 반영하여 종속변수를 개인의 숙련 수준(수리

력)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즉, 개인의 문해력 또는 수리력 
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는 국가변

수로서 GDP, 노동참여율, 교육투자율 등이다. 국가 변수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는 개인의 지난 1년간 훈련 여부, 


는 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도를 의미하는 국가변수

이며, 이 둘은 상호작용항으로 포함하였다. 는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변수의 벡터를 표현한 것이며, 는 수식에 포함되지 않

은 오차항을 뜻한다. 

이 모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지만 국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차의 축소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 시 군집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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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 옵션을 적용하였다. 또한 PIAAC의 숙련점

수는 IRT(Item Response Theory)와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를 기반

으로 한 10개의 PV(plausible value: 개연값)로 이루어진다. 분석 시 10개의 

숙련 개연값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80개의 반복추정가중치와 

1개의 최종샘플가중치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변수명
문해력 수리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연령

(기준=24세 이하)

25-34세 0.532 0.460 0.841 0.779

(1.085) (1.083) (1.379) (1.379)

35-44세 -0.664 -0.749 -1.288 -1.361

(1.747) (1.745) (1.941) (1.940)

45-54세 -4.900* -5.005* -5.141* -5.231*

(2.198) (2.191) (2.424) (2.421)

55세 이상 -8.504*** -8.546*** -8.279*** -8.311***

(1.859) (1.854) (2.140) (2.142)

성별(기준=남성) 여성
-0.925 -0.897 -9.004*** -8.979***

(0.642) (0.644) (0.669) (0.670)

자녀(기준=있음) 없음
4.062*** 4.032*** 3.265*** 3.239***

(0.852) (0.852) (0.892) (0.892)

출생지

(기준=국내 태생)

외국 태생 -21.04*** -21.01*** -18.22*** -18.19***

(1.181) (1.180) (1.156) (1.155)

부모님 학력

(기준=고졸 이하)

한 분 이상 

대졸
9.649*** 9.680*** 11.38*** 11.41***

(0.803) (0.803) (0.791) (0.789)

현재 취업

여부(기준=취업)

미취업 -3.398*** -3.427*** -4.731*** -4.760***

(0.916) (0.914) (1.092) (1.094)

경력 연수 0.556** 0.556** 0.693*** 0.693***

(0.175) (0.175) (0.178) (0.178)

(경력 연수)2 -0.0114*** -0.0114*** -0.0112** -0.0112**

(0.00329) (0.00329) (0.00347) (0.00347)

교육 수준

(기준=고졸 이하)

대졸 이상 12.22*** 12.16*** 14.98*** 14.92***

(0.740) (0.742) (0.729) (0.733)

<표 계속>

<표 2-1>  회귀분석 결과표(종속변수 = 개인의 문해력 및 수리력)



제2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이론적 검토와 거시적 효과  37

변수명
문해력 수리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교육 분야 

(기준=인문사회)

이공계 0.661 0.695 3.542*** 3.570***

(0.787) (0.787) (0.935) (0.935)

복지, 서비스 -6.482*** -6.497*** -10.10*** -10.12***

(0.842) (0.843) (1.084) (1.086)

최근 1년간 훈련 

여부(기준=없음)

있음 5.588*** 3.883** 6.365*** 4.853***

(0.832) (1.212) (0.852) (1.270)

직종(기준=숙련직) 반숙련사무직 6.873*** 6.886*** 10.43*** 10.44***

(1.424) (1.415) (1.285) (1.282)

반숙련기능직 -1.950 -1.925 -0.383 -0.363

(1.280) (1.274) (1.234) (1.233)

기초직무 -5.006** -4.964** -4.749** -4.711**

(1.534) (1.527) (1.658) (1.657)

5년 이상 무직 -8.226*** -8.166*** -8.173*** -8.118***

(2.049) (2.049) (2.094) (2.094)

일상에서의 문해력 활용
0.845*** 0.845*** - -

(0.0592) (0.0591) - -

일상에서의 수리력 활용
- - 1.757*** 1.759***

- - (0.0872) (0.0872)

GDP
-0.0674 -0.0524 -0.105 -0.0915

(0.0672) (0.0664) (0.0700) (0.0698)

노동참여율
0.759*** 0.731*** 0.384*** 0.359***

(0.109) (0.106) (0.104) (0.103)

교육투자비율
1.671*** 1.644*** 1.397** 1.373**

(0.402) (0.402) (0.447) (0.447)

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도

1.173** -1.087 8.556*** 6.559***

(0.440) (0.758) (0.551) (0.908)

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도 x 최근 1년간 훈련 여부

- 3.388*** - 2.996**

- (0.982) - (1.045)

R^2 0.209 0.210 0.218 0.219

상수항 183.2*** 185.8*** 200.4*** 202.7***

국가 개수 26 26 26 26

개체 수 124,806 124,806 124,855 124,855

주: *** p<0.001, ** p<0.01, * p<0.05, + p<0.1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개인단위 자료: PIAAC 1주기 조사 데이터(OECD, 2020a)

GDP, 교육투자비율: World Bank(2019). 

노동참여율: OECD(2019). 

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도: ICTWSS databas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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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1>의 회귀분석 결과표에 의하면,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Model 1, Model 3의 경우 개인변수 및 국가변수 중 GDP, 노동참여율, 교육

투자비율 등 개인의 숙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개인변수인 ‘개인 훈련 경험’과 국가 노조 활동 변수인 ‘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참여도’가 모두 노동자 개인의 숙련(각각 

문해력, 수리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

합의 거버넌스 참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변수들이 국민들의 일반숙

련(문해력, 수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회귀분석 결과를 일반화

한다면,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도 제고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숙련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단순한 해석이 가능하다.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Model 2와 Model 4를 보면, ‘정책 결정에 대한 노동

조합과 고용주의 참여도 × 최근 1년간 훈련 여부’가 두 모델(각각 문해력, 

수리력)에서 모두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조의 거버너

스 참여는 Model 1, Model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인 훈련 경험이 숙

련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 양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2-1>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이러한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설명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y축은 개

인역량(수리력)을 나타내며, x축은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노조

와 고용주의 참여 정도(노조의 거버넌스 참여) 변수를 나타낸다. 그래프상의 

점선은 지난 1년간 훈련받지 않은 집단, 실선은 훈련받은 집단을 나타낸다. 

두 선 모두 우상향하고 있으며, 실선이 점선보다 위에 위치하는데,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훈련이 숙련에 미치는 양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실선

(훈련받은 집단)은 점선에 비해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 정도가 훈련이 숙련에 미치는 효과를 양의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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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절한 것이다. 

[그림 2-4] 개인의 훈련 여부와 노조 거버넌스 참여의 상호작용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회귀분석 결과 해석에는 주의를 요하는데, 

이는 PIAAC 조사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PIAAC에서의 문해력, 수리력은 업

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숙련이라기보다 성인노동자에게 광범위하게 요

구되는 일반숙련에 더 가깝다. 따라서 PIAAC의 숙련점수가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역량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해력, 수리력과 같은 일반숙련은 업무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요

하는 역량이고, 이는 업무 능력도 일정부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

터를 활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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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에서 기대하는 노조의 역할 

앞에서 노동조합과 숙련의 관계,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해야 하

는 당위성 및 거버넌스에 대해 간략히 논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직업

훈련 거버넌스’에서 해야 하는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논하

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떤 직업훈련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2)에 따르면, 정부 개입 정도에 따라 우리

가 추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기

능을 존중하되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유형,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정책개입 강화 유형, 세 번째는 사회적 합의 모형이다. 세 유형에는 모두 저

마다의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직업훈련이 시장실패의 근본적

인 원인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기업의 노

동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추가 고용을 회피하게 만든다는 한계가 있다. 그

리고 세 번째 유형의 경우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긴 하지만, 노사정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면 작동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회, 2012).

사실 이미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이 세 번째 유형을 목표로 오랫

동안 정진해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가 오래된 직업교육

훈련정책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부터 시작해서 노사정협의회, 경제사회발

전노사정협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은 모두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을 포괄하는 참여중시형, 사회적 합의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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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노동조합이 이 안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를 비롯한 거버넌스의 모든 참여자들은 노조의 직업

훈련 참여가 노동시장과 사회에 다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다시 Hyman의 피라미드([그림 2-1] 참조)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노동조합의 지향점이 크게 사회, 계급,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향점에 숙련을 각각 개입시킨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 먼

저 사회 통합, 사회 정의를 아우르는 ‘사회성’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노동조

합의 숙련 개입은 ‘복지로서의 숙련개발’에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숙련개발은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에 기

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도움을 준다. 그다음으로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계급성’을 지향한다면, 노동조합의 숙련 개입은 앞에서 살펴

본 유연화 공세에 대응하여, 특히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자본에 대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성’을 지향한다면, 노동조합의 숙련 개입은 경제 발

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유연화 추세’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숙련중심’ 대응은 신자유주의의 

도래에도 적합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에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플랫폼 자본주의의 도

래는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

공한다. 이에 노동조합이 이러한 연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다음의 제3장에서는 여러 국가별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사례를 

살펴보며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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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국가별 

사례

제1절 국가별 사례의 분석틀

본 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들

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6개국의 사례

를 분석하였고, 해외사례로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과 미국을 선정하

였다. 덴마크의 경우 전통적으로 겐트시스템(Ghentsystem)의 모범사례로서, 

노조가 노동정책에 깊이 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의 경우 대표적인 조

합주의 국가로서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앞의 두 국가만큼 노조가 노동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

치진 않았으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양한 거버넌스에 노동계의 참

여가 제고되었다. 영국의 경우 저숙련 균형의 대표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직

업훈련을 위한 거버넌스가 발달하지는 않았으나, TUC(Trades Union 

Congress: 영국노총)가 주관하는 노조학습기금 등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노조의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역사적으

로 노조의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노조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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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나, WIOA(Workfo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의 개정과 

인력투자위원회(WIB: Workforce Investment Board) 운영으로 지역 내 산

업계와 노동계가 참여하여 훈련을 조정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숙련과 숙련을 둘러싼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별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

을 감안한다면,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단일주의적 관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별 사례분석 내용은 각 국가의 생산체계와 

숙련체제, 노사관계 및 노조의 거시 및 중위 단위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분석틀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

는데, 노동시장 특성, 노조 특성,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으로 

구분된다. 

분석틀 의의 예시

노동시장 특성

· 국가에서의 숙련과 직업훈련

의 위상을 좌우

·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개입에

도 큰 영향을 미침.

· 자본주의 다양성(variaties of capitalism) 

유형

· 노동시장 유연성

· 숙련 프로파일 

· 숙련, 자격, 임금 연계성

· 직업훈련 특성 등

노동조합 특성

· 노조가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무

형적 자원을 담지

· 노동조합의 의제가 노동시장,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

향력을 좌우

· 주요 노조 단위

· 노조조직률, 중심성, 단체협약적용률

· 시민사회와의 연계

· 노동당(사회민주주의 정당)과의 연계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

· 사회적 대화 체계에서의 노동

조합 영향력을 좌우

· 노동조합이 실제로 훈련에 대

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 가능 

·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조의 역할과 

영향력

· 거시 거버넌스와 중위 거버넌스 간 유

기성

· 훈련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 정도

· 노조 산하 훈련 관련 기관 또는 기금 

운영 여부

<표 3-1> 국가별 사례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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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유형화 및 우리나

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덴마크

1. 노동시장의 특성

가. 생산체제와 숙련

자본주의의 다양성 관점에서 덴마크는 조정시장경제에 속한다(Hall & 

Soskice, 2001: 19~21). 그런데 덴마크의 사회경제체제는 이른바 ‘황금삼각

형’으로 불리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다음 [그림 3-1]을 

살펴보면, 유연한 노동시장, 두터운 복지체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

되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성적표가 매우 양

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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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자료: Madsen(2005: 27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한 핵심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두터운 복지

체제의 결합에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고용보호의 수준은 낮지만 두터

운 복지체제를 갖추어 실업보호의 수준은 매우 높다. 2020년 기준으로 종전 

소득수준 대비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83%에 이른다(OECD, 2021a).  

유연한 노동시장과 두터운 복지체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구성요

소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중에서도 직업훈련이다. 노동자는 직장에서 

해고되더라도 높은 소득대체율과 장기간의 수급기간을 가진 실업급여의 지

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통해 숙련을 향상함으로써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직업훈련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은 덴마크 정부가 지출하는 지출규모에서 드러난다.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에 투자하는 공적 지출 비중은 2.8%로 스웨덴의 

1.4%를 훌쩍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중에서 직업훈련에 지출하는 비

중은 0.35%로 오스트리아(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핀란드(0.3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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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높게 나타난다(OECD, 2021b)

나. 노동조합 직업훈련 참여의 환경

1) 노동시장

조정시장경제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규율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

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덴마크 노동시장은 대단히 유연하다. 고용보호 수준

에서 덴마크는 2019년 기준 1.53점으로 한국(2.42), 독일(2.6), 프랑스(2.56), 

스웨덴(2.45) 등 조정시장경제 국가는 물론이고, 호주(1.67), 뉴질랜드(1.64) 

등 일부 자유주의 국가들보다도 낮게 나타난다(OECD, 2021c).

덴마크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비교적 짧게 나타난다(Estevez-Abe et al., 

2001: 171). 2019년 임금노동자 기준으로 평균 근속기간은 7.2년으로 한국의 

5.9년보다는 길지만, 벨기에(10.7년), 프랑스(10.8년), 오스트리아(9.5년), 독일

(10.2년), 네덜란드(9.2년), 노르웨이(8.5년), 스웨덴(8.1년) 등 주요 조정시장경

제체제 국가뿐만 아니라, 아일랜드(7.9년), 영국(8.0년)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체

제 국가들보다도 짧게 나타난다(OECD, 2021d). 또한 유연한 노동시장의 단면은 

높은 노동이동성에서도 나타난다. 덴마크 노동자는 매년 80만 명 정도(임금노동

자의 25~35% 수준)가 직업을 바꾼다고 한다(Hendeliowitz, 2008: 6).

이렇게 유연한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성격과 자격제

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덴마크 노동시장은 독일의 노동시장과 유사하게 

대체로 직종별 노동시장으로 구성된다. 자연스럽게 일반숙련보다는 특수숙

련이 국가 전반의 숙련 프로파일을 결정한다. 목수, 금속 노동자, 판매 보조

원 등 직종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숙련도에 따라 달라진다. 훈련

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노동자는 숙련도에 따라 사회적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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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설정한 등급에 맞추어 임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노동자 개개인이 취득

한 자격 수준은 자신의 노동조건과 직결된다(Wiborg & Cort, 2010: 

99~100). 독일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도 직종별 노동시장과 자격제도의 

공신력은 너무나 당연해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지만, 직업훈련 제도가 뿌리

를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직업훈련체제

덴마크의 직업훈련체제에 대한 기원은 중세 길드체제의 도제제도로 거슬

러 올라간다. 길드체제에서 장인이나 기업은 공통의 표준에 따라 도제를 훈

련시킬 의무가 부여되어 훈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했

다. 견습생이 검정을 통과하는 것도 장인의 책임이었는데, 시험의 결과는 견

습생의 숙련도 평가뿐만 아니라 장인의 직업상 권위와도 연결되었다

(Jørgensen & Bøndergaard, 2018: 85~87).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길드의 전통이 공식적인 

국가의 교육체계에 반영되었다. 1950년대에는 학교 기반 전일제 직업교육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치 않은 제안이

라는 비판이 일어 도입되지 않았다. 대신 1976년에는 도제제도와는 별개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기초 직업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에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중심

적인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Jørgensen, 2018). 

후기중등과정과 부분적으로 학사과정에 걸쳐 있는 노동시장훈련 제도가 

덴마크의 계속훈련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노동시장훈련 제도는 산업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노동자의 다수가 농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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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서 충원되었는데, 이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기 때문에 초기에는 견습제도와는 별개로 미숙련 노동자 중심의 재직자 훈

련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에 「노동시장훈련법」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는 대량실업에 직면하자 실업자가 숙련 수준을 유지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준비를 갖추는 데 활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로는 숙련향상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중요하다

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등 제도의 활용도

가 높아졌다(정원호 외, 2005; Jørgensen, 2018; OECD, 2001). 이런 과정

을 거치면서 현재 노동시장훈련 제도는 덴마크의 성인 직업훈련에 관한 대

명사로 자리잡았다.

노동시장훈련 제도의 목적은 노동시장 수요에 상응하는 숙련의 유지 및 

향상, 노동시장 구조변동 및 적응 문제에 대한 해결, 성인의 역량향상 등 세 

가지이다. 따라서 미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도 주요 목표집단

으로 설정되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훈련 프로그램은 특정 일자리나 직종에 

관련된 역량,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일반훈련, 의사소통 등 개인역량 개발 등

으로 구성된다. 약 3,00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 매년 200여 개 프로

그램이 신설된다. 훈련기간은 반나절에서 50일까지 다양하며, 평균 1주일이 

소요된다(Andersen & Helms, 2019).

2. 노동조합의 특성

덴마크 노동조합은 목수 노조, 제화공 노조처럼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에서 출발했다. 미숙련 노동자는 별도로 일반노조를 만들었고, 식품가

공업 등 일부는 산업별로 결성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병합과정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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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상위 단체는 덴마크 노총(FH: Fagbevægelsens Hovedorganisation)

과 관리직 노조, 전문직 노조(AC)로 구성되어 있다(Worker-participation.eu, 

2021).

덴마크 노총(FH)은 2019년에 기존의 덴마크 노총(LO: Landsorganisationen 

i Danmark)과 전문 노총(FTF: Funktionærernes og)이 병합하여 탄생한 최대의 

조직으로 가맹조직은 79개에 이른다. 덴마크 노총 안에서 최대의 조직은 일반노

조(3F: Fagligt Fælles Forbund)로서 2019년 현재 조합원 수는 267,980명에 

달한다(FHO, 2021). 그리고 사무직, 소매업 종사자로 이루어진 HK 노조는 

민간과 공공 부문에 걸쳐 231,951명의 종합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HK/중앙정

부, HK/지방자치단체, HK/상업, HK/민간 등의 하위단위로 분류된다(HK, 

2021). 덴마크 노총은 2019년 현재 조합원 수가 109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187만 명 가운데 58.4% 정도를 차지한다.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수는 

2008년에 206만 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9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조직률도 낮아지고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67%로서 노동자의 세 명 중 

두 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Denmark Statistiks, 2021).

덴마크의 노동조합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겐트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조직구성 원리와 작동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벨기에 겐트지역

에 연유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업보험기금을 운영

한다. 덴마크는 우리나라와 달리 실업보험 가입은 노동자의 선택사항이다. 

노동조합 가입과 실업보험 가입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병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직할 때 후한 

실업급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통 

노동조합원과 실업보험 가입자는 중첩된다(Clasen & Viebro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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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는 통로는 크게 사업장 대

표자(shop steward), 협력위원회, 보건안전위원회, 이사회 참여가 있다. 사

업장 수준에서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사업장 대표자는 사업장 협약을 체결하

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대체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로는 다양하지만, 대표하는 수준은 독일의 

공동결정권보다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Lind & Knudsen, 2018).

덴마크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특징으로 한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협력적 노사관계는 1899년의 ‘9월 타협’ 

(Septemberforliget)에 기원을 둔다. 노동조합은 1898년에 총연맹을 결성하

여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투쟁에 나서고, 사용자

들은 이에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파업을 포함하여 장기간 지속된 갈등 끝에 

이듬해인 1899년에 타협하게 되었다. 합의의 핵심내용은 경영은 사용자의 

몫으로 인정하되 노동조합은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양자 

간의 합의는 직접 당사자와 가맹조직에게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다

는 것이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 합의는 노사가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는 

초기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문화를 

잉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9월 합의는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

지만 ‘기본합의’로 불릴 만큼 노사관계에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Lind & Knudsen, 2018). 

9월 합의 이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식한다. 종종 파업이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고 노동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유력한 방법은 교

섭이라고 본다. 1950년에 LO(현재 덴마크 노총의 전신) 위원장은 노동조합

은 생산 및 수출증대의 대변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1960년대 ‘책임 있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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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1987년에는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임금인상률

은 외국보다 높지 않도록 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런 전략은 사업장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플러스-섬(plus-sum) 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Lind & Knudsen, 2018). 즉,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권위가 높은 편이며, 이를 통해 일반 노동자들 및 시민사회 사이에서의 의제 

확산 역량 또한 높은 편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덴마크는 강력한 노조-중

도좌파 정당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 정치가 지배해온 국가

로서(선학태, 2014), 노조의 의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무형적 

자원을 가진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공존은 이미 1899년 9월 합의에 

녹아 있었다.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내어 준 사용자의 권

한 중 하나가 노동자를 해고할 권리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중에 실업에 

대한 후한 보상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었다(Madsen, 2005: 

281~282). 즉, 유연한 노동시장이 노동조합에게도 용인되었던 이유는 실업

보험 가입자에 대한 공적인 지원과 실업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현금지원 

등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Wiborg & Cort, 2010: 99). 

이런 방식으로 두터운 안전망은 유연안정성이 협력적 노사관계와 소통하는 

채널로 작동한다.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소통채널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다. 덴마크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섬세한 

평생학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평생학습은 고용계약,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사회보장과 함께 유연안정성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Mailand, 2009). 

그리고 평생학습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는 것이 직업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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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덴마크 직업훈련체제는 1999년에 베르텔스만(Bertelsmann) 재단의 직업

훈련 분야의 상을 받았다. 덴마크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에서 규제하는 역할

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업훈련위원회의 제안

을 수용했으며, 노사 동수로 구성된 모든 수준의 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상하였다(Bertelsmann Stiftung, 2021). 사회적 파트

너의 중심적 역할은 직업훈련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항목이다.

양성훈련 분야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직업훈련자문위원회(REU: Rådet for 

de grundlæggende Erhvervsrettede Uddannelser)가 교육부에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각 업종별 50개의 업종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훈련 프로

그램을 관리한다. 또한 지역 수준의 직업훈련위원회는 현지의 노동시장 상

황에 적합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dersen & Helms, 2019).

계속훈련 거버넌스 구조는 양성훈련 분야와 비슷하지만, 계속훈련이라는 

성격에 맞추어 변형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덴마크에서 노동자 직업훈련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시장훈련(AMU)의 거버넌스는 다음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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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덴마크의 노동시장훈련(AMU) 거버넌스 

자료: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Andersen & Helms(2019)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전국 수준에서는 계속훈련자문위원회(VEU-rådet : Voksen-og 

efteruddannelses-rådet)가 교육부에 정책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

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현임 위원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21).   

전국업종위원회(efteruddannelsesudvalg)는 산업별로 구성된다. 현재 유

제품·농업, 목재, 금속, 설비, 건설, 운송, 보건·의료, 요식업 등의 분야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전국업종위원회는 훈련종목의 신설 및 개정, 분석 

및 전망, 프로그램의 기간이나 대학 기반 훈련과 사업장 훈련의 적정 배분율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당사자 간 갈등해결 규칙의 제정, 검정 및 자격증 발급

에 관한 규칙의 제정 등의 역할을 맡는다(Andersen & Helms, 2019).

그런데 업종위원회의 위상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전국에 걸친 조직이라

는 점에서는 전국 수준의 조직이면서, 구성 자체가 산업별로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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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1층, 지역·산업이 2층, 

전국이 3층으로 표현된 건물 모델로 보면, 2.5층에 위치한 조직인 셈이다.

지역업종위원회는 전국업종위원회가 설정한 훈련규칙의 틀 안에서 각 지

역 사정에 적합하게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업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AMU센터나 대학 등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이다(Andersen & Helms, 

2019).

이런 과정을 거쳐 AMU센터와 직업대학 등 훈련공급자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시장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약 90개 정도의 공적인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도 노동시장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Andersen 

& Helms, 2019: 49). 

나. 노동시장훈련 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노동시장훈련 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정책 결정, 프로그램 관리, 

단체협약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책 결정 영역에서의 참여는 상기 [그림 3-2]의 노동시장훈련

(AMU)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이 정책 결정자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

한다. 노동조합은 계속훈련자문위원회와 전국업종위원회 등 전국 수준의 정

책 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사용자단체와 훈련에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고, 사

용자단체와 함께 정부에게 자문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정부도 포함된 삼자 

간 합의를 추진하여 직업훈련의 규칙을 제정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한다

(CEDEFOP,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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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에게 정책자문을 하는 계속훈련자문위원회에 사

용자단체와 동수인 총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산업별로 구성되는 전국

업종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보통 10~14명으로 구성된다. 업종에 따라 위원 

수가 많아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금속산업의 경우 노사 각각 9명씩,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Danish Union of Metalworkers, 2021).

지역업종위원회는 전국업종위원회가 지명하는 동수의 노동자와 사용자 대

표로 구성되며, 대학 등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훈련생들도 참여한다. 그리고 

AMU 센터, 대학 등 개별 훈련기관은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노동조

합은 사용자단체의 대표와 동수로 참여한다(Andersen & Helms, 2019).

둘째, 노동조합은 사용자 조직과 공동으로 노동시장훈련 프로그램을 관리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

하도록 조정하고, 새로운 숙련수요를 발굴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Wiborg & 

Cort, 2010: 100).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함께 AMU 센터의 과정이 언제, 어디에서 개설되고 

있는지를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www.amukurs.dk). 참여

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개설되는 과목을 안내함으로써 노동자와 기업이 폐강

의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수행한다(Amukurs 홈페이지, 

2021).

노동조합은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도 한다. 웹 사이트

(www.viskvalitet.dk)를 통해 참가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시

행함으로써 프로그램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이때 기업의 평가 5개, 참여자 

평가 35개 이상이 되면 만족도 점수를 공개한다. 점수의 공개를 통해 훈련

기관이 훈련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Viskvalitet 홈페이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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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노동자 개개인이 자신이 갖춘 역량을 테스트하고 보유한 자격

을 점검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www.minkompetencemappe.dk)를 운영한

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획득한 자격 수준과 역량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는 훈련기간을 단축하거나 긴요하게 필요한 훈련과목을 찾을 수 

있다(IW, 2018).   

마지막으로 훈련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가장 영향력 있는 활동은 역시 단

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보통 2~3년인데, 고용과 임금이 핵심 

주제이지만 교육훈련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교육훈련 분야의 주요 

의제로서 훈련참가자의 요건, 훈련참가 시 임금 및 노동 조건, 훈련의 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한다. 1990년대 이후 단체협약에서 훈련권이 도입되었는

데, 거의 모든 단체협약에서 1년에 최소한 14일의 훈련권이 보장되고 있다

(Mailand, 2009). 산업·직종 수준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은 사업장 협약에 위임하기도 한다. 사업장 협약에서

는 산업·직종 수준의 단체협약 범위 안에서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조율

되는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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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동향

가. 노사정 합의

2017년 10월 29일, 노동조합 LO(2019년 통합한 중앙 노총의 전신으로 

덴마크의 최대 노조), 사용자단체 DA,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2021년까지 유

효한 성인 훈련 및 계속훈련에 관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직접적 

배경은 2012년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3자 교섭이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초기

부터 와해된 데에 있다. 이에 라스무센 총리는 교섭 실패에 대한 돌파전략으

로 주제별로 세 단계의 3자 협의에 착수했다. 계속훈련에 관한 합의는 이민

자의 노동시장 통합(1차), 견습생의 노동조건(2차)에 이은 3차 합의이다(Dan

ish Government et al., 2017). 

노동시장훈련(AMU)의 제도개선은 훈련과목의 실효성과 유연성 제고에 초

점을 두어 기업과 노동자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하고자 했다. 단과

뿐만 아니라 다수의 단과과목을 묶어 통합과목을 신설하기로 하고, 시험을 

통해 자신의 학습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훈련기관의 인증기간은 

최소 4년으로 하되 중간에 새로운 훈련기관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노동시장훈련의 재정 부문에서는 훈련수당을 최대 실업급

여액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Danish Government et al., 2017).

한편 노동시장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이외에 전환기금(VEU-omstillingsf

onden)이라는 새로운 기금창설에 대한 합의가 눈에 띤다. 급격한 기술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 직업훈련 이외에 일자리 중심적인 훈련에 초점을 

두고 협약의 유효기간 안에서 약 4억 1천2백만 크로네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주요 목표집단은 향상훈련을 받고자 하는 재직자와 실직위기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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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희망자로 나뉜다. 재직자 훈련에는 연간 6천5백만 크로네를 출연하고, 

개인당 1만 크로네를 상한으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전직희망자에 

대한 훈련에는 연간 1억 크로네를 출연한다. 훈련 참여자는 6개월에 최대 

40일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임금에 따른 현금

지원을 공제한 금액)를 지원받는다(Danish Government et al., 2017). 또한 

전환기금은 재원의 배분계획에서 드러나듯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그렇지 않아도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든든한데, 

전직을 지원하는 해당 기금이 새로 추가되었다.

나. 단체협약

산업노조연맹과 덴마크산업협회(DI)는 3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양

자는 2020년 2월 9일에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총 13장 5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10장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직업훈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3조

(훈련계획)에서는 협약 당사자는 노동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계속훈련을 받는다는 선언적인 규정에 이어, 사업장 수준에서 훈련계획을 

수립하며 노사공동의 훈련위원회를 만들어 숙련수요를 분석하고 훈련계획

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제44조(직업상 적절한 훈련)에서는 노동자가 훈련

에 참여할 때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에

게는 연 2주의 훈련휴가를 부여함을 규정한다. 직전 2년까지 소진하지 않은 

훈련휴가는 2주를 상한으로 이월된다. 제45조(일반숙련)에서는 기초지식이 

기술진보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며, 일반숙련 개발은 노동자와 기업의 공통

과제라고 밝힌다. 제46조(다른 훈련선택권)에서는 노동자와 기업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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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노동자 개인이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

때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협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제47조(역량

개발기금)에서는 기업이 1년에 노동자 1인당 520크로네(약 93,600원, 

1DKK≒180원)를 기금에 납입할 것을 규정한다. 훈련위원회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협약으로 역량개발기금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음

을 추가로 규정한다(Co-Industrie & DI, 2020).

5. 소결 

덴마크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노동조합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와 관행

으로 굳어져 있다. 이 전통은 중세의 길드체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직업적 

자치(occupational self-governance)에 뿌리를 둔 것으로, 1960년에 도입된 

노동시장훈련 제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전국, 지역 및 업

종, 훈련기관 등 거시적 수준부터 미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와 동수

로 정책 결정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노동시장, 노사관계, 직업훈련 제도가 ‘직종’이라는 거점을 두고 일

관성 있게 작동한다는 점은 노동조합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토대를 형성한다. 기업내부의 노동시장보다는 직종별 노동시장이 발

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종에 따라 인증되는 자격은 노동시장 이동에 통행

증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직종이나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어, 자격취득에 

이해관계를 가진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는 직업훈련을 직접 공급하거나 직업

훈련의 틀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용자와 동수로 참여하는 

업종위원회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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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종별 편제가 규범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제도적 편제는 

다시 업종위원회를 통한 숙련의 인증 및 보호를 디딤돌로 삼아 직종별 노동

시장을 발전시킨다(Jørgensen & Bøndergaard, 2018: 98). 

셋째,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같은 기업에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숙련향상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다. 2017년에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에서 전환기금 창설에 합의한 점, 산업노

조연맹과 덴마크산업협회의 단체협약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에 대한 

훈련제공을 상세히 규정한 점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지원에 방

점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직종별 노동시장이라는 

환경에서 직업훈련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절 독일

1. 노동시장의 특성

가. 생산체제와 숙련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독일은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의 대표적인 국가로 제시된다. 주거래은행(Hausbank) 제도에서 

드러나는 은행과 기업의 장기적 금융거래 관계, 협력·표준설정·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업 간 체제,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력적 노사관계 체제, 인적자본투

자를 활성화하는 기업 및 산업 수준의 교육훈련체제 등 조정시장경제의 특

징은 독일을 원형으로 설정된 모델이다(Hall & Soskic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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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장경제의 원형으로서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며, 수출량에서 

매년 세계 선두권을 차지하는 독일의 경제는 제조업의 경쟁력에 뿌리를 둔

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생산방식은 이른바 다변화 품질생산(DQP: 

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이다(Sorge & Streeck, 1988; 2016). 즉, 가

격보다는 품질에 우위를 갖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고품질 생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배후의 역

량(redundant capacities)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역량은 당장의 수익에 대한 

합리적 계산을 뛰어넘어 생산체제 자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조건으로 구

성된다. 이에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체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내 조직구조, 생산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

사결정의 분권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평화 등이 

해당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은 상호작용을 통한 선순환 관계를 시현해야 고품

질 생산이 가능하다(Streeck, 1992b: 15~21).

독일의 숙련개발체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

는 숙련개발체제는 이른바 고숙련 균형을 낳은 것으로 지목되었다(Finegold 

& Soskice, 1988). 이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원적 직업훈련 제도는 

다른 나라에 널리 수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독일

의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 도입한 것이다. 한편 계속훈련은 이원적 양성훈련

제도와 함께 독일 숙련개발체제의 한 축을 이루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제도

보다 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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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조합 직업훈련 참여의 환경

1) 노동시장

독일 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직종별 노동시장이라는 점이다

(Bosch, 2010: 154~156).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특정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과 자격취득이 필수적이고 자격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동임·김덕기, 2005). 특히 직종별 자격제도의 공신력이 널리 인정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독일의 직종별 노동시장과 자격제도는 기업 간 노동시장과 선택적 친화성

을 갖는다.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기업 수준의 복지제도는 내부 노동시장을 

발달시키지만, 독일처럼 산업·직종별 단체협약, 직업훈련체제, 사회복지체

제 등은 기업 간 노동시장(inter-company labor market)을 안정화하는 경

향이 있다. 자격제도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채용에 따르는 거래비

용을 줄여 고용의 유인을 높이는데, 이는 직종별 자격을 갖춘 실업자에게는 

노동이동의 창이 비교적 넓게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대량 생산체제와 

달리 다변화 고품질 생산체제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숙련을 갖춘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자와 노동자 간 또는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장기적이고 안정

적인 협력에 기반한 지속적 혁신이 이를 뒷받침한다(Eichhorst & Kendzia, 

2016:  299~300). 이것이 직종별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노동시장의 성격과 자격제도의 공신력은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갖는 이

해와 관심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외부 노동시장은 약

하고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이 과대성장한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고용의 유

지가 노동조합에게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하는 반면, 숙련과 자격을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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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또는 산업 간 노동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이 상대적으로 중요

한 의제로 부각되는 경향이 강하다(정원호, 2016). 독일은 후자의 경우로 대

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2) 직업훈련체제

독일의 직업훈련체제에 대한 기원은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중세의 길드체

제로 소급되지만, 오늘날과 같은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 

법률은 1897년 「수공업보호법」이다. 19세기 후반에 보수주의 세력은 노동

운동의 고양에 대처하기 위해 장인을 보호하는 조치로써 장인을 강제적인 

결사체로 조직하고, 수공업회의소에 도제의 수, 훈련기간, 시험, 개별기업의 

훈련에 대한 감독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수공업회의소가 훈련에 

대하여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은 근대적 산업 부문의 노동과 자본이 

훈련제도에서 잠재적 동맹자가 되는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자본은 수공업회

의소가 배출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훈련시킬 필

요를 느꼈으며, 노동은 숙련공급을 수공업회의소가 장악하는 상황에서 숙련

을 매개로 조직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숙련의 양을 규제하기보

다는 민주화하고 공동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수공업회의소의 통제

력을 대체하려는 노동과 자본의 연합은 바이마르 시기에 이르러 구체화되었

다. 1919년에 노조는 장인 부문의 독점권한을 박탈하고 사업장 내 숙련형성

을 감독 및 관리하는 데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지만, 이 구상은 장

인 부문의 반대와 다른 산업 부문의 미온적 태도, 경제 대공황 등으로 실현

되지는 않았다(Thelen, 2004/2011: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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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정권은 수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에서도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인증권을 부여하는 등 대대적인 교육훈련에 나섰다. 또 다른 한편에서

는 수공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파편적인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적

인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독일의 직업훈련체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표준화가 나치 정권 시기에 틀을 잡은 것이다. 독일의 직업훈련체제에서 중

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 참여의 제도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루어졌다. 노조는 사업장 내 훈련의 해체가 아니라 훈련의 운영 및 감독에 

있어서 사용자와 동등한 역할을 요구해왔는데, 이 요구는 1969년 「직업훈련

법」의 제정으로 실현되었다. 「직업훈련법」은 연방직업훈련조사연구소의 이

사회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대표 각각 6명씩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훈

련기준의 정의와 교육과정 마련 등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했다. 1919년부터 

노동조합이 줄곧 요구해 온 직업훈련에서의 노사 대등주의가 50년 만에 빛

을 보게 된 것이다(Thelen, 2004/2011: 5장).

2. 노동조합의 특성 

독일 노동조합의 최상위 단체는 독일노총(DGB: Deutscher Gewerksch

aftsbund)이다. 독일노총의 조합원 수는 2000년에 777만 3,000명에 이르렀으

나, 2020년에 585만 명으로 2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에 조직률은 21.6%에서 14.3%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독일노총은 노동자

를 대변하는 중앙기구로서 공공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행위자이다. 독일 노조

와 사회민주당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박덕재, 2003), 노조의 

의제 설정이 당 차원의 방향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독일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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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총을 구성하는 단위 노동조합은 산업 분야별로 8개가 있는데, 이 중

에서 금속노조(IG Metall)와 통합서비스노조(Ver.di)가 최대 산별노조이다. 

노동조합은 산업별로 구성된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통해 고용과 임금 등 전

통적인 의제를 포함하여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 수준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단체교섭은 대체로 유형설정자가 먼저 교섭한 다음 

다른 지역에 확산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해당 산업에서는 상당히 균질적인 

노동조건이 관철되는 경향이 있다(이승협 2008).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 평의회(Betriebsrat)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평의회는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노

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평의회는 사용자와 사업장 협정을 체결하고,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감독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는 형식으

로 경영에 관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되는 공동결정(Mitbestimmung)은 

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이승

협, 2008). 

독일에서 전국 수준의 노사정 합의는 흔하지는 않지만 굵직한 현안이 있

을 때 심심치 않게 출현한다. 1966∼1977년 시기의 협조행동(Konzertierte 

Action), 1998년의 일자리·직업훈련·경쟁력 연대(Bünd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sfähigkeit)가 여기에 해당된다(Kaiser, 2006). 

그리고 2015년에는 산업의 미래 연대(Bündnis Zukunft der Industrie)가 굵

직한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출현했다(BMWi, 2016).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중앙 수준의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 노사

관계로서 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을 맺고, 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자 평의회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산업 수준의 노동조합과 기업 수준의 노동자 평의회를 두 가지 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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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이해대변의 이중 구조는 독일 노사관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Müller-Jentsch, 2007).

노동조합과 평의회의 관계는 형식적 분리와 실질적 공조로 요약할 수 있다. 

노조와 평의회는 법·제도적으로는 분리된 존재이다. 그러나 노조는 평의회 선

거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비공식적․인적 연결망을 형성해 왔

다. 양자의 관계는 대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서로 의존

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이승협, 2008; Artus, 2003). 이러한 노조와 평의회 

간 형식적 분리와 실질적 공조 체제는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도 관철된다.

독일의 노사관계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공고한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

을 둔 협력적 노사관계이다. 독일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안정적·장기적·고

신뢰 연대의 모델 사례”로 일컬어진다(Tüselmann & Heise, 2000: 165). 협

력적 노사관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에는 파업을 금지하는 등 법·제도적 측

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주효하다.

3.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독일의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전국 수준, 지역·산업 수준, 사업장 수준으

로 이루어진 중층적 구조를 갖춘다. 전국 수준의 주요 행위자는 독일노총, 

직업훈련협의회, 연방교육연구부, 직업훈련연구원으로 구성된다. 독일노총

은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단일기구이다. 1970년

에 설립된 직업훈련협의회(KWB: Das Kuratorium der Deutschen 



70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Wirtschaft für Berufsbildung)는 직업훈련에 특화된 사용자단체로서 독일

사용자단체연합(BDA), 독일상공회의소(DIHK)를 포함하여 9개 단체가 참여

하고 있다. 직업훈련협의회(KWB)는 향상훈련 분야뿐만 아니라 양성훈련 분

야에서도 사용자를 대표한다. 정부기구로는 연방교육연구부가 주요 행위자

이며, 연방직업훈련연구원(BIBB)도 중요한 기구이다. 연방직업훈련연구원은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훈련규정 제정 관련 의견 제시, 연방정부 

대상의 다양한 자문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핵심조직인 중앙위원회

는 노사 대표 각각 8명, 주정부 대표 8명, 연방정부 대표 5명 등으로 구성된

다(정원호, 2016). 연방직업훈련연구원의 구성에서도 조합주의의 단면이 드

러나고 있는 형태이다. 전국 단위의 기구들은 향상훈련의 기본 틀과 규칙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3] 독일의 재직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자료: 정원호(2016:41)를 참고하여 필자 재작성. 



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국가별 사례  71

중간 수준에서는 지역 수준과 산업 수준의 구조가 동시에 작동한다. 산업 

수준에서는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체결하는 단체협약 가운데 직업훈련 

관련 조항이 향상훈련을 규정한다. 주요 교섭대상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교육훈련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 위

임하는 조항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지역 수준에서는 상공회의소 

및 업종별 협회의 지부가 직업훈련의 주요 행위자이다. 각 기관은 직업훈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사 대표 각각 6명과, (투표권이 없

는) 직업학교 교사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자격시험, 

훈련기관, 훈련예산 등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즉, 여기에서도 노사 동수가 참여하여 노사 간 긴밀한 협력 체계

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정원호, 2016).

사업장 수준에서는 노동자 평의회와 사용자 사이의 사업장 협약이 향상훈

련을 규정한다. 「사업장구조법」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공동결정권한으로 훈

련수요 조사 및 훈련에 대한 제안, 훈련시설의 설치 및 훈련과정 개설, 사업

장 내 훈련의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정원호, 2016).

나. 중층적 참여의 실제

1) 전국 수준

독일에서는 합의원칙(Konsensprinzip)이 정책 결정의 일반적 원리로 확

립되어 있다. 상기 [그림 3-3]에서 보듯이, 독일노총과 직업훈련협의회 사이

에 체결되는 노사합의는 주로 향상훈련에 관련된 일반적 규정과 기준을 마

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양 당사자는 1996년에 직업훈련, 특히 향상훈련에 

대한 노사합의(Ordnung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von)를 이룬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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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GB & KWB, 1997). 그리고 2008년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노

사합의문을 성안했는데, 향상훈련규정을 제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DGB & KWB, 2008).

전국 수준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독일노총이 직업

훈련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정책 결정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독일노총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직업

훈련의 공공성이다. 독일노총은 1984년 11월에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교육정책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는 독일노총이 직업훈련을 본격적으로 

주제로 삼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회의에서 제출된 보고서의 

제목은 “모두를 위한 교육: 선별이 아닌 촉진”이었다(DGB, 1984).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제목 자체는 “모두를 위한 복지”라는 복지국가 슬로건에서 

복지를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직업훈련은 노동자 개인이나 개

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직업훈련에 대한 책임성이다. 직업훈련은 다른 당사자의 역할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부분적으로 책임지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2008년 노사합

의는 “경제단체와 노동조합은 계속훈련규정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식”

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DGB & KWB, 2008: 6).

독일노총은 공공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분석과 정책요

구안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독일노총이 향상훈련에 대하여 줄기차게 주장

하는 것은 주 수준이 아닌 연방 수준에서 법·제도적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➀ 계속훈련을 위한 시간을 권리로 확보함, ② 훈

련비용과 재원조달을 적절히 함, ③ 계속훈련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함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Bahnmüll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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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 지역·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활동

전국 수준에서 독일노총이 직업훈련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면, 지역·산업 수준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맺는 단체협약이 직업훈련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다. 단체협약의 전

통적이고 중요한 의제는 고용과 임금이었지만,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지

식 기반 노동과정의 대두 등으로 인해 계속훈련은 중요한 단체협약의 의제

로 등장했다(Kädtler, 2003: 361; Müller-Jentsch, 2007: 118).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인식을 같이 할지라도 단체협약

에서 이를 다루는 태도에는 차이가 분명하다. 사용자는 직업훈련을 단체협

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의 의제로 설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노사 간 입장의 차이가 있다

(Bahnmüller, 2015: 61; Kädtler, 2003: 362).

노동조합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동원한다. 직업훈련

에 관한 산별노조의 활동은 의제설정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어 독일 최대노

조인 통합서비스노조와 금속노조는 2005년에 재직자 훈련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계속훈련을 단체협약과 사업장에서 

의제로 뿌리내리는 방법, 계속훈련이 사업장 수준에서 실행하는 데 봉착하

는 난관에 대한 분석,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기금형성 방안에 대한 검토, 양 

노조의 중장기적 전략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Ver.di & IGM, 

2005).

지역·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의제설정을 넘어 실제로 단체협

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광산·화학·에너지 노조의 전신인 화학·제

지·도자기 노조는 1987년에 노사 동수의 화학산업 직업훈련협의회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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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합의하고, 1993년에는 계속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했

다(Müller-Jentsch, 2007: 119). 

1988년에 금속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부와 금속사용자단체 사이에 체

결된 단체협약은 계속훈련에 대한 산업별 노사합의의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체결

되는 금속산업의 단체협약은 유형설정자라는 의미에서 독일 전체 단체협약

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했다. 무엇보다 사업장에서 인력정책 및 자격향상정책 시스템을 과대평가

한 반면,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구조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Bahnmüller et al., 1993).

2001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숙련형성에 대한 개

인의 권리 강화, 개인적 계속훈련과 기업의 계속훈련의 구분(기업의 계속훈

련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고 임금이 지급됨.), 방법론적․사회적 지식을 기업 

숙련형성의 구성요소로 인정,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조치를 매년 검토 등에 

합의했다(Müller-Jentsch, 2007: 118~119). 그리고 2015년에는 또 다시 새

로운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합의문 5조가 핵심내용으로, 사업장 근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전일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1/2을 숙

련향상을 위한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IGM & Südwestmetall, 

2015).

3) 사업장 협약: 노동자 평의회의 활동

과학기술, 상품시장, 노동시장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중앙 수준의 

노사합의와 산업별 수준의 단체협약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기업 수준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평의회의 활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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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직업훈련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지만, 지역·산업 수준의 단체협약과 

평행을 이루어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Berger, 2012; Iller et al., 2016).

1990년대 후반부터 AOK, Debis, 독일철도, 독일텔레콤, DITEC, SINITEC 

등의 기업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사업장 협약이 체결되었다(Müller-Jentsch, 

2007: 119~120). 이러한 평의회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산업 수준의 

단체협약의 틀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회의소를 포함한 노동조직이 지원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제공자 범위 목표집단 중점사항

독일노총 자를란트 

지역본부 및 

노동회의소 

자를란트주
평의회, 노동자 

대표기구
직업훈련 필요성

브레멘 노동회의소 브레멘 지역 노동자, 평의회 법률자문, 정보제공

금속노조 전국(금속 분야) 평의회 훈련과정

바덴-뷔르템베르크 

금속산업 

직업훈련협의회

바덴-뷔르템베르크 평의회
단체협약 실행

갈등관리

통합서비스 노조 전국(보건 분야) 평의회, 노동자
교육수요 분석

(학위과정 중심)

화학산업 직업훈련기금 전국(화학 분야)
사용자, 노동자, 

평의회
교육수요 분석

<표 3-2> 독일 노동자 평의회의 직업훈련 참여 프로그램 

자료: Iller et al.(2016). 83-84 발췌. 

<부록 1>에는 지역의 산별노조 지부들이 자체적으로 숙련향상에 개입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사례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 방법, 성과 

및 의의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사례는 노동조합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

여 적극적 대응체제를 수립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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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독일의 직업훈련체제는 덴마크의 경우와 닮은 점이 많다. 실제로 덴마크

와 독일의 직업훈련체제는 매우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된다(Busemeyer & 

Trampusch, 2012). 직업훈련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독일은 노동조합의 참여

가 하나의 문화와 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직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작동하

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직업훈련체제라는 점에서 덴마크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독일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는 거시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의 맥락에서 생산체제, 노동시장, 노사관계가 맺는 관계의 차원

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고품질 생산은 노동자의 고숙련에 의존하

는 바가 크다. 이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독일 제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인 숙련향상(upskilling)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숙련은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훈련을 

통해 취득한 자격이 사업장을 넘어 노동력이 배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직종별 노동시장에서 숙련은 개별 노동자에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위

치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숙련에 대한 통제가 사

용자와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의 자원이 된다. 또 다른 한편 숙련은 고품질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에게도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 이

런 맥락에서 직종별 노동시장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직종 또는 업종별로 

편제된 노사관계에서 숙련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

마크, 스위스처럼 직종별 노동시장이 성립한 나라들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Bosch, 2015: 16). 독일의 숙련체제

는 생산체제, 노동시장, 노사관계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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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유지·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독일의 고숙련 균형

은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다변화된 고품질 생산, 사업장 공동결정제도 및 기업 기반 직업훈

련이 어우러진 결과이다(Finegold & Soskice, 1988).

여기에 더하여 독일 특유의 조합주의 전통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도 강하

게 투영된다. 독일 조합주의의 핵심은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의 공적 

지위에 있다. 결사체는 공동체, 시장, 국가와 병행하여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또 하나의 기제이다(Streeck & Schmitter, 1985). 독일에서는 자발적 결사

체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공적 권위를 인정받고 사회질서를 형성,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직업훈련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방

정부는 훈련과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기는 하나 국가의 역할은 노사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규정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Bosch, 2010: 144). 국가

와 시장 중간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절묘한 균형점이야말로 독일 정치경제 

시스템의 숨은 비밀로 판단된다. 독일의 공공정책은 국가도, 시장도 믿지 않

는다고 한다(Manow, 2001: 112). 자발적 결사체가 공적 지위와 책임을 가

지고 스스로의 과업을 결정짓고 수행하는 자치의 원리가 독일 노동조합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철학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덴

마크의 경우와 비슷하게 독일 노동조합은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기보다는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부록1>에서 

사례로 살펴본 노르트라인-베르스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노동 

2020 프로젝트’는 그 지역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직업훈련 거버넌스를 단

지 가동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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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프랑스6)

1. 노동시장의 특성

가. 생산체제와 숙련

1) 경제적 특성과 복지체계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프랑스는 대표적인 조정시장경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 국가이다(Hall & Soskice, 2001; Schneider & Paunescu, 

201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재건과정에서 정부는 경제 영역 깊숙이 들어와 

기간산업을 국가의 통제하에 운영하며 경제부흥을 이끌었다. 198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진행하여 그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공공 

부문(fonction publique) 종사자는 2019년 말 통계로 561만여 명에 달해 프랑스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하여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DGAFP, 2021).  

프랑스 경제에서 3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서비스 부문이 79.8%(상업 56.4%, 비상업 23.4%)를 차지하고, 제조

업은 18.4%(제조 13.2% 건설 5.2%), 농·수산업은 1.8%를 차지했다(INSEE, 

2021a). 

한편 프랑스의 복지체계는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의 선

진국 복지체계 분류에 따르면 독일 등과 함께 보수주의적 복지체계의 특성을 

보인다.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선별적 복지를 진행하

는 영미의 자유주의적 복지체계나 국가가 조세 재원을 통해 전 국민 전체를 

6) 해당 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손영우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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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의 보편적 사민주의적 복지체계와 구분되

어, 프랑스에서는 직업 세계의 영역에서 노사가 주도하여 자신들의 복지공급

체계를 구성했다. 이와 같은 체계는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고용이 충분하고 

안정되었던 전후 30년 동안은 비교적 원활히 작동해왔으나, 여러 차례의 오일 

쇼크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른 저성장·고실업 환경에서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고복지’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 

등 보수주의적 복지체계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복지의 대상을 여성, 청년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금노동 영역에서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장하는 추세이다(Urieta, 2011; Larcher, 2012). 

같은 맥락에서 직업훈련체계에서도 프랑스에서는 직장에 고정적으로 연

동되어 진행되던 직업훈련을 이직이나 실업 같은 직장이동의 경우나, 비정

규직 노동자에게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중심 혹은 주도로 진행되

던 것을 노동자 중심 혹은 주도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독일이

나 스위스에 비해 도제훈련의 전통은 낮은 편이지만(장신철, 2020), 미숙련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업훈련 및 숙련향상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

공하려는 측면에서 조정된 시장경제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Thelen, 2004/2011: 34).

2) 노동시장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고용률은 2021년 초 기준으로 

6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은 69.3%, 여성은 63.9%로 남성의 고용

률이 높았으며, 15-24세 청년에서의 고용률은 29.8%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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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INSEE, 2021b).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2.1%로 같은 시기 

20.7%인 우리나라보다 낮다. 성비와 관련하여 자영업에서는 여성(8.8%)보다 

남성(15.3%)이 6.5%p 높았고, 비고용인에서는 여성(91.2%)이 남성(84.7%)보

다 6.5%p 높았다. 세대와 관련하여서는 15-24세에서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INSEE, 2021c). 실업률은 2012년부터 10%를 넘

어섰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7% 근처까지 떨어졌었

다.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실업률이 9%에 

육박했다가 2021년에 들어 다시 8%로 유지되고 있다(INSEE, 2021b).

2021년 1분기에 전체 실업률은 8.1%이고, 실업자는 약 240만 명이다. 장

기 실업자 비율도 2.5%로 62만 명을 차지했다. 특히 15-24세 청년들의 실업

률이 2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내부적으로 노동시

장의 이원화 문제, 특히 청년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수십 년 전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강유덕, 2019). 특히 

교육과 고용 모두에서 배제된 이른바 니트(NEET)의 규모도 2021년 초 

13.1%를 기록하며 지속됐다(INSEE, 2021b).

나. 직업훈련체계의 형성과 제도

1) 직업훈련체계의 발전 과정

① 노사협약과 입법을 통한 제도화

프랑스에서 직업교육훈련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및 대학에서 기술자격이

나 전문학위 취득 혹은 실습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직업교육(formation 

professionnelle initiale)과 직업능력 증진 및 기타 이유를 위해 노동자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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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inue)으로 

구분할 수 있다.7) 또한 직업훈련의 영역에는 민간 부문, 공무원, 보건·의료 

부문(DPC: Développement Professionnel Continu)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

에서는 민간 부문의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프랑스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역사는 프랑스 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혁명 당시 콩도르세(Condorcet)는 모든 시민들이 평생 동안 교육 및 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운동을 제창했고, 이 일환으로 1794년 10월 

10일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인 국립공예원(CNAMl: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을 설립했다(SFA-CGT, 2018; Palazzeschi, 

2003: 13).

프랑스 직업훈련체계는 노사가 도입과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

다는 특징을 갖는데, 단체교섭을 통한 도입, 노사 공동운영을 중요한 특징으

로 한다(Urieta, 2011: 20). 직업훈련 제도의 도입이나 개혁과정은 노사가 단

체교섭을 통해 합의하면, 정부는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경로를 지닌다. 이

와 같은 경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예외가 없었다.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은 1970년 7월 9일 자 전 직업협약(ANI) 내용에 따

라 입법된 1971년 7월 16일 자 평생교육 내 지속적인 직업훈련 조직에 관한 

「n°71-575」 법률이 최초이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결정이아닌 이전부터 지

속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논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한 자세

한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부록 2>에 포함하였다.

7) 직역하면 각각 초기직업훈련, 지속직업훈련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관행에 따라 학

교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직업교육,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직업훈련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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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랑스의 직업훈련 관련 문제점과 개혁 방향

프랑스의 직업훈련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개혁 방안을 제기

한 보고서로는 2011년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위리에타 보고서(Rapport 

Urieta)8)와 2012년 상원에 제출된 라르쉐 보고서(Rapport Larcher)가 대표

적이다. 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통해 프랑스의 직업훈련 제도에 대한 개혁 

흐름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직업훈련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

다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지만, 이것이 체계의 강점까지 은폐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한다. 프랑스 직업훈련체계의 강점은 사회적 파트너 간의 상호 운영 

원칙과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직업훈련의 

주체가 되도록 직업훈련권리의 개인화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 결국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프랑스 직업훈련체계가 노동세계의 진

화에 적응하도록 했다고 밝힌다(Urieta, 2011: 5).

특히 2009년 개혁을 통해 노사와 의회는 직업훈련체계를 더욱 효율적이

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주요 약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실제로 직업훈련이 

직업경로안정화를 위한 도구로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직업훈련 제공이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이고 거버넌스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 구직자, 작은 사업장 및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Urieta, 2011). 

한편 라르쉐 보고서(Rapport Larcher)는 2012년 초 대선을 앞두고 니콜

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화당 소속 상원위원이었던 제라르 라

8) 위리에타 보고서는 2011년 5월 프랑수와 피용 총리가 2009년 11월 24일 자 법 제정 이후 진로와 

평생직업교육과의 결합이 필요하고,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재분배효과가 크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체계 도입이 절실하다며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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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쉐(Gérard Larcher)가 프랑스 직업훈련체계 개선에 관해 상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을 강조한다. 직업

훈련을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직업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상승 기회의 평등을 제공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Larcher, 2012: 12-13). 

그리고 직업훈련계약을 위해 10인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의 0.9%를 부담

하는 법적 기여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라르쉐에 따르면, 이와 같

은 의무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힘든 중소기업에게는 추가 세금과 유

사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직업훈련계획에 대한 

기여금은 원칙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직업교육에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Larcher, 2012: 14-15). 그는 법적 기여금이 근거하고 있는 ‘훈련을 

시키거나 훈련비를 지불하거나’라는 원칙은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기여금에 대한 의무는 폐지하고 지역 경제의 필요

에 따라 기업 수준에서 직업훈련 전략에 대해서는 노사에게 책임을 부여해

야 한다고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직업훈련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Larcher, 2012: 17). 

한편 보고서는 세 가지 중심축과 26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Larcher, 

2012: 5-7). 대표적으로 매년 졸업증서 없이 퇴출되는 16만 명의 청년들을 

위해, 더 이상 직업교육의 복사판이나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격

증을 제공하는 ‘직업성공협약(Pacte de la réussite professionnelle)’을 창설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구직자들을 위해 50% 이상의 구직자들이 직업훈련

에 참여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직업훈련·고용연계계약(Contrat Formation Emploi)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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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순환과정의 단순화와 직업훈련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2. 노동조합의 특성

프랑스의 노사관계에서 노조는 이념과 종교, 직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수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사용자단체 역시 규모나 속성에 따라 나뉘어

져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노사단체 간의 교섭을 위해, 영향력이 높은 주요 

노사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약의 유효 조건을 명시하는 등의 복수노조 

제도가 매우 발달해 있다. 노사단체의 조직률은 노조는 11%(Pignoni, 

2016), 사용자단체는 68.5%를 나타낸다(Langevin, 2019: 16).9) 

프랑스의 노조는 야누스적인 특성을 가진다. 상층조합 간 분열, 복수노조, 

낮은 조직률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노조운동 자체는 변혁적이면서 정치적으로 막강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조

효래, 1990; 최형익, 2001 재인용). 

프랑스 노조의 가입률은 낮은 편이지만, 높은 대중적 지지에 기반하여 활

동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추진된 사회서비스 및 공공복지 감소에 맞서 공

공노조 파업이 이루어지자, 여론은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해왔다(손영우, 

2018). Vakaloulis(1998)가 밝힌 바와 같이, 프랑스 노동운동은 수혜자주의

적 양상을 띤다기보다 조합원의 전투성에 기반한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지

며, 여론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Vakaloulis, 1998; 손영우, 2018 재인용). 

9) 사용자단체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중 68.5%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사용자단체에 가입하

고 있다(Langevin, 20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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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이웃나라 독일에 비해 발달한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당이 2012년에 집권하면서 노사정뿐만 아니라, 

매년 열리는 사회대토론회에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켰다

(손영우, 2015). 이렇게 사회당이 주최하는 사회대토론회는 제반 주체들과 

함께 향후 1년간의 사회경제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기존의 사회적 대화 방식과 내용면에서 진일보되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손영우, 2012). 

3.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프랑스의 직업훈련 제도가 노사협의를 통해 형성된 만큼, 기관의 운영 또

한 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전국·전 직업, 지역이나 업

종, 사업장 수준에서의 교섭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담당기관의 운영 및 다양

한 직업훈련 협의 기구에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1) 직업훈련관리기관, 프랑스 직업능력센터(France compétences)

‘프랑스 직업능력센터’가 창설되기 이전의 직업훈련관리기관은 노사, 지

역정부, 중앙정부의 4개 주체가 참여한 고용·직업훈련·직업진로위원회

(CNEFOP: Conseil national de l'emploi, de la formation et de 

l'orientation professionnelles)10)와 2개의 노사기관인 전 직업고용·직업훈

10) 이의 지역기관은 광역고용·직업훈련·진로협의회(CREFOP: Comité régional de l’emploi, de la 

formation et de l’orientation professionnelles)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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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협의회(COPANEF: Comité paritaire interprofessionnel national pour 

l’emploi et la formation)와 직업경로안정화기금(FPSPP: Fonds paritaire 

de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CNEFOP는 4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관이지만 독자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지 못했다. 2014년 3월 5일 자 법에 

의해 도입된 COPANEF는 개인직업훈련계정(CPF)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기관 

간의 협력을 진행하고, CPF의 실행과 발전 과정을 감독한다. 또한 고용과 

직업훈련 관련 노사 진로를 결정·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FPSPP는 중소기업 

노동자, 저숙련 노동자 등의 채용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공공선호직업훈련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받아 분배하고 재할당하는 노사운영협회였다. 

2018년 9월 5일 자 직업미래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목표 중 하나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및 운영기구에 대해 간소화, 효율화, 조정 능력 강화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직업능력센터’로 단일화되었다(France Competences, 

2021). 

프랑스 직업능력센터는 행정기관(établissement public national à 

caractère administratif)으로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전 직업 수준의 대표 

노사 총연맹, 전문가로 구성된다. 직업능력센터의 이사회는 3년의 임기로 선

출되는 총 15명의 이사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갖는 의결권의 수는 동등하지 

않다. 총 15명의 이사들은 총 110표를 지니는데, 다음과 같이 나뉜다(France 

Competences, 2021).

· 정부는 직업훈련부, 재정부, 교육부의 각 대표 3명을 선출하며, 45표를 

갖는다.

· 전 직업 수준의 대표 노조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하며, 20표를 지닌다.

· 전 직업 수준의 대표 사용자단체는 3명의 이사를 선출하며, 20표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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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에서 2명의 이사를 선출하며, 15표를 지닌다.11)   

· 전문가는 총 2명으로 대표이사와 지역에서 선출된 전문가 1명이 10표

를 지닌다.

직업능력센터의 이사회는 업종 간 균형유지를 위해 업종별 최대 지원 수

준 설정, 국가품질인증시스템, 훈련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평가, 기관 인

증, 권장사항 발표에 관해 논의한다(France Competences, 2021).

[그림 3-4] 프랑스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출처: 저자 작성

11) 지방자치단체 이사는 프랑스 광역단체장 협의회(Régions de France)의 추천으로 직업훈련 담당부 

장관이 임명한다(France Competence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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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정 협의 기구, 단체교섭·일자리·직업훈련위원회

단체교섭·일자리·직업훈련위원회(CNNCEFP: 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는 

노사정 간의 대화를 담당하는 자문기구이다. 이 기구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일자리정책 등 대부분의 노동·고용 정책을 협의한다. 과거 단체협약, 

고용, 직업훈련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던 위원회가 2008년 일자리와 직업훈련의 

통합, 2014년 단체협약도 포괄하는 방식으로 통합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MTEI, 2021). CNNCEFP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에 

포함하였다. 

 

3) 직업훈련기여금 징수기관,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기여금 징수연합(URSSAF)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기여금 징수연합(URSSAF)의 경우, 22개의 광역징수

연합(URSSAF régionales)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역 기관의 이사회는 노사

를 중심으로 총 2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는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의 규정(L213-2)에 따라 5년의 임기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자영업자 대표 포함)는 각각 8명으로

서 동수로 구성된다(URSSAF, 2021a).

나. 중층적 참여와 거버넌스(지역·업종)

1) 직업훈련의 의무적 업종별 교섭의제

프랑스에서 업종 차원의 직업훈련은 업종별 교섭을 통해 규정된다. 직업훈련

은 업종별 단체교섭에서 의무 교섭의제이다. 4년마다 노사가 노동자 직업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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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목표 및 수단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Code du Travail L2241-1).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업종에서 맺어진 일반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

에는 ‘직업훈련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다.

뤼트랭거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교섭이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기제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Luttringer, 2005: 38). 직업훈련에서 업종

별 교섭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것은 직업과 자격에 대한 전망을 관측할 경

우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경제적 변동에 따른 재배치

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업종의 범주로는 너무 좁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Urieta, 2011: 20).12) 즉, 교섭의 범위는 직업훈련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교섭의 범위가 좁으면 그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업이동에는 그에 비례하여 한계성을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의 기업협약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비중은 낮다. 체결된 기업

협약의 2% 미만 수준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업

종협약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

화를 강조하여 직업훈련 내용이 합의의 대상이 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

고, 대부분 기업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논의는 근로자 대표와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Urieta, 2011: 21). 

한편 참고로 업종 수준의 일반단체협약의 직업훈련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제빵·제과 업종협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빵·제과 업종 노사는 

1993년 7월 13일 최초로 전국일반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activités industrielles de boulangerie et pâtisserie du 13 juillet 1993)을 

12) 프랑스에는 250-300여개 업종이 있으며, 15개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독일의 산업별에 비해 상대

적으로 좁은 영역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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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다. 해당 단체협약은 노동부에 등록하여 관보 ‘n° 3102’에 게재되고, 단체협

약고유번호(IDCC: Identifiant De Convention Collective) 1747을 부여받았다. 

1993년 7월 13일 자에 협약을 맺고, 2011년 10월 11일에 갱신된 제빵·제과 

업종 전국일반단체협약에는 직업훈련 장에서 업종 직업훈련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직업훈련 장은 4개 부분으로, 제1장 직업진출 계약 및 기간, 제2장 개인훈련

권리(DIF), 제3장 직업자격인증, 제4장 직업훈련 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Legifrance, 2021a).13)

제1장 직업진출 계약 및 기간에 대한 규정 서문에서는 “노사는 개인적인 

직업훈련과정을 통하여 해당 업종에서 직업훈련 참여의 남녀 평등을 이루고, 

다양성, 평등, 직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진출 개발에 전념할 것을 다짐한

다. 서명 당사자는 본 업종에서 직업진출 활동의 최우선 과제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빵·제과 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유치, 환영 및 모집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해당 대상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령 제1장 직업진출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과 관련하여 

해당 업종에서 직업진출 계약의 목적, 대상, 계약기간, 이론훈련 기간, 기간제 

계약의 갱신, 보수, 근로자 대표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Legifrance, 2021b). 

2) 지방자치단체와 광역고용·직업훈련·진로협의회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 수준의 자문기관으로 광역고용·직업훈

련·진로협의회(CREFOP: Comité régional de l’emploi, de la formation et 

de l’orientation professionnelles)를 두어 직업교육·훈련, 고용서비스에 관

한 전략이나 정책에 대해 주체 간의 협의 및 조율을 담당한다. 이는 과거 

13) 해당 전국일반단체협약의 내용은 프랑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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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던 광역고용위원회(CRE: Conseil régional de l'emploi)14)와 광역고

용직업훈련조정협의회(CCREFP: Comité de coordination régional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가 2014년 3월 5일 자 직업훈

련고용 및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2014-288호 법률에 따라 통합되면서 만들

어졌다(Urieta, 2011; Larcher, 2012).15)

광역기관인 CREFOP는 전국기관인 CNEFOP와 함께 광역에서 고용·직업

훈련·진로 정책에 대해 행위자 간의 조율을 진행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또한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진단, 연구, 감독, 평가 기능

을 담당한다.

CREFOP의 기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Cpformation, 

2021). 첫째, 협의기능으로서, CREFOP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역직

업훈련·진로개발계획(CPRDFOP)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지방

자치단체, 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 대표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한다. 둘째, 

평가기능으로서, 매년 고용·직업훈련·직업진로 이름으로 재정이 투입된 광

역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셋째, 자문기능으로서, 협의회는 직업진로, 

직업훈련, 교육,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Cpformation, 2021).

CREFOP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노사·중앙정부·지역정부의 4개 주체로 구성

된다(Cpformation, 2021). 중앙정부가 임명한 지사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 대표가 되고 노사단체 대표 1명씩이 부대표로 선임되며,16) 최소 25명의 

14) 2008년 2월 13일 자 일자리 공공서비스 조직개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개 광역에 설치되어 고용계

획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역할과 고용센터(Pole emploi) 활동계획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15)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Urieta 보고서(2011)와 상원의원인 Larcher 보고서(2012)에서 폐지 혹은 통

합을 제안하고 있다.

16)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관청의 사무를 기관 위

임 형태로 처리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여 중앙행정집행을 위해 파견하는 지사(préfet)와 지

방자치단체에서 선출되어 지역행정 사무를 진행하는 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전훈, 20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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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Code du Travail R6123-3-6), 

지역의 대표인 노사단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REFOP는 정부의 지역기관 

대표 6명(광역교육감, 광역기업·경쟁·소비·고용·노동국장, 광역청소년·체육·

사회결속국장, 광역식품농업산림국장, 지사임명 2명), 지역의회(광역, 중간, 

기초) 대표 6명, 노조 대표 5명, 사용자단체 대표 5명, 그리고 의결권 없는 

자문위원17)으로 구성된다(Code du Travail R6123-3-6). 

CREFOP의 일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이는 중앙정부 대

표 4명(광역지사, 광역경제·고용·노동·연대국장, DREETS, 교육감 포함), 지

방자치단체 대표 4명(단체장 포함), 노조 대표 4명, 사용자단체 대표 4명으

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본회의로 동일하게 광역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

동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노사단체 1명씩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운영된

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본회의를 준비하고 작업과 분과위원회를 관리한

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직업발전위원회(CEP)의 광역 수행자 선임, 

COPAREF와 함께 개인훈련계좌(CPF) 직업훈련과정 목록, 우선적인 광역직

업훈련 정책,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견습세에 대한 견습훈련센터와 견습업

종 간의 세율 할당, 편입기관 목록 및 견습세 징수 승인 교육기관이 제공하

는 직업훈련에 대해 협의한다(Cpformation, 2021).  

17) 이들은 고용·진로·직업훈련 공공서비스기관, 광역고용센터장, 광역장애인직업편입기금협회장, 광역

대학협의회대표, 광역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장(Cap emploi), 개인직업훈련휴가기금 대표, 지역청년일

자리지원센터장(mission locale pour l’emploi des jeunes), 고용의 집 대표, 광역간부일자리협회장, 

직업훈련정보자원진흥센터장(CARIF), 광역고용직업훈련관측소장(OREFP), 교육·직업정보원(ONISEP) 

광역국장 등이다(Code du Travail R6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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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REFOP의 체계 사례(오베르뉴-론-알프스 광역) 

출처: Via Competences(2021)

이처럼 지역 수준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거버넌스의 핵심에는 CREFOP가 

존재한다(Grandin, 2015). 프랑수아즈 메나르(Françoise Mesnard), 푸아투-

샤랑트 광역의회 교육 및 직업훈련 담당 부의장은 CREFOP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CREFOP는 단지 기록실이 아니예요. 우리의 소망은 직업

경로의 유형화와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공공 혹은 노사 정책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데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매우 복잡한 영역입니다. 우리

의 목표는 CREFOP 참여자들 간에 공통적인 문화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Grandin, 2015).”

이해의 심화를 위해 단순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의 상황과 다음과 같

이 비교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고용·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고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경남, 경기, 전남 등의 사례처럼 거시

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협의 기구라 할 수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

으로 지역고용심의회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12). 이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는 지역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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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원회(CESER)는 지역시민의 토론기관으로서 지역의회 자문 역할을 별

도로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고용위원회, 지역직업훈련위원회가 광역고용·직

업훈련·진로협의회(CREFOP)로 통합되는 경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및 시사점

프랑스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미 직업훈련에 대한 권리 도입 및 

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노사 간에 논의되기 시작

한 것은 1968년 이후 진행된 전국노사단체교섭을 통해서라 할 수 있다. 

1970년 7월 단체교섭의 결과는 의회 논의를 통해 1971년 7월에 입법화되어 

제도화된다. 또한 1984년 리구법(loi Rigout)에 따라 기업이나 업종에서 직

업훈련에 관한 교섭이 의무화되면서, 특히 업종 수준에서 노사 간의 논의를 

통해 직업훈련 사업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부터 청년들의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심각

하게 지적되어 왔으며, 미숙련에 대한 직업교육 증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리하여 프랑스 직업훈련 제도는 일반 노동자에게 사회적 상승의 기회로 

작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숙련 노동자,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하는 사회편입 정책으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 기여

금 제도, 교육과 훈련을 연계하는 순환직업훈련의 증진, 개인직업훈련권(DIF) 

도입과 개인직업훈련계좌(CPF) 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직업훈련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제도화 방식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직업훈련 제도는 전국 총연합 노

사가 중앙 교섭을 통해 결정하면, 정부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 왔다.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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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제도는 노사 간에 전국 전 직업협약(ANI: Accords Nationaux 

Interprofessionnels)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어 집행되었다. 그리하여 직업훈

련 제도는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파트너 간의 상호 운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재정 징수 및 운영 역시 노사 자율로 진행되어 왔다.

둘째, 프랑스에서는 직업훈련 실행을 위해 주로 업종 수준에서의 교섭을 

통해 직업훈련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1984년부터 소위 리구법(loi Rigout)을 

통해 직업훈련에 관한 교섭 의무를 부여했고, 특히 사용자가 주도하는 직업

훈련의 경우 업종 교섭을 통해 내용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업 수준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직업훈련에 관해 연 2회씩 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했다. 

이처럼 노사 교섭을 통해 직업훈련 내용이 마련될 경우, 수요자인 노동자들

의 요구에 맞게 진행될 수 있어, 그 효과성이나 만족도의 측면에서 더욱 높

을 수 있다. 한편 직업훈련 내용 마련 수준은 숙련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처럼 규모가 큰 산별에서 주로 논의하는 경우보다는 산업적 

특성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직업의 이동성은 그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다. 

셋째, 직업훈련 제도의 도입 및 변화는 주로 전 직업과 업종의 노사 교섭

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업훈련기관 운영에서도 노사가 참여하는 거버

넌스가 발전했다.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프랑스 직업능력센터’의 운영, 그리

고 직업훈련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자문기관인 단체교섭·일자리·직업훈련위

원회(CNNCEFP)에도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수준뿐

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기관에서도 노사 주도의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최근 

노사 참여 거버넌스들은 개별로 흩어져 있던 기관들이 효율성을 높이고 조

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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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직업훈련의 발전 방향은 권리의 개인화(individualisation)로, 직업

훈련에 대한 개인의 결정력이 기업이나 업종과는 독립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훈련시간누적사용제, 개인훈련계좌(CPF) 제도가 발

달하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기회를 이직의 경우에도 연계가 가능하며 누적

해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표적인 조정시장경제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는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직업훈련의 우선 대상 및 정책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운영과 이에 대한 자문기관에 노사가 핵심주체로 참여한다. 

이는 전국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이와 같은 노사 주도 직업훈련 제도의 모델은 이제 막 직업훈련에 대한 관

심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에게 흥미를 가지고 고려해야 할 하나의 

대상과 경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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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영국

1. 노동시장의 특성

가. 생산체제와 숙련

자본주의의 다양성 관점에서 영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

랜드와 함께 자유시장경제(LME: Liberal Market Economy)에 속한다(Hall 

& Soskice, 2001: 19). 자유시장경제는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조정의 문

제들이 주로 시장에 의해 해결된다. 주식시장에 의존하는 재원조달로 인해 

주주가치를 우선시하여 주주의 입맛에 맞게 단기 성과주의에 중점을 둔다. 

노동은 가변비용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 종종 해고를 선택하고, 이러한 유연

성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기업에 헌신할 유인도, 기업이 노동자의 숙련향상

에 투자할 유인도 약해서 산업/기업 특수숙련보다는 일반숙련 형성에 친화

적이다. 노사관계는 개별적 계약에 의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관계

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런 자유시장경제의 특징은 대체로 영국에도 들어맞

는다.

영국의 숙련체제를 상징하는 용어는 이른바 저숙련 균형(low-skills 

equilibrium)이다. 저숙련 관리자 및 노동자로 포진된 기업의 대다수는 질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그런데 사회적·국가적 제도의 연결망이 서

로를 강화하여 숙련향상에 대한 수요를 가로막는다는 의미에서 균형을 이룬

다. 이런 정치경제적 제도는 교육훈련 체제의 작동뿐만 아니라 산업조직, 노

동과정, 노사관계 체제, 금융시장, 국가 및 정치적 구조도 포함한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은 채 어느 한 요인이 바뀌더라도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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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낳기 어렵다(Finegold and Soskice,  1988: 22). 저숙련 균형에 대한 

개념은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영국이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이 뒤처

지는 이유를 따져 묻는 데에서 나왔는데, 오늘날까지 널리 인용되고 있다. 

나. 노동조합 직업훈련 참여의 환경

영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다. 고용보호 수준에서 영국은 2019년 기준 

1.35점으로 자유시장경제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0.09), 캐나다(0.59), 아일랜

드(1.23)보다는 높지만, 호주(1.67), 뉴질랜드(1.64)보다 해고가 쉽게 이루어

진다(OECD, 2021c).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8.0년으로 아일랜드(7.9년)와 함께 짧은 편에 속한다(OECD, 2021d).  

독일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이 직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 영국의 노

동시장은 대체로 직종별 노동시장과 기업별 내부 노동시장이 혼재되어 있으

나, 후자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에서도 견습공 제도가 채택

되고 있지만 독일처럼 주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산업에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Gangl, 2001). 

영국에서는 일반숙련을 지향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특정 직종에서 특

수숙련을 지향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직업훈련은 부차적인 위상을 차지하

고 있다(Brauns et al., 1999: 5). 교육과 노동에 걸쳐 있는 견습제도가 영국

에서는 교육보다는 노사관계의 영역으로 간주되는데(Rainbird, 2010: 243), 

이는 영국에서 교육은 주로 직업훈련보다는 일반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종별 노동시장보다는 기업별 내부 노동시장이 상대적으

로 발달되어 있다(Raffe, 2011). 

직종별 노동시장보다는 기업별 내부 노동시장이 활발한 경우 노동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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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나 직종에서 취득한 자격보다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다른 기업으로

부터 사오는 인력 빼내기(poaching)가 성행하고, 이는 다시 기업이 숙련투

자에 게을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영국은 사용자의 인색한 숙련투자와 인

력 빼내기가 노동시장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가이다(Finegold and 

Soskice, 1988; Marsden, 1990; Marsden & Ryan, 1990).

2. 노동조합의 특성

영국노총(TUC: Trades Union Congress)이 영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최

상위 조직이다. 영국노총은 1867년에 창립되었는데, 현재 49개 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고, 조합원 수는 약 550만 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

로 영국의 노동조합도 조합원 수의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

로 노동조합원은 656만 명, 조직률은 23.7%로 나타났다(TUC, 2021). 영국

의 사용자단체는 영국경영자총협회(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이하 영국경총)로, 1965년에 창립되어 현재 약 19만 개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CBI, 2021).

영국 노동조합은 직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일반노조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

어 있어 조직구성의 원리가 뚜렷하지 않다. 단위 노동조합은 거의 영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어 영국노총이 영국 노동조합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단위 노조들은 

서로 다른 전통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영국노총이 단위 노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영국 노사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시장주의 전통이 

강하여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노사관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노동과 

경영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노사 자치주의(voluntarism)가 강하게 작동한다

(Hym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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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자치주의가 작동하더라도 노동과 자본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나아

갈 수 있으나 영국은 대체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에 해고가 쉬운 유

연한 노동시장, 단기 성과주의에 휩싸인 기업경영과 같은 환경에서 노동과 

자본이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특히 1978~1979년의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대처 정부 시대인 1984~1985년의 광산파업 등으로 널리 알려

져 있으나, 그 이후에도 노동과 자본의 협력적 관계는 좀처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풍토에서 노동조합이 여러 수준에서 참

여하는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조합주의적 전

통이 약하고, 전국 수준에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 사이의 삼자 간 협

약은 정책 결정의 틀로 자리잡지 못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사

회적 파트너십이 전반적인(overarching) 현상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외딴 섬 같은 프로젝트”로 지칭된다(Fichter & Greer, 2004: 75~80). 이웃

나라와 비교해도 아일랜드가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 데 반해, 영국 노사관

계에서는 사회적 대화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Winterton, 2017: 175).

영국 노사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

다. 단체협약은 산업별·기업별 수준에서 이루어지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

지로 분권화가 진행되어 기업 수준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러나 단체협약은 거의 임금에 집중되고 훈련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

다(고혜원, 2004; Clough, 2010: 26; Keep & Rainbird, 2003: 409). 



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국가별 사례  101

가. 집권정당

영국에서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집권

정당의 변화이다. 영국에서는 적대정치의 산물로 집권정당의 성향에 따라 

정책반전(policy reversion)이 심하여 사회경제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이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데(Finer, 1982: 222), 직업훈련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유럽대륙이나 북유럽 국가에서는 집권세력이 바뀌어도 조합주의적 정책 

결정과 이해대변의 큰 틀은 견고하게 유지되지만, 영국은 집권정당에 따라 

직업훈련 정책에 변화가 심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 집권정당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

여는 크게 1945~1964년, 1964~1979년, 1979~1997년, 1997~2010년, 

2011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 직후에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책임이 지방정부의 역할로 여겨지고, 노동자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은 사용

자가 맡는다는 자유방임주의 혹은 알아서 하기(voluntarism)가 지배한 시기

였다. 이후 숙련부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1964년에 산업훈련

법(Industrial Training Act)이 제정되고, 산업훈련위원회(ITBs: Industrial 

Training Boards)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와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각 산업별 훈련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일정

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1973년에는 노

사정이 참여하는 인력서비스위원회(MSC: Manpower Service Commission)

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지명하는 위원장 1명, 영국노총과 영국

경총이 추천하는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대표 각 3명, 그리고 전문가를 포

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두 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기

구가 활약한 시기는 훈련 정책에서 유사 조합주의(quasi-corporatism)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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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린다(김주섭 외, 2003; Keep & Rainbird, 2003; Rainbird, 2010).

1979년 이후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는 크

게 흔들렸다. 산업훈련위원회(ITBs)는 사용자의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했

는데, 사용자단체는 보수당에게 이 분담금이 불필요한 부담을 낳는다고 설

득했고, 결국 1980년대에 대부분이 폐지되었다. 또한 인력서비스위원회

(MSC)도 1988년에 폐지되고, 사용자가 주도하는 훈련위원회(Training 

Commission)와 훈련기구(Training Agency)로 대체되었다. 한편 사용자가 

주도하는 훈련 및 기업협의회(TEC: Training and Enterpirse Council)를 설

립하여 정부의 직업훈련 재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결국 직업훈련

체제는 1964년 이전의 시장주의로 회귀했고, 노동조합은 참여의 길이 막혔

다. 훈련제도 역시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보수당의 정책철학이 반영

된 결과이다(김주섭 외, 2003; Keep & Rainbird, 2003; Rainbird, 2010). 

1997년에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책은 또 다시 변경되었다. 토니 블

레어(Tony Blair)의 노동당은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기치를 내

걸며, 기존의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짙은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과거의 산업훈련위원회나 

인력서비스위원회와 같은 조합주의적 기구는 복원되지 못했다. 레토릭으로

는 직업훈련 분야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법제화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치에는 소극적이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몇몇 

기구가 있었지만 이마저 단명하고 만다. 그 대신 노동조합은 기금을 운영함

으로써 직업훈련에 단지 기능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김주섭 외, 

2003; Keep & Rainsbird, 2003; Rainbird, 2010; Stuart & Huzzard, 2014; 

Wintert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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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자 직업훈련 정책은 다시 시장주의 색채

를 강화한다. 보수당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다. “정부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곳에 한정하여 재원을 투여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재원조달자 자체보다는 숙련 구매자로서 사용자와 

개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DfE & DfBIS, 2013: 32). 이에 시

장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사용자의 주도권

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영국에서는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일반교육체제와 분리된 것으로 인

식된다. CEDEFOP의 국가별 보고서에서는 재직자 직업훈련을 공식적 교육

체제와는 떨어져 “비공식 성인학습”에 위치시킨다(CEDEFOP, 2016: 10).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필적할 만한 직업훈련 거버넌스를 나타내는 것이 

난망하다. 게다가 노사정 또는 노사 간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도 취약하고 

노동조합의 참여가 제도로 정착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합주의가 발달한 

국가처럼 노동조합이 한 축을 담당하는 직업훈련 거버넌스를 나타낼 만한 

것도 마땅치 않다. 다만, 사용자가 주도하는 기구에 소수의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 정도가 있을 뿐이다(Clough, 2010: 26).

영국의 직업훈련체제와 거버넌스의 형체를 나타내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

의 세 가지이다. 첫째, 거버넌스가 발생하는 전반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은 

없고, 단지 조각조각 흩어진 하위체계나 활동영역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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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훈련은 학교나 대학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잔여 범주로 인식되는 경

향이 강하다. 정책 결정자들은 직업훈련을 전달하는 조직을 일관된 시스템

을 공유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원자화되어 파편적인 시장행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제도들보다는 (준)시장을 규

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직업훈련의 조직구조, 학습 프로그램, 재원조

달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다. 둘째, 정책과 제도가 매우 불안정하고 빈번하

게 개혁의 도마에 오른다.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는 선진국들 중에서 가

장 빠르게 바뀌는 제도로 보아도 과장이 아니다. 셋째, 최근에는 직업훈련에 

대한 공공지출을 줄여 나가고 있어서 재원조달과 거버넌스 구조가 어떤 형

태를 띠게 될지 오리무중 상태이다. 단일한 모델은 없고 여러 다양한 모델들 

사이의 정책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 알기 어렵다(Keep, 

2015: 464~465).

노동조합이 포함된 직업훈련 거버넌스가 뚜렷하지 않은 배경에는 직업훈련

에 대한 문화도 한몫 거들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직업훈련 

책임이 사용자와 노동자 개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Winterton, 2017). 

이런 인식은 후술하겠지만, 노동당이나 노동조합 안에서도 상당히 퍼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직업훈련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 책임주의는 

직업훈련이 하나의 공공재로 인식되고 노동조합이 당연히 관여한다는 문화가 

뿌리 깊은 독일이나 덴마크의 경우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영국 직업훈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직종별 표준설정과 그 기반이 되는 자격에 대한 결정 등 숙련형성에서 노

동조합의 참여는 최소한에 그쳐왔다. 이것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서 사회

적 파트너십이 결여되어 발생했다. 숙련이 작업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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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데, 이는 경영진의 우월적 권한

(prerogative)과 숙련문제에 대한 단체협약이 제한된 결과이다”(Clough, 

2012: 35).

나.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 변화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는 유연한 노동시

장, 기업의 단기 성과주의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사용자와 개인의 책

임을 강조하는 직업훈련 문화, 보수당의 집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행태도 간과

하기 어렵다. 실리적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는 영국 노동조합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Hyman, 2003). 기업이 단기적 성과주의에 치우쳐 이윤 

등 경제적 이익에 충실한 것처럼, 노동조합도 고용과 임금 같은 경제적 이익

투쟁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영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현대화 노선을 제기

하면서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나

중에 유럽노총(ETUC) 사무총장이 되는 몽크스(John Monks)가 주도한 새로

운 노선은 종래의 전투적 실리주의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신노조주의(new 

unionism)와 신교섭의제(New Bargaining Agenda)로 나타났다. 이 노선은 

나중에 사회운동 노조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로 발전하게 된다. 

새로운 노선의 초점 중 하나가 직업훈련과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

이었다(Munro & Rainbird, 2000). 영국노총은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제

출하기도 하고 총회 의제로 올리기도 하면서 숙련의제를 주도해 나갔다. 숙

련교섭(bargaining for skills)을 화두로 노동조합이 숙련교섭에 나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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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고, 숙련이슈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TUC, 

1992). 숙련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의 성공적인 교

섭이 필수적이었는데,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영국노총의 신노조주의 철학이 

뒷받침되었다(TUC, 1997). 요컨대 숙련교섭 의제는 영국노총이 훈련 및 기

업협의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장에서 숙련형성 기회를 교섭하고자 하는 

시도였다(Winterton, 2017: 180). 

일부 노동조합은 숙련을 핵심의제로 제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예를 

들어 나중에 유니슨(unison) 노조로 통합되는 공공노조(NUPE: Nation Union 

of Public Employees)는 “학습으로 돌아가기”(Return to Learn)를 내세우면

서 사용자단체와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는 철강노조(ISTC: 

Iron and Steel Trades Confederation)가 철강공동훈련기구(Steel 

Partnership Training)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훈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Munro and Rainbird, 2000; Winterton, 2017: 180).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직업훈련에 대한 낮은 투자가 영국경제

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드러났다. 둘째, 사용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직업훈련

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지침이 영향을 미쳤다. 셋째, NQV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흐름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교섭력이 약

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교섭을 훈련전략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

로 훈련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동조합이 

건설적 협력의 역량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Keep & Rainbird, 

2003: 411).

그러나 직업훈련에 대한 영국노총의 입장은 단일하지 않았다(Payne, 

2001: 360). 게다가 영국노총이 가맹조직에 대한 리더십도 약해 영국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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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영국 노동조합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영국노총의 노

선전환은 내부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에 적대적인 입장들에 직면했다(Fichter 

& Greer, 2004: 79).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제

한시키는 데 활동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었다. 즉, 사

용자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동을 넓히면, 노

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며 사용자와 정부에 끌려 다

니게 된다는 것이었다(Kelly, 2004). 그러나 노동조합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신교섭의제는 1990년대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Reilly, 2001: 7). 

적어도 노동조합이 훈련의제를 띄우는 데에는 성공했다.

다. 노동당 집권과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야당 시절 노동당의 직업훈련 정책은 훈련지원금 체제 개편, 기업의 TEC

에 대한 의무가입(독일 상공회의소 모델의 벤치마킹), 1년에 5일간의 훈련기

간에 대한 법적 권리 부여, 개인학습계좌제 신설 등 네 가지 안을 축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사실상 개별적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의 패키지로 구상한 

영국노총의 안이었다(Clough, 2007: 10). 

노동당은 1997년 선거과정에서 교육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설정하면서 평

생교육 부문에서 개인학습계좌제도 신설과 산업대학(University for 

Industry)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노사 

간 파트너십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Labour Party, 1997). 

1997년 노동당의 집권으로 노정관계에는 훈풍이 불었다. 토니 블레어

(Tony Blair) 총리는 종종 영국노총 총회의 연설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블레어의 후임 총리인 브라운(Gordon Brown)은 블레어 정부의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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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에 영국노총과 정례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Winterton, 2017: 176). 

2005년에는 노조현대화기금(Union Modernisation Fund)을 만들어 노동조

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밀월관계는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집권 이후 노동당이 취한 “제3의 길” 노선은 시장 의

존도를 낮추고자 했으나, 사용자에게 훈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노동

조합의 정책과도 거리를 두었다(Clough, 2007: 10).   

직업훈련 정책 거버넌스의 재구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당 집

권 직후에 교육고용부 장관 블렁킷(David Blunkett)은 성인학습 및 평생교

육 자문위원회(NAGCELL: National Advisory Group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프라이

어(Bob Fryer)를 포함하여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영국노총도 참여했

다. 위원회가 발간한 최초 보고서에서는 핵심원칙을 8가지로 제시했다. 그

중 일곱 번째 ‘효과적인 파트너십’ 원칙은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여덟 번째 ‘책임’ 원칙에

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훈련공급자, 사용자, 개인들이 책임을 공유할 것을 제

안하면서, 일터 학습의 경우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의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에 유니슨(unison) 노조 등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

개하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Fryer, 1997: 

30~31, 48~51).

노동당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습시대”(Learning Age)라는 제목을 단 

교육훈련에 대한 녹서(green paper)를 발행하였다. 이 녹서는 학습이 번영

의 열쇠이며 인적자원 투자가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 성공의 기반을 닦

는다고 선언하면서, ① 계속훈련 및 고등교육 참가자 확대, ② 산업대학 설

립, ③ 개인학습계좌 신설, ④ 16세 이상의 학습투자 확대, ⑤ 기초학습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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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⑥ 학습접근기회 확대, ⑦ 학습기준 상향, ⑧ 명확한 목표설정, ⑨ 산

업계,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공조, ⑩ 자격체제 정비 등을 핵심제안으로 

담았다(DfEE, 1998a: 14~15). 평생학습에 대한 재설계도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기획의 범위가 넓다. 

녹서에 대한 반응은 사뭇 우호적이었다. 영국경총(CBI)은 기업의 경쟁력

과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영국노총도 평생

학습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고용안정과 경력개발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녹서에서는 노동자교육개발기금

(Employee Education Development Fund)을 만들어 1998년에 2백만 파운

드를 출연하고, 운영 방안에 대하여 영국노총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DfEE, 1998a: 35).

그러나 녹서는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 성인교육훈련연구소(NIACE)는 이 녹서가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한 나머지 함께 학습할 주체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조직들이 학습사회 

구현에 동참할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NIACE, 1998; 

Holford & Welikara, 2013: 154 재인용). 또한 녹서와 함께 발간한 계속훈

련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과거에 지나친 시장경쟁은 협업을 가로막았다. 이

제는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local)의 전략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지만(DfEE, 1998b),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

급한 바가 없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던지, 다음해에 나온 백서에는 16세 이후 학습 및 숙

련전략을 개발하는 학습숙련심의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를 설립한

다는 안을 담았다. 심의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급

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체로 구성하되, 사용자를 주축으로 삼는다는 안



110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이었다. 위원은 위원장과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안에 청

년학습위원회와 성인학습위원회 등 두 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었다(DfEE, 

1999: 23~26). 

2003년에 발간한 백서에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정부,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 수준의 숙련연대(Skills Alliance)라는 기구

를 새로이 창설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직업훈련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조

하는 문구를 14번이나 새겨 넣었다(DfES, 2003).         

그러나 집권 중반기 이후에 노동당은 노동조합의 참여보다는 사용자의 역

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보고서에서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고용숙련위원회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의 신설을 제안했다(Leitch 

Review of Skills, 2006: 138). 2008에 설립된 고용·숙련위원회(UKCES: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의 보고서 제목은 “야망 2020: 영

국의 세계 일류 숙련과 일자리”인데, 정부, 개인,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할 

뿐 노동조합은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되고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중요한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았다(UKCES, 2009; 2010).   

노동당 정부는 초기에는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나중에는 슬그머니 발을 빼는 행태를 보였다. ‘제3의 길’은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십 접근을 채택하지 않았고(Clough, 2007: 10), 제3의 샛길만 

터놓았다. 결국 노동당 정부가 취한 조치는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지 못했다(Holford & Welikara, 2013). 집권 초기 노동당과 

노동조합 사이의 훈풍은 사라지고 냉기류가 감돌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

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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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동향

가. 사용자 주도성 강화

노동당 집권 중반기부터 2010년 보수당 집권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변동이 잦았으나, 사용자의 주도권이 강화되는 경향이 

일관성 있게 관찰된다. 2008년에 설립된 고용숙련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업 

경영인 10명, 노동조합 대표 4명, 공익 3명, 중소기업 대표 3명, 전문가 3명, 

민간 부문 3명으로 구성되었다(UKCES, 2010: 11). 고용숙련위원회는 2010

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용자의 숙련소유권(Employer ownership of skills)이

라는 공격적인 의제까지 주장하면서 직업훈련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UKCES, 2011). 

사용자 주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구가 2003년에 설립된 산업별 숙

련협의회(SSCs: Sector Skill Councils)이다. 협의회는 산업별 숙련향상을 위

한 계획·실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숙련과 생

산성 향상 계획의 수립, 숙련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사용자·정부·교육기관 

등의 참여 활성화, 숙련향상 및 혁신에 대한 사용자의 투자 증진, 사용자 네

트워크의 구축, 교육훈련과 자격취득 활성화, 산업별 숙련 향상 투자의 효과

분석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숙련부(DfES) 장관으로부터 5

년간의 인가(license)를 받고 활동하였으며, 2002년에 설립된 산업별 숙련개

발기구(SSDA: Sector Skills Development Agency)가 사업 초기에 협의회를 

지원했다(강순희 외, 2015).

산업별 숙련협의회(SSCs)의 사용자 주도성은 기구의 구성에서 드러난다. 

개별 협의회의 중앙조직인 산업별 숙련 및 표준 연합회(FIS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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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tion for Industry Sector Skills and Standards)가 결성되었는데, 이

사회는 개별 협의회 대표를 중심으로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FISSS, 

2021a). 개별 협의회는 사업주가 대표를 맡고, 사업주 대표, 근로자 대표, 

정부의 교육훈련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맡는 이사회는 사용자 대표와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 전문가단체 대표 

등이 포함되었으나, 노동자 대표의 참여는 개별 협의회에 따라 달랐다(강순

희 외, 2015).

숙련협의회는 사업 초기에 25개에 달했으나, 2021년 현재 16개의 산업별 

숙련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FISSS, 2021b). 16개의 협의회 중에서 코젠트

(Cogent)는 사업 초기부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코젠

트는 화학, 의약품, 정유, 생명과학, 핵 분야를 대상으로 결성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과학산업

파트너십(SIP: Science Industry Partnership)이라는 기구를 운영한다. 의약

품 숙련협의회는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등 의약품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협의회의 이사회는 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의 비전

은 기업이 미래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있는 노동력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숙련을 확립함에 있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SIP 홈페이지, 2021). 이때 파트너십 형성의 대상

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부로 설정되며, 숙련정책을 성안하는 데

에도 노동조합이 참여한 흔적은 거의 없다. 이 협의회는 “2030 생명과학 숙

련전략”(Life Sciences 2030 Skills Strategy)을 내놓았는데, 보고서의 성안과

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SIP 미래 그룹은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회원사의 담당자로 이루어져 있다(SIP, 20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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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숙련협의회(SSCs)는 당초에 사용자 주도성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

으로서 협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는 무시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

다. 협의회가 사용자 주도적인 직업훈련 거버넌스라는 점 이외에도 실질적

인 작동에 대하여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사용자 주도 접근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실제로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용

자 주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 붙여진 이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우선시되다보니 산업별 특성에 따른 수요 측의 필요보다는 양적

인 목표달성에 치중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는 고숙련이 필요한데, 정

부정책은 후기중등교육 이수에 초점을 두어 수요에 맞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사용자가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외시켜 사용자의 재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 밖에 대기업 중심으로 작동되어 중소기업의 이해가 반

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산업별 숙련협의회는 

유사한 모델을 갖춘 다른 나라에서는 회피해야 할 반면교사의 사례로 제시

된다(Kraak, 2013; Payne, 2007).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한 산업 파트너십(Industrial Partnership) 프로젝트

에서도 사용자 주도성이 관철되었다. 산업 파트너십 사업은 2010년부터 보

수당 정부가 산업정책의 하나인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용자의 주도하에 숙련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파일럿 사업의 형

태로 시행되었다. 현재는 우주항공, 자동차, 창조, 디지털, 에너지, 핵, 과학, 

건설 등 8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원은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기업과 정부가 1.7:1의 비율로 출자했다. 각 

산업 파트너십 기구들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부분적으로 노동조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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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숙련협의회가 참여한다(Gov.UK, 2021). 

나. 노조학습기금

최근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는 사용자 주도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노동조

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사업이 노조학습기금(ULF: Union 

Learning Fund)이다. 이 기금은 노동당이 내세운 ‘학습시대’ 기획이 계속훈

련 분야에서 시행된 형태이다. 기금은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적용되고, 북아일랜드에는 별도의 기금이 있다. 현재

는 교육부와 영국노총의 협약에 의해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고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Winterton, 2017).

영국노총은 2007년부터는 노조학습본부(unionlearn)라는 조직을 두고 프

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노조학습기금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하지는 않고, 주로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조합원

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영국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들은 영국노총에게 프로

그램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포함한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과정을 거쳐 훈련이 

시행된다(Unionlearn, 2020).

기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영어나 수학 같은 기초소양 교육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노동당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학교 중도탈락 등으로 기본교육을 마치지 않

은 노동자가 많아 전반적인 기초학습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직업훈련도 함께 시행되었다(Winteton, 

2017: 177). 2019~2020년 시기에는 전체 149,496명 참가자 중에서 영어, 

수학에 37,736명, 정보통신기술 과목에 24,992명, 직업계속훈련 프로그램에 



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국가별 사례  115

30,179명이 참가했다(Unionlearn, 2020: 3). 

훈련참가자 수는 2015년까지 연평균 약 22만 명 정도에 이르렀으나

(Winterton, 2017: 177), 2017년 이후로는 15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OECD, 

2020b: 84). 최근 노조학습기금 사업의 위축은 2010년 보수당 정부의 집권

에 영향을 받은 바가 적지 않다. 노동당 정부는 1년에 약 2천만 파운드의 

재정을 투입했고, 2010년까지는 해마다 소폭 늘려왔지만, 보수당 정부는 

2013년에는 1천2백만 파운드로 축소했고, 2017년부터는 1천만 파운드 아

래로 축소하였다. 단위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의 숫자도 2012년에 38건

에서 2018년에 25건으로 감소하였다(Unionlearn, 2021).

기금은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여러 형태 중에서 사용자의 명시

적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노사 

간의 공동운영이 아니라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산업이나 기업 수준에서 거버

넌스를 구축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산업 수준에서 노동조합

의 직업훈련 참여를 제도화한 사례는 1건으로 보고되어 있다(ECOS/GEN 

Consulting, 2007; Winterton, 2017: 179.). 사업장 수준에서는 다수의 학습

협약이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2009~2010년 사업기간에는 371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중 281개 협약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제출

되기도 했다(Stuart, 2011). 

사업장 수준에서 비교적 활발한 협약이 체결되는 배경에는 노조학습기금의 

전달체계에서 기금과 현장을 연결하는 노조 학습위원(Union Learning 

Representatives)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학습위원은 주로 비상근 노조활

동가인 직장위원(Shop-Steward)이 맡게 되는데, 학습 및 숙련수요 분석, 정보 

및 조언 제공, 훈련공급 기관과의 조율, 사용자와의 대화에 걸쳐 학습기금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데 결정적인 연결고리인 셈이다. 영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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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 학습위원의 충원과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학습위원 57,700명 가운

데 매년 4,300명이 영국노총의 교육에 참가했다. 초기교육 단계에서는 5일에 

걸쳐 조직화 방법, 훈련 대상자 및 사용자와의 협력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고, 

3일간의 심화교육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 멘토링, 사용자와의 교섭 방

법, 훈련공급자와의 협력 방법 등이 개설되었다(Clough, 2010).

그런데 학습위원이 실제로 활동하는 데에는 심각한 제약이 뒤따랐다. 조

사에 의하면 학습위원의 79%가 사용자의 지원 없이 활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조 상근자는 단체교섭에 할당하는 시간이 법으로 보장되

는 데 반해, 학습위원은 보장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노총은 활동

을 보장하는 법제의 정비를 요구했고, 사용자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

견을 관철시켰다. 고용법 개정을 통해 학습위원은 2003년부터 상근자 수준

에 근접하는 활동을 보장받기에 이르렀다(Clough, 2010).

노조학습기금을 통한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 활동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강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숙련형성의 제공범위

가 넓다. 즉,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자 일반에게도 열려 있다. 설문조

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하는 프로그램에는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를 보인 노동자가 절반을 넘는다. 둘째, 단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파

트너십을 증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부의 숙련정책을 효과적

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반면에 단점은 다음과 같은 점이 지

적된다. 첫째, 각 나라별로 따로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틀이 부족하

다. 둘째, 사용자가 훈련에 할애하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시간을 확

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의 운영이 상당부분 사용자의 태도에 의존

한다. 셋째, 사업이 집권당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갖지 못한다

(Eurofound, 2020). 넷째, 노조는 고숙련 집단에서 조직률이 높고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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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낮기 때문에 훈련소외계층이 접근하기에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OECD, 2020b: 84). 

이에 따라 개선사항도 제기되었다. OECD(2020b)는 시간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습을 일터 안에서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일터 

밖에서는 유연한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중소기업 중심의 저숙련 

노동자에게 교육휴가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게는 이에 대한 비용손실을 보

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노조학습기금의 내용적 측면과 별개로 직업훈련 거버넌스 구축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방향설정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 치열한 논쟁거리이다. 입장은 중대한 참여 테제(critical engagement 

these)와 포섭 테제(incorporation these)로 나뉜다(Rainbird & Stuart, 

2011). 전자는 노조학습기금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이 직업훈련 참여에 새로

운 지평을 열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인데 반해, 후자는 매우 냉소

적인 입장이다. 쟁점은 정책 결정 참여와 노동조합·사용자·조합원의 역할 

등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포섭 테제는 정부가 주도한 노조학습기금에서 

노동조합은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단

지 정부의 집행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노동조합에게 할당된 역할이란 

그저 사업장에서 교육훈련이나 숙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영국노총은 

결국 “정책 결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agent)”의 역

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Lloyd and Payne, 2007: 71; McIlroy, 2008: 

296). 요컨대 노조학습기금은 직업훈련체제의 시장주의적 성격에 제동을 걸

지 못하고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재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노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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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금은 노동조합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사업을 노동당 집권 

이후로 다시 추진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지 국가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녹서 발간에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협상한 결과 기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Rainbird & 

Stuart, 2011: 206~207). 노조학습기금의 형성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들러리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노조학습기금이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포섭 

테제는 기금이 노동조합의 입지를 강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교섭을 권리로 인정받지 못해 단체협약에 착근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파트너십은 사용자의 우위로 기

울어지며, 기금은 사용자가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McIlroy, 

2008). 기금운영 활동으로 조합원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실증

적으로 분석해보니 파트너십으로 조합원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

다는 분석도 더해졌다(Kelly, 2004).

이에 반해 긍정적인 입장은 법제적 틀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참여가 실

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훈련을 쟁점의제에서 빼내어 공식

적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 교섭활동으로 넘기는 섬세한 전략이 작동한다고 

옹호한다. 파트너십과 조직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와 조직화는 상호 배타

적인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으로, 학습은 반드시 사용자의 관심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자의 개별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며, 사용자

가 공백으로 남긴 영역을 노동조합이 메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한

다(Rainbird & Struart, 2011: 207~208).

노조학습기금에 대한 논쟁은 직업훈련에 관련된 영국 노동조합의 위상을 

놓고 치열한 노선투쟁이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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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금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이 

숙련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영국 문헌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노조학습기금은 노동조합이 고용이

나 임금과 같은 전통적인 의제에 직업훈련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숙련

의제를 끌고 나갈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

로 판단된다. 적어도 직업훈련 분야에서 노동조합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 만큼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학습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정책의 부침이 심

한 영국의 풍토를 감안하면 노조학습기금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제도

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던 와중에 보수당 정부

는 2021년 3월에 영국노총에 노조학습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National Skills Fund를 포함한 다른 곳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USDAW, 2021).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사업

이 가지는 착근성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정책반전의 그림자가 이번에

는 노조학습기금에 드리웠다. 

5. 소결

영국에서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달리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하나의 뚜렷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1960~1970년대에 산

업훈련위원회나 인력서비스위원회 같은 참여 형태가 있었으나 폐지되고 말

았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은 주변적 역할에 머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주도하는 산업별 숙련협의회에 

소수가 참여하는 데 그치거나, 노조학습기금의 사례처럼 직업훈련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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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조합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보조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조합에게 숙련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노동조합에

게 고용안정과 임금이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은 거의 모든 노동조합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숙련에 대한 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덴

마크, 독일, 프랑스는 노동조합 안에서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한 노동조합

의 참여가 거의 문제되지 않는 당연한 일인데, 반면 영국은 거버넌스 참여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으로 불거졌다. 

숙련이라는 의제에 대하여 영국 노동조합이 부여하는 가치에 대하여 목소

리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과 아울러 숙련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가 그리 높

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숙련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느

냐의 문제는 직업훈련이라는 무대에서 노동조합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아니면 조연이나 관객으로 등장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 영국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노조학습기금 운영이 숙련의제를 띄우

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직업훈련이 조연의 역할에 머문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숙련의 부차적 가치화는 노동조합 자체의 태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외부

의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영국에서는 숙련개발이 사용자와 노동자 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노동당 정부에서도 산업

별 숙련위원회라는 사용자 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다. 최근 보수

당 정부에서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

부는 “숙련의 사용자 소유권”이라는 의제를 통해 직업훈련 정책을 정부 주

도에서 시장 기반 시스템에 입각하여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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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있다(GOS, 2016). 그리고 2021년 교육부가 내놓은 평생학습진흥

계획에서도 성인학습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DfE, 2021).

실패는 영국정부에게도 해당된다. 훈련에 관하여 협력, 조율, 사회적 파트

너십을 낳을 제도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영국정부는 거듭 실패하고 있다

(Rainbird, 2010: 267).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역시 다양한 시

도가 있었으나, 영국을 대표하는 이렇다할 만한 제도로 안착되지 못하고 초

벌구이를 무한반복하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업훈련 거버넌스

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조한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저숙련 균형’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

산체제와 노동시장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요구되지만,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제6절 미국

1. 노동시장의 특성

가. 생산체제와 숙련

1) 경제적 특성, 생산체계 및 숙련 특성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국가이다. 풍부한 천연자원

과 기반 시설을 기초로 하여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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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기술혁신을 통한 국내 산업 고도화, 해외 시장에의 활발한 투자 등으로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이민욱, 2019).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철학, 우수한 고등교육 기관의 육성은 미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전통적 강세 산업인 IT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컴퓨팅,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

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를 잘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김규판 외, 2017). 

한편 Hall and Soskice(2001)가 밝혔듯이, 자유시장경제체제(LME: Liberal 

Market Economy)의 미국은 시장의 경쟁적 체계에 의해 기업들이 활동을 

조정하며, 경영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독일과 같은 조정시장경제체제(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와 달리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업의 높은 경영자

율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 간 합동 연구(joint 

research)를 통해 기술 이전을 하는 조정시장경제체제와 달리, 미국의 경우 

기술 이전이 노동자의 이동에 의존한다. 따라서 숙련형성은 촘촘한 이해관계자

들과의 관계성이나 권력자원 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기업 단위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Thelen(2004/2011)도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전통적인 

장인 부문과 장인 노조가 약하며, 도제훈련이 취약하고, 높은 노동이동 및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영국에 비하더라도 노동의 힘이 약한 편이다. 숙련공들은 

반숙련 또는 미숙련공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고용주들은 숙련

에 의존하는 생산방식보다는 노동조합에 반하는 숙련공들을 포섭하여 생산의 

합리화를 모색하였다(Thelen, 2004/2011). 이는 숙련형성과 관련하여 전후 

미국 동향과도 밀접히 연계되는데,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과 전쟁 중에 

노조를 소외시키고 생산을 재조직하여 숙련의 의존성을 낮추게 된다(Th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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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1; 조성재 외, 2008).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특수숙련보다는 일반숙련에 기반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자유시장경제의 경우 제도적인 저항이 낮으므로 경쟁력 강화는 

시장기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유길상 외, 2012). Estevez-Abe, Iverson 

& Soskice(2001)가 밝혔듯이, 사회적 보호 기제가 충분하지 않은 영미형 자

유시장경제체제는 일반적이고 범용성이 높은 숙련에 투자하여 외부 노동시

장에서도 해당 숙련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특수숙련

이 아닌 일반숙련에 기반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 

2) 노동시장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유연성’이다. 다른 국가들과 특히 

비교되는 미국 노동시장의 두드러지는 성격은 낮은 임금 상승률, 낮은 고용보

호, 일시해고제, 낮은 실업률(높은 노동이동)이다(박동운, 2003). 이러한 특성

은 미국에서의 노동규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자시장에서 노동

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의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는 고용보호 관련 조항이 1992년에 도입된 단 하나의 조항에 불과

하며, 이 조항에 따르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60일 

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미리 통보하면 된다는 것이다(박동운, 2003). 

OECD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고용률은 68.9%로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한다(OECD, 2021e). 노동 참여율 또한 77.2%로서 OECD 

국가 평균인 77.3%와 비슷하다(OECD, 2021f). 임시직 비율은 4.0%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으며, OECD 평균인 11.4%에 비해 한

참 낮게 나타난다(OECD, 2021g). 그리고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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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높은 국가답게, 공공 실업 지출(Public Unemployment Spending)

은 OEC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칠레 다음으로 낮게 나타난다(GDP 대비 

0.14%). 이는 OECD 평균인 0.59%에 비해 겨우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출 

규모이다(OECD, 2021h). 

나. 직업훈련체계의 형성과 제도

1) 미국 직업훈련체계 개관

미국의 교육기관은 사립, 주립 및 국공립 기관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주

에서 6∼16세까지 무상 및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18세(12학년, 우리나라 학제상 고등학교 졸업

반)까지 학교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가 많다(이민욱, 2019). 미국의 중등교육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철학을 유지

해 왔으나, 실제로는 학생의 성적과 재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실행된다

(이민욱, 2019). 미국의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 기술교육 중심 

대학에서 실시하는 직업에 연계된 지식과 기술 교육을 의미하고, 직업훈련

은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 관련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훈련을 의미한다(조인식, 2020). 

미국의 인적자원개발체계는 행정상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시, 카운티), 

학구(school district) 등으로 구분되며, 실제 교육훈련 부문의 활동은 지방분권

적인 특성을 갖는데,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학구가 중심이 

된다(노동부, 2006).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이렇듯 분권화에 대한 

정도가 높고,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전통적 도제훈련이 취약한 편이며(Th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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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1), 도제제도는 대표적인 비공식적 직업훈련 수단으로서 지역의 장인

들과 수공예 종사자들은 고아들 또는 빈민들,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제훈

련에 참여시켰다(Kim et al., 2004).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제훈련이 저물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다른 제도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남북전쟁 후 해방된 흑인들을 노동시장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직업훈련

이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졌다(Johnson, 1996; Kim et al, 2004 재인용). 이후 

독일의 선진 듀얼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National Apprenticeship Act가 1937년

에 제정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시장에 퇴역군인들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성인들을 위한 도제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었다(Kreysing, 2001).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 입안자

들 및 연구자들 사이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1973년에는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그다음에는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가 차례로 통과되었다(Kreysing, 2001). 

2) 직업훈련 제도와 행정

최근 미국의 정부지원 직업훈련 관련 법과 제도는 몇 십여 년에 걸쳐서 

재정비되어 왔다. 1962년 빈곤퇴치를 강조하는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를 시작으로, 훈련에 대한 지역의 공공 이해관계를 반영하

는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훈련에 기업 수요 반영

을 강조하는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그리고 최근의 Workforce 

Investment Act까지 발전했다(O'Leary & Straits, 2004; O'Leary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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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훈련 유형 주요 대상자 정부 간 행정 관계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1962)

· 기관 차원의 훈련

· OJT

· 저소득층 

· 복지사업 수급자

· 12개 지역 사무소에

서 대행 사무소로 연

방기금 전달 

· 운영 및 보고체계는 

공통적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1973)

· OJT 

· 교실 안 훈련

· 교실 안 소프트 스킬 

훈련

· 공공기관에서의 직무 

경험

· 공공 서비스 고용(PSE: 

Public Service Employ

ment)

· 저소득층

· 복지사업 수급자

· 빈곤 청년층

· 470여 개의 하위 주

(substate)의 주요 스

폰서들에게 연방기금 

전달

· 미국 노동부에게 성과 

모니터링 결과 보고

Job Training 

Partnership 

Act(1982)

· OJT

· 교실 안 훈련

· 교실 안 소프트 스킬 

훈련

· 공공기관에서의 직무 

경험

· 저소득층 

· 공적 부조 수급자

· 실직자

· 빈곤 청년층

· 주지사로부터 640여 

개의 서비스 전달 지역

의 민간산업위원회(PI

C: Private Industry C

ouncils)에 연방기금 

전달

· PIC의 활동이 주지사

에 보고되며, 미국 노동

부에 순차적으로 보고

Workforce 

Investment 

Act(1998)18) 

· OJT

· 맞춤형 교실 안 훈련

· 교실 안 소프트 스킬 

훈련

· 공공기관에서의 직무 

경험

· 누구나 핵심 서

비스 이용 가능

(잡 서치, 직업 

소개)

· 훈련의 경우 노

동 시 장 으 로 의 

재진입이 어려운 

집단 중심으로 

제공

· PIC가 600여 개의 

W I B ( W o r k f o r c e 

Investment Boards)

로 바뀌며, 더 많은 산

업관계자가 참여

· JTPA에 비해 모니터

링 축소

<표 3-3> 미국의 정부 주도 직업훈련 관련 법령 변천

출처: O'Leary & Straits(2004); O'Leary et al.(2004:7)을 번역하여 제시

18) 추후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2014)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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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3-3>에서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기관 차원에서의 훈련이 학

교 교실 안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맞춤형 훈련이 중요

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업 수급자에게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었으나, 최근의 개혁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서비

스를 확장한 대신 훈련의 경우 타깃그룹을 지정하여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내 훈련 관련 파트너십 또한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파트너십에서 더 많은 산업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3) 미국의 직업훈련 관련 문제점과 개혁 방향

미국의 직업훈련과 관련한 문제점은 일견 우리나라가 갖는 문제점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다. 먼저 특정 직종에서의 숙련 자체가 조합주의 경제체제

의 국가들에서처럼 산업 내 범용성이 떨어진다. 기술 이전은 산업 내에서의 

협력과 협동 연구가 아닌 ‘노동자의 이동’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국가적인 

숙련 인정 체계가 발달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

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는 산업계의 이해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존재하였다(Bosch & Charest, 2008). 

직업훈련은 학사학위 학생들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의 고용주들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직업교육이 실제로 각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역량, 지식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Kreysing, 2001).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4년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를 통해 포괄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후에는 National Skills Standards Act를 통해 숙련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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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협력하여 숙련 기준에 대한 정의를 하도록 했지만, 필수적인 숙련 

기준을 공표하는 권한을 지닌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명백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의 헌법 기구 특성상 숙련 기준을 모든 주에서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Kreysing, 2001).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인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은 

기존의 연방인력개발체제 아래에서 파편적,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현대화했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개인훈련

계좌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훈련을 시도하였고, 성과관리제를 도입

하여 각 주와 원스톱센터에 성과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를 도입하였다(류기

락, 2016). 해당 내용은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미국은 최근 연방정부가 직업기술교육 실시와 관련한 특정 커리큘럼 또는 

내용을 채택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조인식, 2020). 또한 

최근에는 주정부가 직업기술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연방정부 교육부가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 개발, 

보급, 평가,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조인식, 2020).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직업훈련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변화하는 업무 특성과 관련하여 숙련향상을 원하는 모

든 국민에게 커뮤니티칼리지 또는 수준 높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Joe Biden 홈페이지, 2021; 안우진·

백원영, 2021). 또한 바이든 정부는 고품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해 총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커뮤니티칼리지, 사업주, 노조, 

주정부, 지방정부, 부족정부(tribal government), 대학, 고등학교들의 파트

너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커뮤니티에서 어떤 지식과 숙

련이 필요한지 정의하고, 직업훈련을 개발하거나 현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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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Joe Biden 홈페이지, 2021). 

2. 노동조합의 특성

미국의 노조조직률은 195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다가(33.0%) 꾸준히 

낮아져 왔고, 현재는 11.2% 정도의 조직률을 나타낸다. 주지할 점은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조직률은 꾸준히 낮아져 현재 6.6%의 조직률을 나타내는 

반면, 공공 부문에서의 조직률은 무려 35.9%에 달한다는 것이다(Milkman, 

2013). 미국에서 뉴딜(New Deal) 시기에 무노조 기업 경영진이 유노조 기업 

수준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을 맞추어 노조의 조직화를 억제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전세가 역전되어 오히려 무노조 기업 간 임금을 낮추려는 경쟁으

로 인해 유노조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낮아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Milkman, 2013). 

미국의 노사관계는 여타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백광기(2015)가 지적하듯이 미국의 노동력은 다양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계급의식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노동계층이 연합하기보다는 분열하

는 양상을 가져왔다. 이에 클로즈드숍(closed shop) 및 숙련공 위주의 직종 

기반 노조가 발전되어 결과적으로 실리적 노조주의가 지배하는 형상을 띄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은 테일러리즘 등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노조의 발전에 

대항하였다(백광기, 2015). 즉, 미국의 인구적 특성, 산업발전 특성 및 빠른 

기술과 기계화 도입 등 여러 상황이 맞물려 유럽 국가들과는 이질적인 성격

의 노조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노조는 단체교섭의 단위가 산업 또는 기업 단위로서, 유럽 국가들

에 비해 탈중앙 경향을 보이는데, 노조는 산업연맹으로 조직되나 교섭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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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다(권순원, 2004). 미국의 대표적인 노조연맹은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인데, 기본적으로 AFL은 직종별 노조

로서, 이들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배척하였고 동시에 사회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교섭을 통해 사용자들로부터 숙련공의 일자리 및 임금 보전을  

성취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Adams, 1980).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들의 이와 같은 전략은 자연스럽게 정치세력과의 결탁을 배제하였고, 이

는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미국에 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연계된다

(Adams, 1980; 백광기, 2015). 즉, 이러한 미국의 노조주의는 자본주의하에

서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과 맞아떨어져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및 숙련공 중심의 노조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노조는 WIA에 의해 WDB(지역인적투자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면서 나름대로 노동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정책에 반영

해왔다. 또한 별도의 훈련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조가 직접 기관을 설립함

으로써 영국의 Trade Unionlearn과 같이 훈련을 위한 기능적 역량을 구축

해왔다. 

그러나 숙련 및 여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의제 확산 정도를 

볼 때, 미국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역할 정도가 선진국들 중에서 다소 약한 

편이다. 즉, 앞서 제시한 Hyman의 Triad 모형에서 미국의 노동조합은 계급

과 관련된 역할이 약한 편인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노동당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과 정치적 세력과의 결탁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 중 하

나로 지목될 수 있다. 

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노동계 또는 노동조합이 중시하는 노동 관

련 이슈를 일반 의제로 확산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의제 확산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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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미약한 연계와도 관련이 있다. 물론 

미국의 노조는 여타 국가들의 노조처럼 임금, 일터에서의 노동자 권리, 성평

등, 산업안전 관련 이슈 등을 발굴하며 이에 대한 조직의 관심을 천명하고 

있으나(AFL-CIO, 2021a), 이에 대한 일터 내 툴키트(toolkit)를 제작하여 배

포하는 등 조직 차원의 기능적인 대안 모색에 집중하는 편이며, 더욱 큰 담

론을 형성할 만한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의 연계는 민주당(Democratic 

Party)과 일부 실행하고 있으나,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미국 노조는 독일에 비해 정치적 효과성이 현저히 낮다는 Summers(1980)

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3.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앞에서 밝힌 Hall과 Soskice(2001), Thelen(2004/2011)과 같은 역사적 제

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기존 미국의 약

한 노동자 권력 및 숙련에의 의존 약화, 생산의 합리화는 숙련형성을 위한 

현재의 미약한 사회적 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표적인 기업 단위 노조로서, 산업을 아우르는 숙련형성 체

제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약한 편이다. 이에 대립적인 노사

관계에 따라 고임금, 저생산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

해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는 데 일조한다고 평가되었다(김태기,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인력투자법(WIA: 

Workforce Investment Act)이 발효되며 전환기를 맞이하고, 그 이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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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 Workfo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으로 발전하면서 구직자로 하여금 고용 정보, 교육, 훈련과 지원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인력개발 프로그램 

및 노동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통합하기

도 하였다(Larkin, 2016). 

Terrell(2019)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WIOA를 통해 혁신적인 구직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이 가능해졌다. 진로 지도 및 상담과 관련하여 일대일 서비

스가 제공되고, 원스톱커리어센터에서 구직 기법을 배우며 이력서 작성 관

련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본 진로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

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

도록 지원한다(Terrell, 2019).   

WIOA는 기업 주도의 인력투자위원회(WIB: Workforce Investment 

Boar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해당 지역사회 노동시장의 각종 정보를 참고

하여 지역별 훈련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였다(Wolf, 2016; Larkin, 2016). 위

원회의 최소 구성요건은 “주지사, 주 입법부 상하 양원의 각 대표, 지역 내 

최상위 공무원, 주정부 공무원, 기업 대표, 노동자 대표” 등으로 규정한다. 

산업 주도형 부문별 협력관계가 모범사례(펜실베이니아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산업의 인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 교육, 훈련 및 기타 이해관

계자와 협력하여 고용주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성이다(Larkin, 

2016: 28).

OECD(2014)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의 분권화된 접

근은 고용 프로그램과 정책의 운영 및 전달에 있어서 지역 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WIA에 해당하는 지역은 거의 600

개 지역이며, WIA는 실제 지역에서의 숙련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훈련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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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 노조, 경제 및 교육계의 리더들이 지역 수준에서의 파트너십을 위해 

참여하고, 이사회(보드진)의 50%는 경영계(사업주)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명

시되어 있다(OECD, 2014).

[그림 3-6] WIB의 파트너십

출처: OECD(2014: 23) 그림을 번역하여 제시.

인력투자법(WIA)과 연계하여, 미국은 훈련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인력

투자기관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개인 바우처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유길상 외, 2012). WDB(지역인

적투자위원회)가 각 노동시장 권역별로 설치되어 적합훈련과정(ETPL)을 결

정하며, 권역별로 ETPL 성과를 관리, 모니터링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운영하

여 훈련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매년 훈련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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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으로써 훈련의 품질을 담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를 위한 정보 

제출 관련한 업무 과중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유길상 외, 2012).

나. 거버넌스에서 노조의 역할 

WIOA와 관련하여 노조에서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직업훈련체계를 조망하면, WIOA가 지정하는 WDB(Workforce 

Development Board)는 미국 직업훈련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라 할 수 있으

며, 여기에는 노동계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다(Larkin, 2016). 이미 언급했듯

이, 산업계의 경우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구성해야 하며, 노동계는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한다(AFL-CIO, 2021b). 노조는 해당 위원회에서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 속에서 숙련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숙련 관련 의제 

논의 참여, 훈련 조정 등에 참여한다. 그러나 산업계의 경우 과반 이상을 차

지하는 데 반해, 노동계의 참여 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사 합동 주관으로 ‘Workforce intermediary partnership’을 구성하

여 고용주 및 노동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해당 파트너십은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훈련, 도제 및 교육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훈련을 제공할 만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커리어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다(Johanss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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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참여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은 

미국의 노조 또한 영국의 노조와 같이 훈련과 관련한 별도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노조학습기금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맥

락으로, 미국의 경우 별도의 훈련파트너십 기관 운영에 노조가 중심적인 역

할을 하는데, 한 예로 AFL-CIO는 WAI(Working for America Institute)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역의 노동위원회, 주 고용안정기구, 

국가 및 주 단위 정책기구,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구직 전반 활동 

및 숙련개발에 대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AFL-CIO, 2021b).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은 특정 산업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연계하여 직업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도제훈련을 확장하는 프로젝트

를 주관하기도 했다. 이 또한 ‘Workforce intermediary partnership’의 일

환으로 진행한 것이다(Johansson, 2017).

WAI(2021)는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Workforce 

intermediary partnership’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파트너

들과 도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촉진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적절한 직업

훈련을 통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며 연방정부

와 협력한다. 또한 WDB 멤버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도 한다. 

4. 소결 및 시사점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교육제도의 발달, 발빠른 선진 기술의 도입으로 생

산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으며, 

실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매우 미약하다. 역사적인 도제제도의 미발

달, 기업들의 조직적인 숙련 의존도 약화 및 선제적 노조 발전 저해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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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과 노조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연결시키는 데 그칠 뿐이다. 반면 직업훈

련은 점점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발전되

어 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

회에서 산업계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았을 때, 고용주 주도

의 위원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숙련과 관련한 노조나 시민사회의 요

구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조는 숙련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관심과 역량

을 표출해왔는데, 대표적으로 AFL-CIO의 훈련 프로그램 운영이다. 

AFL-CIO는 WAI(Working for America Institute)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영

리 단체인 해당 기관은 지역의 노동위원회, 주 고용안정기구, 국가 및 주 단

위 정책기구,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구직 전반 활동 및 숙련개발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서의 도제훈련 개발에 기

여하며, 해당 산업의 숙련 미스매치 해결을 돕는 측면에서 미국의 노조연맹

은 실천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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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한국

1. 노동시장의 특성

가. 생산체제와 숙련

한국은 국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역, 산업 단위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직업능

력개발 정책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책 운영의 비효

율성을 초래한다. 한편 최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직무가 출현

하게 되고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은 직

무의 전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 조합주의의 특수한 형태

인지, 자유주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일본식 경제체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경제자유화와 개방을 통해 미국 모델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김윤태, 2007).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숙련은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무수

행 능력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되었으며(장홍근 외, 2009: 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의 숙련은 대기업 위주의 특수숙련체제로 볼 수 

있다(신정완, 2005; 조성재 외, 2008).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직업능력개발 체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 한국

의 숙련은 일반숙련체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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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2006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제정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운영하는 데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형식적인 참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김유선 외, 2007),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의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도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

나, 직업능력개발은 평생학습체제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

다.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의 인력 수요와 필요 직업훈련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수요 예측 및 운영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나. 노동조합 참여의 환경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의 형태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

직의 분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020년 72.4%로 매년 그 격차

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여성 45.0%, 남성 29.4%, 전체 평균 

36.3%로 여전히 36%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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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출처: 통계청(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검색일: 2021.9.5.)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정규직 근로자 21,203 22,193 20,731

비정규직 근로자 14,492 15,472 15,015

임금격차 68.3 69.7 72.4

<표 3-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

(단위: 명, %)

출처: 고용노동부(연도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78&

board_cd=INDX_001(검색일: 2021-9-5)

이러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2028년까지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지능형로봇 등

의 신산업에 16만 8천 명의 새로운 인력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한국산

업기술진흥원, 2020).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평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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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을 높이고 신기술에 대한 적응과 미래 핵심역량 함양 등을 지원’하

기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19.04.10.)｣을 발

표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그린뉴딜 등의 시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1a: 194).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부는 노동

조합과의 적극적 소통 및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활용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다. 직업능력개발제도

한국의 직업능력개발제도는 과거 제조업의 기술‧기능 인력 양성체제로 출

발하여, 경제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76년 제정된 「직업훈

련기본법」은 1999년까지 한국의 산업인력 양성과 직업훈련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매년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성훈

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 분담금을 납부하는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도입하

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 대상의 직접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았으나,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기업의 훈련 참여가 축소되었다.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제도에

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도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보험에 의

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었다. 더불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는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노사단

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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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업주 우대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장홍

근 외, 2009: 102; 김안국·안정화, 2014; 김주섭 외, 2003). 

2008년, 2009년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재직자 훈련(사업주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일학습병행제,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실업자 훈련(국민내일

배움카드-실업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공공훈련(다기능기술자 훈

련, 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HRD 담당자 양성훈련)이 정부 주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a). 이 중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일학

습병행제는 한국의 도제제도로서 도입 시 재직자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고교 2-3학년 대상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와 전문

대 통합 과정인 Uni-Tech과정, 대학생 대상 IPP형 일학습병행제로 대상자

의 폭을 넓히고 있다(이동임 외, 2018). 2019년 4월에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적응과 미래 핵심

역량 함양 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1a: 194)

이렇듯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는 다양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각종 법규 개정 및 제도 정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

에는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

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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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특성

2019년 말 기준, 노조조직률은 12.5%로 전년 대비 0.7%p, 노동조합은 

6,156개로 전년 대비 288개(4.9%), 조합원 수는 2,539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8천 명(8.9%) 증가하였다. 한국의 노조조직률(12.5%)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0).

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가 41.1%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국노총은 40.5%로 한국의 노동조합은 민

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 노조 체제로 볼 수 있다. 

단체명 2018년 2019년 증감

민주노총 968(41.5%) 1,045(41.1%) 76(7.9%)

한국노총 932(40.0%) 1,027(40.5%) 94(10.1%)

공공노총 35(1.5%) 47(1.9%) 12(35.0%)

선진노총 - 19(0.7%) 신규

전국노총 21(0.9%) 15(0.6%) -6(30.2%)

미가맹 374(16.1%) 386(15.2%) 12(3.3%)

전체 2,332(100.0%) 2,540(100.0%) 208(8.9%)

<표 3-5> 단체별 조합원 수

(단위: 천 명) 

출처: 고용노동부(2020). 2019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p.10.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사업장), 지역별, 산업별 노조로 이루어져 있으

며, 관련 노조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

한 안건을 논의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별 노조는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기업적

으로 다양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협력적이기보다 

대립적인 양상을 띠는 노사관계 역시 다양한 의제를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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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정당(노동당 또는 사민주의 정당)과의 연계를 통한 

노동자 중심의 의제 확산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우리나라 노동당(정의당)

의 국회 내 영향력이 선진국들의 노동당 또는 사민주의 정당의 영향력에 비

해 매우 미미한 바, 의제 확산에 주도권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2016년 1월 이후 중단되었던 중앙 단위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8년 1월에 1차 노사정 대표

자회의가 열렸고, 2018년 11월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

위원회19)가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용노동부, 2021a). 정부는 지

역 노사민정 간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자 지역노사민

정협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노총 중심으로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는 것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가. 직업훈련 거버넌스 

한국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은 국가, 지역, 산업 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에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에는 지역고용

정책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 단위의 거

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 2018년 11월 22일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청년 ‧ 

여성 ‧ 비정규직 및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포용하는 동시에 의제 또한 고용노동 정책 및 

산업, 경제, 사회, 복지 정책까지 확장된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면 개편되었다(고용노동부,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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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

다. 노동조합은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 주도의 경제

사회노동위원회만이 노사정이 참여한 실질적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형태로 

볼 수 있다. 

1)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거

쳐 2018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속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2021). 

1998년 1월 출범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계 

대표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1998년 6월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한

국노총만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여 노동계의 참여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3개 소위원회(노사관계, 경제, 사회), 

5개 특별위원회(공공부문 구조조정, 금융부문 구조조정, 비정규직 근로자 대

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제조업 발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경제소위

원회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를 다루었다(정원호 외, 2005: 80).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 합의사항은 

2001년 7월 31일의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관련 합의문」 , 2002년 11월 

22일의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문」 , 2004년 2월 10일의 「일자리만들

기 사회협약」 및 2005년 9월 5일의 「노사참여형 평생학습 활성화 합의문

(안)」 등이 있으며, 2001년 7월 31일의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 관련 합의

문」에 따라 노사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학습재원’ 조성 방안에 합의

하였다(정원호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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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노동계, 사업주 및 정부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

로 노동,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협의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

해 국민경제의 균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노동자 대표, 사업주 대표, 정부 대표, 공익 대표로 구성되며(법 제4조), 위

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법 제8조)(경제사

회노동위원회, 2020:1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제별위원회(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디지털 전

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양극화해소와 고용위원회), 업종별위원회(금융산

업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공공기관

위원회)가 있으며, 청년·여성·비정규직 등의 의제를 위한 계층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13). 

2019년 2월 18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합의’에서 평생직업교육 혁

신, 디지털 플랫폼 이해당사자 간 상생 모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도

출하였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0).

2)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고용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전문위원

회,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3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각 전문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는 ‘노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위원장은 노동부 차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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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

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노동계 대표로 구성되어 노동계의 참여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정원호 외, 2005). 

3)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고용정책기본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1항의 고용 관련 국가 주요 시책과 고용 정책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력 공급,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용, 실업대

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설치되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노사 각각 2명이 참여하

며, 산하 6개 전문위원회20) 중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제외한 5개 전문위원

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한국노총, 2020). 

4) 지역고용정책심의회

지역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지역의 주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심의하는 기

능을 수행하며,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한국직업능

력개발원, 2020).

향후 지역고용정책심의회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

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지

역고용정책심의회의 실질적인 구성에는 어려움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

20)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

재선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지역고용전문위원회(한국노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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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0). 

5)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 내 노사정 협력 방안, 실업 및 고

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05년 1월 말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관련 조례

를 제정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234

개 중 38개만 본 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정원호 외, 2005: 139).

지역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인력

부산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부산본부 전담 1명, 겸직 1명

대구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대구경총 전담 1명, 겸직 1명

인천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인천본부 전담 2명

광주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광주경총 전담 1명, 겸직 1명

세종특별자치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경기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기경총 전담 1명, 겸직 2명

강원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강원본부 전담 1명, 겸직 3명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배치 전담 1명

충청남도 독립 사무국 운영(충남일자리진흥원) 전담 3명, 겸직 1명

전라북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전북본부 겸직 3명

전라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전남경총 전담 3명

경상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남경총 전담 1명, 겸직 1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제주경총 전담 1명, 겸직 1명

<표 3-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광역 사무국 설치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2019).(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

20201202033) (검색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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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3년 말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과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지역 인력양성 기

본계획의 수립,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의 내용을 수행하며, 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단

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 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었다(고용노동부 외, 2020a).

2021년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모두 17개로 모든 광역시도에 한 

개씩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4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를 갖추고 있다. 17

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참여 노동계 인사는 인자위별 1-3명으로 편

차는 있으나, 총 31명의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대구지역 인적

자원개발위원회와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노동계 인사가 공동위원

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자위
위원현원

노동계

참여
노동계 참여 위원

서울 23 3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사무처장)

관광서비스연맹(조직본부장)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

<표 계속>

구 분 정원 현원 노동계 기업
사업주 

협･단체

지자체･ 

정부기관

대학 등 

기타

위원 수

(비율)
413

402

(100)

31

(7.7)

16

(4.0)

130

(32.3)

86

(21.4)

139

(34.6)

<표 3-7>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노동조합 참여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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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2021b). 인자위바인더. p.7.

7)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2003년 7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여 설립

지역 

인자위
위원현원

노동계

참여
노동계 참여 위원

부산 30 3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부의장)

(사)노동인권연대(대표)

금속노련 부산지역본부(의장)

대구 23 1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인천 27 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광주 22 1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수석부의장)

대전 18 1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의장)

세종 19 1 한국노총 세종지역본부(의장)

울산 28 2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사무처장)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사무처장)

경기 24 3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사무처장)

한국노총 서북부지역지부(의장)

강원 22 3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사무처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의장)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위원장)

충북 27 3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사무처장)

한국노총 청주지역지부(의장)

유한양행 노동조합(위원장)

충남 24 2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의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의장)

전북 24 1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의장)

전남 25 1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상임부의장)

경북 21 1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의장)

경남 22 3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의장)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사무처장)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총무국장)

제주 25 1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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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아우르는 총 10개 산업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

의체가 구성되었다(정원호, 2005). 하지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위

원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사

협력 형태의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8)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에 근거하

여 2015년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19개21)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며, NCS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해당 산업군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산업의 훈련기준 개발에 활용하는 등 

해당 산업의 중추적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외, 2020b).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에 노동계 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1~2명의 노동계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다. 하지만 본위원회의 위원으로만 참여하여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 논의

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 의결 시에도 참여하지 않는 노동계 

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현원 노동계 기업
사업주 

협･단체

지자체･ 

정부기관

대학 등 

기타

운영

위원 수

(비율)

427

(100)

28

(6.8)

187

(43.7)

173

(40.4)

14

(3.3)

24

(5.6)

<표 3-8>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노동조합 참여 현황

(단위: 명, %)

21) 2021년 8월 자동차 ISC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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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위명 위원 수
노동계

참여
참여 노동단체

전체

정보기술
24 2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ktds 노동조합(위원장)

경영회계사무 28 1

노사발전재단 지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제사회단체협의회 의장)

금융보험 17 1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부위원장)

상담 11 1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디자인문화콘텐

츠
24 1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정책실장)

관광레저 23 1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위원장)

음식서비스/식품

가공
30 1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련(상임부위원장)

건설 23 4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실장, 자문위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사무처장, 

자문위원)

조선해양 31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정책부장)

기계 21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수석부위원장)

뿌리 13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재료 22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화학바이오 31 3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일신화학공업(주)노동조합(위원장)

노루페인트(주)노동조합(위원장)

섬유 23 1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전기에너지자원 34 1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

전자 22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부위원장)

방송통신기술 23 2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정책실장)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위원장)

환경 27 4

㈜한국종합기술노동조합(위원장)

환경시설관리(주)노동조합(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국장)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법률지원부장)

출처: 고용노동부(2021b), 인자위바인더.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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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20~30명 위원 중 노동계 인사는 

1~3명으로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

여 비중도 낮지만 노동계 위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위원회 의

결에만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본적인 거버넌스 운영

에 형식적인 노동계 인사의 참여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의 부정적인 요

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협의의 직업훈련 참여 사례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직업훈련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

면, 근로자 학습재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노사공동훈련사업이 있으며, 

산업별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건설기능학교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2013년 노사정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이행점검이 종료되었

다(이영면·김환일, 2009; 정원호 외, 2005).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임금 안정, 작업장 혁신 및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윤리경영, 고용안정,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의 일자리 만들기와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근무제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2008년 조사 결과, 총 55개 항목 중 20개 항

목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 

및 노동시장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항목에 대한 이행도 



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국가별 사례  153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면·김환일, 2009).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 사

회협약’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지 못한채 사라지게 되었으며, 2013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라는 비슷한 협약이 제시되었으나, 

이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노사공동훈련사업(2006.03.31.)

노사공동훈련사업22)은 2006년부터 노동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

며,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및 산업 현장 “수요 맞춤 인력 양성, 비정규

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다.2006

년 9개 기관, 총 15.6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노사발전

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12개 기관, 총 18억 원이 투입되었다. 본 사업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숙련개발 및 취업가능성 제고에 성과를 거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약 40억 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으나(전명숙 외, 2011; 노사발전재단, 2009; 장홍근 외 2009: 106),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운영된 이후 폐지되었다. 노사공동훈련센터가 운영

되었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노사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협력 훈련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노사협의를 통한 훈련사업 운영, 지속가능

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노사공동훈련사업은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학습재원에 대한 합의’ 이후 2005년 노사공동

훈련사업(안)이 제안되었고, 2006년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노사공동훈련사업을 시작하였다(임상

훈, 2008: 9, 장홍근 외, 200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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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2015.0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취업애로계층 직업훈련 방향 및 노사정 역

할, 대중소기업 훈련격차 해소 및 인력양성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의 세 가지 

의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보도자료, 

2015.01.20.). 그러나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관련 사업이 운영되거나 훈련이 

제공되지는 않고 있으며, 본 안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현재 정기적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 본 합의문

의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건설기능학교 운영

건설기능학교는 1989년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1997년에는 7개의 지역 노동조합에

서 운영하였다(김유선 외, 2007:97). 현재 건설기능학교는 고용노동부의 고

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47곳의 건설기능학교

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의 부설 기관을 통해 4

곳23)의 건설기능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참여와혁신, 2021b). 건설기능학교는 

현재까지 노동조합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시설의 노후

화, 지원비용의 현실화 등의 개선해야 할 문제는 있으나, 노동조합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서울건설기술교육학원, 성남건설기능학교, 안산건설기능학교, 파주건설기능교육원(참여와혁신,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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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근로자 학습재원 마련(2000.07.31.) 제도의 경우, 「직업훈련제도 개선방

향 관련 합의문」에서 최초로 합의되었으나(김주섭 외, 2003), 이후 논의가 

미진하여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노조 참여는 매우 제한

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노사협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

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적다. 

또한 독일과 같이 자격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숙련 수준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노조가 

교섭활동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직무와 자격, 처우로 

이어지는 연계 체제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능학교는 정부 차원의 운영사업이라기보

다는 산업별 특성 및 필요성에 의해 노사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지금은 노사가 함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

행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장이 부재하며, 기술변화와 직무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사가 협

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노동자에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으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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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소결: 국가별 유형화 및 시사점

앞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6개 국가에서의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

넌스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넓은 범위에서 조합주의 생산체계에 해당하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자유주의 생산체계에 해당하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례도 포함하였다. 

6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정치 체

제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갖지만, 이들 국가의 노동시장 특성, 노조 

특성, 노조 의제의 확산성에 따른 노조의 숙련 참여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3-9>에서 6개 국가의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하

였다. 

국가별로 비교한 <표 3-9>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특성, 노조 특성,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 특성’은 상당 부분 국가에서의 숙련과 직업훈련 위상을 좌우하는 

맥락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노조의 직업훈련 개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

조 특성’은 실제로 노조가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개입하기 위해 필요한 무형

적 자원을 담지하는데, 기업별 노조보다는 산업별 노조가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유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높은 노조중심성, 노조조직률, 단

체협약적용률도 각종 거버넌스에서의 노동조합 중심 의제 논의에 우위를 점

하도록 한다. 또한 정당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노조의 의제를 확산하는 역량

을 갖추기도 한다.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양상’은 실제로 사회적 

대화에서 노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노조가 실제로 훈련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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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덴마크와 독일이 조정시장경제체제로서의 노동시장 특성, 노조 특성 

측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조가 중요한 축

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에도 한 축을 담당하지

만, 산업 수준에서 훈련기금 등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숙련형성에 직접 개

입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전형적인 조정시장경제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도제 및 자격체계가 덴마크와 독일에 비해서는 체계적이지 않

다. 그러나 노동 및 직업훈련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노사가 공동으

로 문제를 해결하며, 직업훈련 제도의 도입 및 변화를 주도한다. 

영국의 경우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로서 유연한 노동시장, 일반숙련, 

미흡한 도제 전통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하다. 집권하는 정권에 

따라 직업훈련체계 근간이 쉽게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노조의 영향력이 좌우되기도 한다. 훈련기금 운영 등으로 노조의 실천적 역

량을 키워왔지만, 현재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훈련기금의 지속 가능 여

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고용보호가 전무하고 유연

한 노동시장으로서 역사적으로 노조의 발달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의 인력개발투자위원회 거버넌스에서 미약하게나마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훈련파트너십 기관의 별도 운영 등을 통해 직업훈련 관련 실천적 역량을 키

우고 있다. 한국은 미흡한 도제제도와 숙련-자격-임금의 연결고리가 약한 

국가로서 국가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최근 분권화가 

강조되며 직업훈련 관련 여러 거버넌스가 생겼지만, 노조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다. 실천적으로도 노조가 직접 훈련에 개입하는 사례는 건설산업 사

례 외에 거의 없다. 노동시장, 숙련 특성, 노조 특성 등의 측면에서는 영미 

국가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가 보다 소극적인 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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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유형화는 크게 다음의 네 가

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노동시장의 이해

관계자들 간 촘촘한 사회적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체계성을 갖췄

다면, ‘배태된(embedded) 참여’로 구분하였다. 배태된 참여의 특징은, 수준 

높은 사회적 대화의 체계 속에서 노조가 인식하는 숙련 관련 이슈가 대부분

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되고, 이에 기반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조가 배태된 참여를 하는 경우, 노조의 의제를 정당정치 및 시민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조조직률과 

노조중심성, 단체협약적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도 있다. 반면 이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노조가 명목상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파편적, 분절적 참여로 인해 이러한 논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배태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제 확산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절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또한 노조가 사회적 대화 수단 외에 보다 실용적, 기능적으로 직접 직업훈

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경우 ‘실천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반면 이에 대치

되는 개념으로서,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실용적이라기보다 담론 중심

의 활동에 집중하며, 실제 직업훈련 개입과는 거리를 두는 경우 ‘형식적 참

여’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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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국가별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유형 도식화

위의 <표 3-9>에서 도출된 각 국가별 유형을 그래프에 도식화하면, [그림 

3-8]과 같다. 덴마크와 독일은 노조가 사회적 대화 맥락에서는 배태된 참여

를 하고 있고, 직업훈련에서의 권한 행사 맥락에서는 실천적 참여를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는 분절적인 편이나 실용적, 실천

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 대화 맥락에서

는 분절적이고, 직업훈련에서의 권한 행사 맥락에서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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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숙련중심 노조주의를 위한 정책 목표 

한국이 추후 숙련중심 노조주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맥락

에서의 거버넌스 및 실용적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즉, 현

재의 분절적, 형식적 참여에서 실천적, 배태된 참여로 이행하는 것이 숙련중

심 노조주의로 발전하는 핵심 기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노조는 분절적, 형식적 참여를 하고 있는지, 숙련중

심 노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

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될 실증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

조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고(설문조사), 미흡한 직업능

력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전문가 심층 인터뷰), 

이러한 여러 맥락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떠한 정책지원이 필요한지(델파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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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해 고찰한다. 

[그림 3-10] 국가별 유형화 이후 실증분석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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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 인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계 인사들이 노동자 직업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계의 노동자 직업훈련 

개입 및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파악

을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한 근

본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추후 정책제언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대상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

었다. 첫째, 현재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고용

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중 노동계 인사들 그룹이다. 둘째, 현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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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거버넌스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양대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지

부지사, 회원조합 포함) 노동계 인사들 중 차장급 이상의 직급자들 그룹이

다. 차장 이상 직책자로 한정한 이유는 이들의 직업훈련 관련 인식이 해당 

조직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고, 추후 각종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주도 거버넌스에 참여할 확률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설문조사 내용

상기의 설문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조사는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설문지는 부록 4 참조).

가. 노동조합 활동 일반

1)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노동조합의 영향력

2)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여해야 할 의제(1~3순위)

3)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설립 이후 각 영역에서의 노동조합 기여도

4) 고용 및 노동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5)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MZ세대 사무직 노조에 대한 인식

6) MZ세대의 노동 관련 각 사안에 대한 관심 

나.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현황 및 인식 

7)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에 대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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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 노동자의 숙련을 위한 국가, 지역 및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의 중요성

9) 현 노동조합의 국가, 지역 및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 참여 관련 인식 

10) 노동조합의 국가, 지역 및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 참여의 당위성 

11)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 관련,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12)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저조한 

원인 

13)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안   

4. 설문조사 방법

본 설문조사는 전문조사 업체를 통해 웹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회수

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각 고용·훈련 거버넌스의 사무국을 대상으로 설문 

홍보 실시 및 개별 설문 독려를 요청하였으며, 양대 노총의 경우 사무총국에 

관련 공문을 송부하여 직책자들이 되도록 활발히 설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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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는 총 271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4-1>

과 같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체 271 100.0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66.4

민주노총 70 25.8

기타 21 7.7

노조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57.2

아니다 116 42.8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35.4

참여하지 않음 175 64.6

성별
남성 229 84.5

여성 42 15.5

연령
40대 이하 145 53.5

50대 이상 126 46.5

거주지역
수도권 126 46.5

비수도권 145 53.5

<표 4-1> 응답자 특성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소속기관별로 보면, 한국노총이 66.4%로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현재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이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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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단위 사업장 노조위원장이 57.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응답자 중 현재 고용 및 훈련 관련 거버넌스에 참여

하고 있는 비중은 35.4%이다.

(단위: 명, %)

전체 응답자 현재보다 적게 현재와 비슷하게 현재보다 많이

전체
77 82 112

(28.4) (30.3) (41.3)

소속

기관

한국노총
52 51 77

(28.9) (28.3) (42.8)

민주노총
17 21 32

(24.3) (30.0) (45.7)

기타
8 10 3

(38.1) (47.6) (14.3)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45 55 55

(29.0) (35.5) (35.5)

아니다
32 27 57

(27.6) (23.3) (49.1)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26 24 46

(27.1) (25.0) (47.9)

참여하지

않음

51 58 66

(29.1) (33.1) (37.7)

<표 4-2>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관련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한 예측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이는 소속기관 중 양대 노조 외 ‘기타’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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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3>으로부터 노동조합이 과거와 현재 주로 관심을 가져온 의제

들 중,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가 가장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의제에 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응답 차이, 거버넌

스 참여 여부에 따른 응답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의제는 ‘고용안정’으로서, 1~3순위에 대한 응

답률을 합산하였을 때 모든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의제로 나타

났다. 

(단위: 명, %, 점)

의제(agenda)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했다

매우 많이 

기여했다

MEAN

(S.D)

임금인상
- 4 15 110 142 4.44

(1.5) (5.5) (40.6) (52.4) (0.669)

고용안정
1 6 34 126 104 4.20

(0.4) (2.2) (12.5) (46.5) (38.4) (0.769)

일자리 창출
4 49 104 85 29 3.32

(1.5) (18.1) (38.4) (31.4) (10.7) (0.940)

작업환경 개선
- 9 42 106 114 4.20

(3.3) (15.5) (39.1) (42.1) (0.819)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8 61 114 73 15 3.10

(3.0) (22.5) (42.1) (26.9) (5.5) (0.910)

임금 외 노동자 복지제도 

개선

1 6 34 136 94 4.17
(0.4) (2.2) (12.5) (50.2) (34.7) (0.754)

비정규직 보호
6 51 76 106 32 3.39

(2.2) (18.8) (28.0) (39.1) (11.8) (0.994)

산업안전보건
3 21 61 116 70 3.85

(1.1) (7.7) (22.5) (42.8) (25.8) (0.934)

임금격차 해소
6 46 101 93 25 3.31

(2.2) (17.0) (37.3) (34.3) (9.2) (0.936)

<표 4-4> 현재까지 각 사안에 따른 노동조합의 기여도(N=271)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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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태동한 이후 관여해 온 여러 의제(agenda)에 대

해 노동조합의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여러 의

제들 중 노조 인사들은 ‘임금인상’ 및 ‘고용안정’, ‘작업환경 개선’ 등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다고 답하였다. 반면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의 경우 가장 기여

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3.18 0.900
1.986 0.048

민주노총 70 2.93 0.937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3.09 0.856
-0.117 0.907

아니다 116 3.10 0.981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3.11 0.893
0.249 0.803

참여하지 않음 175 3.09 0.921

<표 4-5> 그룹별 T 분석: 노동조합의 기여도 평가 -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주: 1 -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5 - 매우 많이 기여했다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표 4-5>는 앞에서 언급한 의제(agenda)별 기여도 인식 중 그룹별로 통계

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T 분석 표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응

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즉 한국노총의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기여도 인식이 민주노총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에 비해 직업훈련과 관련한 여러 정부 사업에 참여

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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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의제(agenda)

전문성과 

역량이 

전혀 없다

전문성과 

역량이 

별로 없다

보통

전문성과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높다

MEAN

(S.D)

임금인상
3 21 60 147 40 3.74

(1.1) (7.7) (22.1) (54.2) (14.8) (0.844)

고용안정
3 22 73 136 37 3.67

(1.1) (8.1) (26.9) (50.2) (13.7) (0.852)

일자리 창출
8 64 108 77 14 3.09

(3.0) (23.6) (39.9) (28.4) (5.2) (0.916)

작업환경 개선
4 23 75 124 45 3.68

(1.5) (8.5) (27.7) (45.8) (16.6) (0.901)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8 66 110 75 12 3.06

(3.0) (24.4) (40.6) (27.7) (4.4) (0.903)

임금 외 노동자 복지제도 

개선

3 15 82 127 44 3.72
(1.1) (5.5) (30.3) (46.9) (16.2) (0.841)

비정규직 보호
6 47 93 102 23 3.33

(2.2) (17.3) (34.3) (37.6) (8.5) (0.934)

산업안전보건
5 31 78 113 44 3.59

(1.8) (11.4) (28.8) (41.7) (16.2) (0.954)

임금격차 해소
9 40 102 96 24 3.32

(3.3) (14.8) (37.6) (35.4) (8.9) (0.944)

<표 4-6>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전문성과 역량(N=271)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표 4-6>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의제별 전문성과 역

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임금인상’, ‘고용안정’, ‘작

업환경 개선’ 등 전통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나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

다고 인식하는 반면,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의 경우 전문성과 역량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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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EAN

(S.D)

노동자의 임금 수준 유지 

및 확대

2 5 23 142 99 4.22
(0.7) (1.8) (8.5) (52.4) (36.5) (0.737)

노동자의 고용안정
2 7 24 110 128 4.31

(0.7) (2.6) (8.9) (40.6) (47.2) (0.798)

노동자의 전직 및 이직
1 4 62 118 86 4.05

(0.4) (1.5) (22.9) (43.5) (31.7) (0.799)

노동자의 복지 향상
4 17 48 123 79 3.94

(1.5) (6.3) (17.7) (45.4) (29.2) (0.923)

<표 4-7> 사안에 따른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출처: 설문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 유지 및 확대’, ‘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자의 전직 

및 이직’,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노동자의 숙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

해 질문하였다. 이는 ‘숙련’과 ‘직업능력개발’을 노조 위원들이 얼마나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았다. <표 4-7>에서 살펴

보면,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4-8>~<표 4-11>은 각 문항에 대해 그룹별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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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점)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4.31 0.702
3.352 0.001

민주노총 70 3.96 0.824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4.25 0.630
0.746 0.457

아니다 116 4.18 0.861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4.30 0.667
1.336 0.183

참여하지 않음 175 4.18 0.771

<표 4-8>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임금 수준 유지 및 확대

주: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단위: 명, 점)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4.38 0.734
2.833 0.005

민주노총 70 4.06 0.961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4.37 0.684
1.322 0.187

아니다 116 4.23 0.926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4.40 0.703
1.314 0.190

참여하지 않음 175 4.26 0.844

<표 4-9>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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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점)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4.06 0.760
0.367 0.714

민주노총 70 4.01 0.893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4.03 0.776
-0.374 0.709

아니다 116 4.07 0.831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4.08 0.763
0.539 0.590

참여하지 않음 175 4.03 0.820

<표 4-10>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전직 및 이직 

주: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단위: 명, 점)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4.00 0.897
2.085 0.038

민주노총 70 3.73 0.992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4.03 0.875
1.678 0.094

아니다 116 3.84 0.978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4.07 0.837
1.700 0.090

참여하지 않음 175 3.87 0.963

<표 4-11>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복지 향상 

주: 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위의 <표 4-8>~<표 4-11>을 종합하면, ‘노동자의 임금 수준 유지 및 확

대’, ‘노동자의 고용안정’, ‘노동자의 복지 향상’ 사안에 대한 숙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제4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 인식  177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에 비해 한국노총이 숙련 및 직업능력개발, 직

업훈련의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별로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한 

편임

매우

중요함

MEAN

(S.D)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의 중요도 인식

1 11 14 132 113 4.27

(0.4) (4.1) (5.2) (48.7) (41.7) (0.769)

구분

전혀 

참여하

지 않음

별로 

참여하

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참여하

는 편임

매우 

활발히 

참여함

MEAN

(S.D)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의 노조 참여도 인식

10 104 77 68 12 2.88

(3.7) (38.4) (28.4) (25.1) (4.4) (0.974)

구분

전혀 

참여할 

필요 

없음

별로 

참여할 

필요 

없음

보통

어느 

정도 

참여해

야 함

매우 

활발히 

참여해

야 함

MEAN

(S.D)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 참여 당위성 인식

3 13 29 109 117 4.20

(1.1) (4.8) (10.7) (40.2) (43.2) (0.892)

<표 4-12>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 관련 인식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 또는 숙련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

책 개발 및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인식과 ‘노조’가 현재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조 참여의 당위성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4-12> 참조). 높

은 비율(90.4%)의 응답자가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이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노조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식

(83.4%)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조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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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있었다. 

다음의 <표 4-13>~<표 4-15>는 개별 문항에 대한 그룹별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 명, 점)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4.31 0.702
0.599 0.550

민주노총 70 4.24 0.842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4.23 0.737
-1.009 0.314

아니다 116 4.33 0.811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4.36 0.698
1.454 0.147

참여하지 않음 175 4.22 0.803

<표 4-13>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의 중요도 평가

주: 1 - 전혀 중요하지 않음, 5 - 매우 중요함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단위: 명, 점)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2.97 1.011
2.402 0.017

민주노총 70 2.64 0.869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2.98 0.936
1.917 0.056

아니다 116 2.75 1.012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2.99 0.989
1.350 0.178

참여하지 않음 175 2.82 0.963

<표 4-14>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대한 참여도 평가 

주: 1 - 전혀 참여하지 않음, 5 - 매우 활발히 참여함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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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점)

구분 N MEAN SD t p-value

소속

기관※

한국노총 180 4.29 0.794
1.543 0.124

민주노총 70 4.10 1.038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155 4.07 0.954
-2.690 0.008

아니다 116 4.36 0.773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96 4.43 0.764
3.220 0.001

참여하지 않음 175 4.07 0.932

<표 4-15>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주: 1 - 전혀 참여할 필요 없음, 5 - 매우 활발히 참여해야 함    

※ 양대 노총 미가입 조직(n=21)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표 4-13>~<표 4-15>를 종합하면, 노동자의 직무역량을 위한 직업능력개

발 정책 개발이나 정책 실행에 대한 중요성은 집단에 관계없이 고루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개발이나 정책 실행에 대한 노조의 

참여 현황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 각종 정부 거버넌스에 참여하

는 비율이 높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 개발이나 정책 

실행에 대한 노조의 참여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고루 높

게 나왔으나, 노조 위원장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어려우나, 노조 위원장 집단은 

비교적 오랫동안 노조 활동에 전념해오며 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전통적인 의

제를 보다 우선적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인사들이 보다 거버넌스 참여 당위성을 높게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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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주요 주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EAN

(S.D)

고용노동부
- 7 36 86 142 4.34

(2.6) (13.3) (31.7) (52.4) (0.805)

관련 정책 연구소
1 10 68 121 71 3.93

(0.4) (3.7) (25.1) (44.6) (26.2) (0.831)

관련 정책 실행 기관
- 9 38 117 107 4.19

(3.3) (14.0) (43.2) (39.5) (0.797)

개별 사용자
5 19 63 103 81 3.87

(1.8) (7.0) (23.2) (38.0) (29.9) (0.982)

사용자단체

(협회 등 포함)

7 20 60 116 68 3.80

(2.6) (7.4) (22.1) (42.8) (25.1) (0.983)

기업 단위 노동조합
4 14 62 125 66 3.87

(1.5) (5.2) (22.9) (46.1) (24.4) (0.893)

산업별 노동조합
3 6 50 110 102 4.11

(1.1) (2.2) (18.5) (40.6) (37.6) (0.859)

양대 노총
4 6 38 115 108 4.17

(1.5) (2.2) (14.0) (42.4) (39.9) (0.857)

고용노동 거버넌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7 16 56 111 81 3.90

(2.6) (5.9) (20.7) (41.0) (29.9) (0.983)

훈련 거버넌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4 18 70 108 71 3.83

(1.5) (6.6) (25.8) (39.9) (26.2) (0.944)

<표 4-16>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대한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평가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있어,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고루 

높게 나온 편이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 중요성이 가장 높은 가운

데, 관련 정책 실행 기관, 양대 노총, 산업별 노동조합이 4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표 4-16> 참조). 즉, 노동자 숙련향상을 위해서 노조 위원들은 노조

의 역할을 어느 정도 크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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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점)

참여 저조 원인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별로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어느 

정도 

해당된다

매우 

해당된다

MEAN

(S.D)

낮은 노조조직률
9 25 51 134 52 3.72

(3.3) (9.2) (18.8) (49.4) (19.2) (0.986)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 밀림
2 5 31 145 88 4.15

(0.7) (1.8) (11.4) (53.5) (32.5) (0.747)

사용자 측의 관심 부족
- 10 39 121 101 4.15

(3.7) (14.4) (44.6) (37.3) (0.802)

노동자 측의 관심 부족
4 27 74 131 35 3.61

(1.5) (10.0) (27.3) (48.3) (12.9) (0.887)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마땅한 기회 없음

2 9 62 132 66 3.93

(0.7) (3.3) (22.9) (48.7) (24.4) (0.818)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5 11 65 141 49 3.80

(1.8) (4.1) (24.0) (52.0) (18.1) (0.845)

<표 4-17>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저조한 원인 평가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왜 저조한지에 대해 질문하였

다. 그 결과,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 밀림’, ‘사용자 측의 관심 부족’이 각각 

4.15점으로 높게 차지한 가운데,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마땅한 기회 없음’ 

도 높은 것(3.93점)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즉, 앞의 설문조사 결과

를 토대로 하였을 때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임금, 고용안정 등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고 인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할 적절한 기회

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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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전체 응답자

관련 

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 정책 

결정에 

영향

노조 

자체적으로 

산업 단위, 

개별 기업 

단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양대 노조 

차원에서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별도 

예산을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노조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전개

정부가 

사업장 

또는 

산업별로 

노사공동훈

련체계 

관련 

사업을 

공모하여, 

노조가 

이에 참여

기타

전체
90 34 56 89 2

(33.2) (12.5) (20.7) (32.8) (0.7)

소속

기관

한국노총
56 23 43 58 0

(31.1) (12.8) (23.9) (32.2) (0.0)

민주노총
27 9 10 22 2

(38.6) (12.9) (14.3) (31.4) (2.9)

기타
7 2 3 9 0

(33.3) (9.5) (14.3) (42.9) (0.0)

노조

위원장

여부

그렇다
48 21 35 51 0

(31.0) (13.5) (22.6) (32.9) (0.0)

아니다
42 13 21 38 2

(36.2) (11.2) (18.1) (32.8) (1.7)

거버넌스

참여 여부

참여
35 6 23 32 0

(36.5) (6.3) (24.0) (33.3) (0.0)

참여하지

않음

55 28 33 57 2

(31.4) (16.0) (18.9) (32.6) (1.1)

<표 4-18> 노동시장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식

출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연구진 작성.

노조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어떤 형식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관련 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 

정책 결정에 영향’ 및 ‘정부 주도의 노사공동훈련사업 공모’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제4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 인식  183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계 인사들의 직업훈련 참여 전반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데, 한 그룹은 현재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위

원, 다른 한 그룹은 양대 노총의 차장급 이상의 직급자로서, 현재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이 노동계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전반에 대한 노

조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할 것이라 가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루어 볼 때, 노동조합은 여태까지의 직업능

력개발에 노조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자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직

업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이며, 임금, 승진 등 노동자의 제

반 처우에 숙련 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에 관하여 노조 참여의 당위성에 대

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조의 전통적인 교섭 주제인 

임금인상, 고용안정성,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다소 높아,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노조의 주요 의제(agenda)의 우선순위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제는 밀리는 경향이 있다.   

노동계 인사들은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실행에 있

어서 고용노동부, 정책 실행 기관과 더불어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업훈련 의제는 번번이 다른 사안에 비해 밀리는 경향

이 있으며, 사용자 측의 관심이 높지 않고 노조가 직업훈련에 마땅히 기여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노조의 직업훈련에 낮은 참여를 보이는 원인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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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다

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 직업훈련에 대한 노조 

인식이 통계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최근 정부 거버넌스 참여에 한국노총 

측이 보다 활발히 참여해 온 것이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모든 노동계 인

사들 대상으로 새롭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인

지하지만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한다. 이에 직

업훈련이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노

동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숙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

울 필요가 있다. 

둘째, 노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관련 경험이 필요하

다. 다수의 응답자는 직업훈련에 대한 막연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다

른 사안에 밀려 실제로 직업훈련에 관여한 경험이 적으며, 관련 기회도 부족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 및 지역, 산업 단위에서 노조가 

실제로 사용자 측과 협력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 인사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민주노총에게도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

여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에서 노동계가 보다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양

대 노총이 고루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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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동조합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의 실제

본 장에서는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실제를 파악하기 위

해 직업훈련 거버넌스와 관련한 전문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

였다. 면담의 대상은 두 그룹이며, 직업훈련 거버넌스 담당자 및 노동계 인

사들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직업훈련 거버넌스 담당자 대상으로는 실제 거버넌스 운영상의 어려움과 

성공사례, 정책제언에 대한 면담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노동계 인사들 대상

으로는 실제 노동계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참여

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정책제언에 대한 면담을 주로 수행하였다. 

제1절 직업훈련 거버넌스 조직 담당자 대상 면담 

1. 면담 개요

본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한계와 성공 요인,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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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운영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거버넌스 사무국장 또는 팀장급 대상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면담을 실시하였다. 

총 5명의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에 참

여한 인적 특성은 다음 <표 5-1>과 같다. 

구분 소속 담당업무 성별 직급

A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총괄 여 사무국장

B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총괄 여 사무국장

C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총괄 남 사무국장

D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장 여 팀장

E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현황조사 남 과장

<표 5-1> 면담에 참여한 인적 특성(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은 되도록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

며,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

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담당자를 대상

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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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내용

가.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 

1) 기업 및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다수는 기업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특정 의제에 대해 논의할 때 본인이 속한 

기업의 이슈 중심으로 소통한다. 그러나 기업 및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이 

숙련보다 임금과 고용안정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숙련에 

대한 의제가 거버넌스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한

적인 의제 논의로 이어진다.

노조에 가입을 한 이유는 노조위원장이 얼마나 회사와 입씨름을 잘해서 우

리 임금을 더 많이 끌어내느냐 이거잖아요. 사실 노조위원장도 이런 것에 별

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더 사활을 더 많이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소속된 근로자 노조원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다음에 또 위원장직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비율이 더 많아지니까(응답자 A).  

(노조 인사들이) 자기 노동 권익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조합원들 보호 

개념으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일자리를 재생산하거나 일자리 사업의 필요

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응답자 C).

2) 사무국에 대한 지원 및 자율성 보장 취약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발굴을 위해, 실제로는 인자위 

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무국의 여

부는 거버넌스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많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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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균등한 예산을 지원받는 지역인자위와 달

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전담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매칭 규모가 상이한 편이다. 또한 사무국에 대

한 자율권 보장도 중요한 이슈인데, 자율권이 부족하여 모든 의사결정 및 

업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반영되

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복수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이게 노사민정에 대한 것들이 편차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사무국이 존재하

느냐 안 하느냐...(중략)...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물적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또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응답자 A).

(다른 지역의 경우) 본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단체장님들이 들어오

시는데,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되지만 이분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이 필요한데 사무국도 없고(응답자 C).

같은 사업을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매년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 같은 거...

(중략)... 그러다 보니까(시에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모든 결정권이

나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사실 업무는 수행은 하지만 업무 수행이라

기보다 그냥 결국은 자기네들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오더를 내리고, 그냥 직접

적인 수행을 하는 거지요...(중략)...사무국의 독립성이 부여가 안 되니까 의사결

정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거치는 단계가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불합리하다, 좀 일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응답자 A).

3) 거버넌스 내에서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환경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노동계도 구성원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노동계가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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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도에서 노사 주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너희가 한번 해봐’ 이

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인자위도 알다시피 그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

냥 끼어 들어가 있는 케이스이고...(중략)...인자위에 가면 그냥 들러리인데, 

‘거기 가서 내가 뭐 할 얘기를 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응답자 B).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동계 인사들의 의견이 소극적으로 반영되는 사

례도 있으며, 이런 경우 노동계 인사들의 거버넌스 참여 동기를 저하시킨다. 

그러한 원인 중 하나는 실제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왜 얘기를 안 하냐면요, 얘기를 해

봤자 안 돼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중략)...제가 기업 지원을 십몇 년 동안을 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든

지 무언가를 하나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중략)...내가 100을 원했어도 10밖

에 해결이 안 되었어도 ‘해결은 되더라. 말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천천히 한 번씩 해서 단계별로 해서 인지를 시켜줘야 해요(응답자 D).

4) 노동계와 다른 주체 간 네트워크 부족 

바로 앞에 제시한 요인(노동계 인사들 의견의 소극적 반영)과 관련하여, 

한 응답자는 노동계 인사들이 중시하는 의제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와 같은 연계가 가능한 전문가를 찾기 힘들며, 노조 자체적으로 정책 네트워

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그 애로사항이 있

을 때 전문가 찾는 게 힘들어요. 뭐 하나를 하면 그것에 능통한 전문가가 코멘

트 하나로, 길 하나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풀릴 때가 있거든요...(중략)...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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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능력이라고 생각해요(응답자 D).

5) 직업훈련 관련 사업에 노동계의 참여 기회 미흡 

일부 응답자는 노조 차원에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해도, 많은 공모 사업들이 개별 기관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A B, C, D 기관과 노사민정협의회랑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중략)...뭔가 지역 단위가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줄 필요가 좀 있

다...(중략)...자꾸 개별 기관 단위로 하니까, 지역에서는 다 개별 기관 단위로 

경쟁 체제인데, 맨날 협력,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그게 거버넌스가 되겠냐고

(응답자 B).

6) 한국노총 위주의 참여 

현재 고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한 대부분의 거버넌스에는 민주노총보다 한

국노총 중심 위주로 노동계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 또한 

중위 수준의 직업훈련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 참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참여를 고민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은 지역이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게 방침인데, (민노총은) 거의 관행적

으로 그냥 안 들어오시지요...(중략)...민노도 아마 지역 사업에 결합해야 된다

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점형으로 움직이시

는 거니까, (거버넌스와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응답자 B).

저희가 한국노총이 들어와 계신 곳에 양대 노총이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중략)...이 노총 대 노총은 관계가 또 있으니까(응답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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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중복 거버넌스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다루는 복수의 거버넌스들에 대한 역할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각 거버넌스 기구별로 제반 

노동에 관련한 역할을 분담하여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유사중복 기구에 대한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아예 

법을 개정해서 노동의 문제 중심으로 가게 하던지...(중략)...훈련이나 이거는 

일자리 위원회나 인자위에 가든지(응답자 B).

나. 거버넌스 운영 성공 요인 

1) 의제의 적절성과 다양성 

해당 거버넌스가 포괄하는 지역 또는 산업에서의 적절한 의제를 발굴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차적인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같은 협의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

요 이슈화되는 안건들을 얼마나 많이 잘 발굴을 하고, 상정을 하고, 더 좋은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응답자 A).

(의제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제한적인 곳이 있어요. 정말 수동적으로 움직

이는 지역이 있고. 예산은 많은데(응답자 C).

2) 속인적 요인과 전통적 요인 

노동계가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거

버넌스에 참여하는 개별 위원들의 리더십 등 속인적 요인과 개별 지역 및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관례가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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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

고요(응답자 A).

다행히 이제 OO(지역 이름)은 기존에 있던 활동가 그룹들이 그러한 생각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그게 좀 이어져 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건 좀 OO노총의 전통처럼 그냥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요. 하기 싫어! 귀찮아! 이런 것도 많이 있지요. 있는데, 의장이 이거는 OO노

총이 이제 명맥을 이어 왔던, 명망이 있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이런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응답자 B).

3) 잦은 협의 진행 

거버넌스에서 겉핥기 식의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되도록 자주 협의를 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자주 협의를 하다 보면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한 서로의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게 되고, 추후 협력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일단 논의,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 협의회를 매월 해요...(중략)...1년에 한

두 번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만나셔서 

서로 안부 인사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고...(중략)...저

희는 의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를 서

로 교환을 하시는 거지요...(중략)...어려움이 이런 게 있었고, 어떤 쪽하고 연

결이 돼서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응답자 C).



제5장 노동조합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의 실제  195

4) 사안에 따른 시민특별위원회 구성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지

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특정 사안 또는 주요 주제에 대해서는 시민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 관련 논의에 시민들의 참

여를 독려한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각을 

키우는 데 기여하며, 노동 이슈 관련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촉진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거버넌스에) 노총 소속도 있고 상공회의소 소속도 있고. 이분들이 발언을 

하면 자칫하면 편향적일 수가 있으니 시민특위, 그래서 지역 시민특별위원회

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노사관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걸 또 새로운 시

각으로 접근을 한 거지요...(중략)...어쨌든 (이를 통해) 노사관계 관련돼서 좀 

이해도는 높아지신 것 같고(응답자 C).

5) 분과위원회의 적극 활용

일부 응답자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

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강의 제공이 위원들

의 관심과 동기부여를 제고할 수 있다.

실무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분과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야지 노동계도 들어오고, 그 사용자단체도 들어오고, 민간단체도 들

어와서 논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응답자 C).

저희가 연말쯤에 이제 상생협력 분과위원회라는 것을 해요. 그때는 저희가 

주제 자체가 이제 노무사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 관련된 법령

이라든가 제도 변경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강의, 알려주고 대처법, 

대응법 해주는(응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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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1) 노사 공동프로젝트 부활

기존에는 노사 공동훈련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었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폐

지되면서 노동자 숙련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상

실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러

한 제도가 부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는데, 성과 위주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노사가 협력하는 과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지역의 노사, 특히 기초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면 딱 노사가 

좀 작은 사업을 하기에 딱 좋은 예산이다. 그래서 이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없어졌지요...(중략)...(노사관계에서) 뭔가 도

출되는 성과 위주의 이런 것만 요구를 하시니까(잘 안되죠)(응답자 B).

2)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경험 부여 필요 

현재의 노조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역량이 부족한 편으로서, 노동자 숙련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작은 경험의 기회라도 부여할 필요가 있

다는 제언이 있었다.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시간짜리가 됐던 100시간짜리가 됐든 요구하

는 훈련들을 여기서 다 해준다, 이렇게 출발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없지 않나(응답자 B).

이쪽에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운영을 노조에서 하면...(중략)...노조에

서의 위상도 올라갈 거고...(중략)...교육장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끔, 그건 계속 저희들이 서포팅을 하면서 해마다의 플랜으로 같이 가면 별 문

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ISC랑 연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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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훈련센터랑 재직자 교육이랑 연계를 한다든지(응답자 D).

3) 거버넌스의 체계성 확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출범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지역인

자위의 경우 7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거시, 중위 단위의 거버넌스 간 연결

고리가 미약하며,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활동 내용과 범위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응답자는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협의체로서의 고유 영향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그냥 지자체의 역량으로 가게끔 하니까, 중앙 단위하고 기초 단위, 광

역 단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중략)...경사노위

하고 직접적으로 노사민정에서 일어난 의제를 올리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

요(응답자 C).

제2절 노동계 인사 대상 면담 

앞선 직업훈련 거버넌스 담당자 대상으로는 거버넌스 운영 실무에 있어서

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정책제언 위주로 면담을 실시했다면, 노동계 인사들 

대상으로는 실제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과 이를 촉진하기 위

한 정책제언 위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심층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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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개요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실제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

기 위해, 양대 노총 사무총국 소속의 정책 담당 직급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M노총과 H노총에서 각각 2명씩, 총 4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구분 소속 담당업무 성별 직급

F M노총 정책국장 남 국장

G H노총 정책본부장 남 본부장

H H노총 정책실장 여 실장

I M노총 정책연구 남 연구위원

<표 5-2> 면담에 참여한 인적 특성(Ⅱ)

앞선 직업훈련 거버넌스 담당자의 면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은 되도록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소속과 조직이 같은 G

응답자와 H 응답자의 경우,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2. 면담 내용

가.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인식  

1)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 

M노총 및 H노총은 공통적으로 노조 내부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은 높

은 편이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변화로 예상되는 산업 개편으로 인한 노동자

의 이직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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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위한 노사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 갈수록 더 요구들이 있어요...(중략)...특히 요즘은 이제 금속노조가 

이런 것도 자동차 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즘 요구들도 점점 더 강화 

되고 있고, 그래서 더 아마 제조업 쪽에, 아마 건설 말고도 제조업도 있고 서

비스 분야는 더 할 거에요. 유통산업 이런 데는 디지털로 다 전환되고 온라인

으로 다 전환돼 버리면 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 직업을 산업 전환하고, 

조금 더 연계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기후위기, 산업 전환, 디

지털 전환하고 연결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점점 그 부분에 관심들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중략)...‘우리는 이제 사업 안 한다’. 이런 식의 일방

적인 결정이 아니고, 노사가 공동으로 이 사업 전환을 대응하자. 이런 부분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예전에는 잘 없었던 거지요(응답자 F). 

특히 지금 기후변화,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 이거 관련돼서 교육훈련은 굉

장히 필연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네, 필요한 분야의 기업

에 기계가 도입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고용을 굉장히 저해하게 될 거고,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요(응답자 G).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업훈련이나 숙련향상 관련해서는 노사의 협력

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하면 ‘공공재다’라고(응답자 I). 

2) 직업훈련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노동조합의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훈련은 노조의 의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재교육(직업훈련)에 대한 교섭 자체가 노조의 가장 전통적

인 의제인 ‘해고’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우

선적으로 노동자의 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인식하므로 직업훈련에 대한 의제

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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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 차원에서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냐’라고 하면 가장 큰 건 아마 우

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요. 현안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항상 부딪히는 

게 노동기본권 문제가 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사실은 직업훈련보다는 해고 

문제나 고용안정 문제가 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훈련 쪽과 관련해서

는 사실은 총연맹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매년 하는 한 20대 요구 중에 들어

간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응답자 I).

(교섭 시 직업훈련 관련된 주제를)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약간 ‘해고하지 말아라’라는 그 요구가 조금 흐릿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시기의 요구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재교육이나 재취업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자라고 하면 

그건 해고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다음 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 

위기 시에 교육훈련이나 숙련향상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높아짐과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는, 그럼 해고는 우리가 그럼 용인한다는 거냐,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우려. 내부적으로도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라

는 얘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노조 차원에서는(응답자 I).

3) 현 직업훈련체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불확실

대부분의 응답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 및 훈련인정 체계에서 직업훈련

의 효과는 가시적이지 않으므로, 직업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느낀다. 훈련을 통한 역량향상이 임금인상 및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임금이든 노동조건이든 그 어떤 

대우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있을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게 될까? 이런 게 있는 거지요. 특히 이제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솔

직히 승진이나 이런 데서 승진에 좌우되는 기술이 100이라고 했을 때, (훈련

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50이라도 역할이 될 거냐? 안 된다, 

이거지요. 조직구조상에서 어차피 그냥 인사구조 속에 가는 거지(응답자 F).



제5장 노동조합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의 실제  201

훈련을 통한 역량이 있고 어떤 기업에 가도 그 대우를 인정을 해줘. 그리고 

그 훈련 받았던 자격과 훈련경험,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해주면 이분들이 어디

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중략)...국가나 기업에서 인정을 해주는 체제가 확

실하게 안 되면, 아까도 승진을 할 때도 인정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누가 훈련을 받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응답자 F).

자리 잡고 현장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 과정에서 그게 

이력 관리 그리고 그게 작업장 안에서 생산성 향상 본인한테는 능력개발에 귀

결돼서 가는 하이로드 전략이 돼야 된다(응답자 G).

대부분 다 취직을 하면 직업훈련이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취직을 하면 그

냥 거기서 딱 끝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

처럼 그렇게 인식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응답자 I). 

나.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애로사항

1) 노사의 불균형한 구조

현재 대부분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서 노동계 인사들은 소수를 차지한다.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 인자위의 경우 30여 명의 전체 위원들 중 노동계 인

사는 많으면 3명, 적으면 1명 수준이다. 앞서 살펴본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

에서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

은 현재의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처음부터 사용자 측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어떤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균형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사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균형하다, 이런 

거. 결국 좀 기울어지지 않았냐(응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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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분의 1, 30분의 1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거버넌스 구조하에

서는 뭘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조 참여를 확대하고 노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잡은 거라고요(응답자 G).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구성이 간신히 ISC도 (노동계가) 1명 정도 들어가 

있고, 사무국 역시 경총이나 상의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그것도 지금 제대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응답자 H).

2) 노사의 약한 신뢰구조

사업장 또는 산업, 지역 차원에서 직업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노사의 협력이 불가피한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신뢰보다는 

갈등관계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훈

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간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보장이 되어

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가 필수적이지만, 현 노사관계에서는 

이러한 신뢰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노사 신뢰 기반,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지요. 신뢰 기반이 없는 

거야. 이게 직업훈련을 하려면 노사가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노사가 같이 우

리 이런 역량을 좀 키우자, 그래서 회사가 교육훈련 시간을 보장을 좀 해 주

고, 그다음에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겠다,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

려면 신뢰가 되어야 되잖아요(응답자 F).

3) 참여 시간이 담보되지 않음   

단체교섭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노조 위원들의 활동 시간이 

일정 부분 담보되어야 하나,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노조 전임자들의 활동 

시간이 줄어들어 교육훈련에 대한 논의가 기존에 비해 줄었다는 의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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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노조 전임자들의 활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 고용안정 등 노조의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만 교섭을 하며, 교육훈련에 대한 의제

는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단체교섭에서 교육훈련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2007년과 2011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교섭 의제로 다루거나 노사협의 의제로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에는 한 6할 정도였었는데, 이게 MB 집권하면서 이게 4할까지 떨어져버리더

라고요...(중략)...원인은 첫 번째가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에서 친사용자 정책을 

폈던 게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에 힘을 뺐던 것. 노조 간부

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시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라고 있잖

아요. 거기를 타임워크로 바꿔버리면서 노조 활동들이 크게 위축됐던 거였거

든요. 그러니까 교섭 의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려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교섭을 하게 되면 ‘임금인상 위주의 요구들밖에 

하지 못 하더라’, 아니면 ‘고용 관련 문제밖에 얘기 못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

요(응답자 G).

4) 형식적 회의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따라서 각종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노조 위원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은 편이다.

OO노총은 이제 그런 형식적인 회의는 좀 하고 싶지 않아요(응답자 F).

(문제 중 하나는) 정부위원회 실효성일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봐야 

특별하게 더 나아진 것도 없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으니까 거기

까지 참여해야 되냐 이런 게 있고(응답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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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버넌스 체계 부족

현재 복수의 거버넌스들이 산재해 있으나, 이들의 논의를 하나로 수렴하

거나 체계화할 수 있는 중앙 수준의 거버넌스 역할이 미약한 편이다. 또한 

개별 거버넌스들이 구조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

는 경우가 잦으며,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버넌스 위원들의 역량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 거버넌스 체계 자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ISC, RC 이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먼저 

큰 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업과 산업이 있으면 중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응답자 G). 

먼저 좀 평평한 상태로 출발선을 좀 갖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다

음에 그래야 자주 가고 참여 기회가 있어야만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역량도 키

우고 이런 게 되는 거지, 역량을 탓하고 참여를 안 한다, 그걸 먼저 이야기 꺼내

기 전에 구조 자체를 바꿔주고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응답자 H).

노동계가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지

역인자위에 대해서 약간 근본적으로 한번 심도 있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별 인자위 쪽 직업훈련

의 어떤 의제나 영역에서라도 노사정이 한번 좀 모여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산업별로 해당 산업을 대

표할 수 있는 그런 산별 노조나 연맹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응답자 I).

6) 산업계 중심의 훈련 사업 

현재 여러 부처가 공모하는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수행 주체가 대부분 

산업계(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5장 노동조합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의 실제  205

이러한 경우 노조가 직업훈련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ISC, RC 말고 공모 사업 

형태로 위탁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업 수행 주체들을 보게 되

면 협회, 경총, 상의가 대부분입니다(응답자 G).

다.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정책제언

1) 직업훈련 전반에 노동계의 참여 촉진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직업훈련 사업에는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산업계보다 현저히 적은 편이다. 직업훈련 사업 및 직업훈련 거버넌

스 전반에 걸쳐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선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처음부터 아예 사무국 자체를 노사 공동사무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노사

정으로 하든지 노사정까지 하기 힘들겠지만 필요 없으면 노사로 한다든지. 그

런 거에 대해 정부가 어떤 지원책으로 그렇게 그 위상 자체에 그렇게 노사공

동 훈련체계로 구성을 하게끔 해주면, 내가 볼 때 향후에 적극적으로 하실 가

능성이, 물론 좀 아직 뜸하긴 합니다(응답자 F).

훈련 사업을 했을 때 이 훈련 사업을 사측하고 노측하고 같이 훈련 사업을 

하자. 사업 제안을 지자체든 노동부든 있으면 사업자를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는데(응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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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에서의 노사 동수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된 애로사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거버넌스에서 

노동계 위원들의 정족수는 현저히 적은 편이며, 이는 노조 위원들로 하여금 

참여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거버넌스에서의 노조 위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

논의를 할 때는 노동계에서 균형 있게 하고. 균형 있게 하도록 해서 명분을 

세워주고, 그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유인을 하고(응답자 F).

3) 산업과 지역에서의 보텀업(bottom-up)

앞서 거버넌스 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도출된 내용이지만, 산업과 지역에

서의 보텀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가 지역 및 산업에서 직업훈련

과 관련한 작은 경험이라도 축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이행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장에 대해서 그

런 것이 일어나야 되지요. 아까 거버넌스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맞물려야 되

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려면...(중략)...밑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이게 더 이 사업화가 커지고 요구도 계속 지속적인 요구로 올라갈 것 같아

요...(중략)...지역에서 계속 참여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문제의식들이 생기

잖아요(응답자 F).

지역의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건 그냥 그 사업을 위한 노사를 이렇게 불

러서 사업 프로젝트 팀, 이런 것을 계속 하면서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고, 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작은 사업 

하나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조금 더 큰 거버넌스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응답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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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의 강제성 필요, 동시에 노조의 자율성 부여 필요 

단순히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형식적이고 도의적인 

책임론에 기대기보다는 참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참여를 하고자 할 때는, 노조

의 장기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절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튼 노동조합이 좀 안 하려고 해도 막 억지로라도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

요...(중략)...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핵심은 

노조의 자율성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노조가 이런 훈련

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실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우리 논의하고 노조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응답자 F).

5) 노동자 학습권 보장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로서, ‘학습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궁극적

으로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활발히 관여하기 힘들 것이다. 일부 응답자는 

노동자의 학습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 자체는 학습권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봐요...(중략)...(직업훈련이) 정말 민간에 다 풀어져 있어서 큰일 날 판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으로 풀어서 계좌들로 가면 안 된

다라는 거예요. 유급학습권은 인정이 돼야 되고요(응답자 G). 

6) 초기업 수준의 논의 필요

대기업 및 내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외부노동시장 및 노조에 미가입한 노동자들은 기업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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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의지할 수 없으며, 이들을 아우르는 초기업적 맥락에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별노조, 특히 초기업적 맥락에서 논의

할 수 있는 교섭체계가 미약하여,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기업적 수준에서의 뭔가의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 필요한 훈련을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주체 형성

이나 어떻게 보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교섭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

지 않고 그러니까 괴리가 좀 있는 거 같고(응답자 I). 

대다수가 비조합원이 그러니까 미조직 노동자의 직업훈련이 절실하게 필요

한 그쪽의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 뭔가를 도모를 하려면 해당 업종이나 직종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초기업 노조가 관련된 어떤 의제를 사측이나 혹은 또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구조를 형성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응답자 I).

7) 우수사례의 참조

일부 응답자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노조가 직업훈련에 활발히 참여하는 분야

인 ‘건설산업’ 분야를 참고하여, 여기서의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확산시킬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설업에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이유는 

여타 산업에 비해 계약과 계약 간 휴식기가 존재하여 노동자들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는 것이고, 고용이 불안한 구조이기 

때문에 노조가 다른 산업보다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은 다단계 하청업체가 많아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단면을 대변하고 있으며, 건설의 앞선 우수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유연화가 급격히 

적용되고 있는 산업에 투영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제5장 노동조합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의 실제  209

다단계 하도급 구조나 하청 구조, 그다음에...(중략)...그래서 핵심 노동자 

그룹과 구조상 저기 밑에 있는 물량팀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처지나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건설업의 상황을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이

해하지 말고, 한국의 어떤 노동시장이나 산업구조 전체가 건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화되고 있고, 그 하청 노동도 1, 2차가 아니라 다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건설의 사례가 더 이상 건설만의 특수한 사

례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시사점을 찾아내야 된다(응답자 I). 

8) 정부 차원의 직업훈련 재조명

최근 들어 노조가 예전에 비해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산업 변화에 발맞춰 정부 차원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사고 자체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동차 부품 쪽에 지금 친환경 자동차로 둔갑된 수소, 전기 이렇게만 진행

되고, 스마트 팩토리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게 무방비 상태로 막 깔리고 

15만 중에 4만, 최소 이 정도가 지금 10년 내에 다 일자리 잃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터혁신과 연계돼 있는 현장학습 위

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빨리 시켜야 돼요(응답자 G). 

직업훈련이 왜 지금 시대에 다시 한 번 강조돼야 되는가, 이런 부

분들을 좀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노동시장이나 고용의 상

황, 이런 것들 속에서 직업훈련과 숙련향상, 그다음에 평생교육으로

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노조 간부들 혹은 

사용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업훈련에 대한 옛날의 인식을 좀 벗어나서 할 

필요가 있다(응답자 I).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존의 어떤 디지털 전환의 영향이 더 촉진되었다라는 그런 평가

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도 빨라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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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연관해서 설명을 좀 충분하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관료들과 사용자들과 

노동조합들도 좀 설득하고 해서 한번 판을 다시 짜보자(응답자 I). 

제3절 소결

본 연구에 관한 전문가 심층 면담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한 

그룹은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 실무 담당자(사무국장 및 팀장)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양대 노총의 사무총국 정책 담당 직급자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직업훈련 거버넌스 담당자 대상으로는 실제 거버넌스 운

영상의 어려움과 성공사례, 노동조합의 거버넌스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제

언에 대한 면담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는 실제 노

동계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참여에 있어서의 애

로사항,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정책제언에 대한 면담을 

주로 수행하였다. 

면담 주제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전자는 거버넌스 운영 중심, 후자는 노

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 중심), 대부분 같은 맥

락에서 풀이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수의 거버넌스가 

파편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개별 거버넌스에서 논의된 내용

이 거시 및 중위 수준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에

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 실행에 활발하게 연계되지 않는다면, 노조 및 거버넌

스 참여 위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거버넌스들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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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조가 거버넌스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거버넌스별 노동계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친기업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보다 노사 균형적 거버넌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및 산업 단위에서 노조가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관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의 시사점에

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현재 직업훈련에 관여한 경험이 미흡한 노조 위원들 

대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노사의 협력을 유도하고, 직업훈련과 관련한 

작은 경험치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직업훈련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초기업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오랜 의제(agenda)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에 관여하는 방식으

로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버넌스에서 

이러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거버넌스에서도 초기업

적 맥락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사무국에 대한 전반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

질적으로 거버넌스에서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데에는 

사무국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노사

민정협의회의 경우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많고, 운영 수준이 

상이한 편이다. 사무국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네트워크 안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계 인사들 사이에서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보다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 



212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상황 및 기술변화로 인해 전대미문의 위기산업 증가가 발생하고 있고, 직업

훈련에 대한 의미는 보다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직업훈련 

정책과 실행 전반에 걸쳐 노조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의 노조 

참여는 장기적으로 노조의 직업훈련에 대한 책임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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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제언을 위한 델파이조사

제1절 델파이조사 개요

1. 델파이조사 목적

앞서 실시한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버넌스에 참

여하는 노조 위원들의 직업능력개발 관여에 대한 인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

였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실제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애로사항

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일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언하는 것이므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

들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제언을 위한 델파이조

사를 수행하여,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한 다각

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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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조사 대상

본 델파이조사의 대상자는 관련 노동 및 노동조합 분야의 학계 종사자 8

명, 노동계 종사자 5명, 그리고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 종사자 2명으로, 

총 15명이다.

3. 델파이조사 내용

상기의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는 먼저 크게 세 가지 문항

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노동

조합이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노

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관여 방식에 대한 의견이다.

4. 델파이조사 방법

본 델파이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였다. 1차 조사의 경우 

전문가 패널 대상으로 위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고, 연구진은 데이터를 수합한 후 

비슷한 응답 간 수렴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조사의 경우 연구진이 인식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시사

점 및 1차 조사 이후 정제한 문항들을 동일 패널에게 송부하여,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리커트 5점 척도) 체크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산술평

균, 표준편차, 중앙값, 25백분위수, 75백분위수 등을 산출하였고, 산출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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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바탕으로 문항별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를 측정하였다. 

3차 조사의 경우 2차 조사 결과를 패널들에게 공유하고, 이때 본인이 2차 

델파이조사 때 응답한 내용이 사분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 응답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내용타당도(CVR: Content Validity Ratio)의 경우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의 수식을 활용하

였다.

             

여기서 Ne는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이며, N은 전체 응답자 수이다. 

Lawshe(1975)는 패널 수에 기반하여 내용타당도 기준이 다르다고 제시하였

으며, 패널 수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최솟값은 다음 <표 6-1>과 같다. 본 연

구에서의 패널 수는 총 15명이므로, CVR값은 최소 0.49를 충족해야 한다.

패널 수 CVR 패널 수 CVR 패널 수 CVR 패널 수 CVR 패널 수 CVR

10 0.62 15 0.49 20 0.42 25 0.37 30 0.33

<표 6-1> 패널 수에 따른 최소 CVR 값 

출처: Lawshe(1975).

수렴도의 경우 [(75백분위수-25백분위수)/2]의 수식을 활용했으며, 응답 

결과가 한 지점에 모두 수렴했을 때 0의 값을 가지고, 의견 편차가 큰 경우 

값이 커진다. 합의도의 경우 [1-{(75백분위수-25백분위수)/중앙값}]의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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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했으며, 1에 가까울수록 패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

다(강용주, 2008). 안정도의 경우 반복되는 설문에 대해 패널들의 설문응답 

일치성이 얼마나 높은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하며, 수식은 (표준편차/산술평균)이다. 이때 수치가 높은 

경우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할 수 있다(노승용, 2006).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안진성, 2011; 노승용, 2006), 

다음의 최종 평가요소를 채택하였음을 밝힌다. 해당 평가요소는 3차 델파이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적용하였다.

지표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기준 3.5 이상 0.8 이하 0.49 이상 0.5 이하 0.75 이상 0.8 이하

<표 6-2> 최종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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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델파이조사 주요 내용

1. 1차 델파이조사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선정된 대상들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조

사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24) 

Q. 현재 기술변화와 이로 인한 숙련 요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작성하

여 주십시오. 

Q.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계 인사들이 국가 단위 및 지역·산업 단위 직업훈련 거버넌스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존 거버넌스(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 및 산업별 인자위) 참여 강화 방안을 말씀해주셔도 좋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Q. 다양한 직업훈련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것 외에,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예시: 노조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별도 예산 또는 

기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사업 전개, 정부의 노사공동훈련체계 공모 사업 

참여 등).

24) 실제 델파이조사 시에는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

까지 포함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질문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본고에서는 생략하

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본 델파이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 대안을 정교화하고 정책제언과 관

련하여 앞선 실증분석을 재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의 상당수가 

앞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시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단, 총 15명의 전문가들이 전체적으

로 합의한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을 요약하면 크게 다섯 가

지이고, 다음과 같다. ① 기업별 노조-교섭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

렵고, 주요 과제가 되기 어려움; ②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실제 

역할 미흡; ③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단기 실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교육훈련을 기반

으로 한 장기적인 노사 상생모형에 관심이 낮음; ④ 직업훈련에 대해 노조 참여 관행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 주도로 주로 산업계와의 논의 속에서 진행되어 옴; 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에 대한 실

질적 운영은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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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델파이조사 

연구진이 인식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및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한 주관식 응답을 토대로, 비슷한 내용들을 하나로 수렴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후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패널들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3. 3차 델파이조사

2차 델파이조사 이후, 각 문항별로 산출한 사분범위(제3사분위수에서 제1

사분위수 사이의 거리)를 참조하여 각 패널의 응답 경향을 살펴보았고,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본인이 2차 델파이조사 때 응답한 내용이 사분범위를 벗

어나 있는 경우 응답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상기 <표 6-2>의 

최종 평가요소는 3차 델파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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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1
노사 주도 공동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4.4 0.49 1.00 0.5 0.8 0.1 충족

2
정부 주도 정책 전달체계에서 노사중심

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3.9 0.85 0.20 1.0 0.5 0.2 미충족

3

국가-산업별·지역별-기업별로 중층화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행화 전략 및 충

분한 지원 필요

4.1 0.50 1.00 0.0 1.0 0.1 충족

4
기업별 노조주의를 극복하여 산별 또는 

초기업 노조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 필요
3.9 0.93 0.73 0.0 1.0 0.2 미충족

5
업종별 협회가 산업별 노조의 카운터파

트너가 되도록 지원
4.1 0.81 0.73 0.5 0.8 0.2 미충족

6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

업주 훈련과 중소기업 훈련 등 제반 훈

련 사업에 대한 양대 노총의 개입과 관

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4.2 0.54 0.87 0.3 0.9 0.1 충족

7

제반 훈련 사업에 대한 평가를 노조와 

업종별 협회에 일임하는 제도적 개편 

필요

3.3 0.70 -0.33 0.5 0.7 0.2 미충족

8

노동조합은 현재 법조문상에서 직업능

력개발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시한 여

러 법조문과 시행령을 지키는 준법투쟁

을 벌여야 함.

2.9 0.44 -0.87 0.0 1.0 0.2 미충족

9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을 하는 규정 신설
3.7 0.85 0.20 0.5 0.8 0.2 미충족

10

해당 산업 자체에서 직업훈련의 필요성

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산별노조들을 

중심으로 산업별로 참여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4.3 0.57 0.87 0.5 0.8 0.1 충족

<표 계속>

<표 6-3>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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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11

실제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직업훈련이 

고용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는 모범사례

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4.5 0.50 1.00 0.5 0.8 0.1 충족

12
노동조합이 직접 직업훈련을 전달하게 

해주는 방안 고려
3.9 0.50 0.60 0.0 1.0 0.1 충족

13
기술혁신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노사협

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4.1 0.57 0.73 0.0 1.0 0.1 충족

14

중소기업 노동자나 구직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조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 고려

3.4 0.71 0.07 0.5 0.8 0.2 미충족

15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의 범주가 평생

교육 차원으로 확장되면 교육기관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관심이 전반

적으로 높아지고 노조의 개입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 

3.5 0.81 -0.20 0.5 0.7 0.2 미충족

16

정부가 충분하고 심층적으로 산업 전망

과 일자리 전망을 내놓고 공론화하는 

준비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필요성

을 홍보하고 설득

3.3 0.70 -0.07 0.5 0.7 0.2 미충족

17

민간훈련에 대해서 부실하고, 형식적인 

사업을 털어내고, 정부가 기준을 마련

하여 고품질의 훈련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3.4 0.61 -0.07 0.5 0.7 0.2 미충족

18

공공훈련사업을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구축해서 전파해 나가는 정책을 구현하

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3.7 0.60 0.20 0.5 0.8 0.2 미충족

19

교육훈련이 이력과 자격으로 인정받고, 

임금 수준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4.3 0.57 0.87 0.5 0.8 0.1 충족

20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로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

조해야 함.

4.0 0.52 0.73 0.0 1.0 0.1 충족

<표 계속>



제6장 정책제언을 위한 델파이조사  223

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1
노조의 직업훈련 사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4.2 0.75 0.87 0.5 0.8 0.2 충족

22
고용정책심의회를 개편하여 노사정 동

수로 구성
3.3 0.79 0.07 0.5 0.8 0.2 미충족

23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

문위원회를 신설, 모든 전문위원회에 노

사 참여

3.6 0.80 0.33 0.5 0.8 0.2 미충족

24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고용보험평가

전문위원회, 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정례화

3.5 0.81 0.20 0.5 0.8 0.2 미충족

25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노동

계 참여 보장

3.8 0.65 0.33 0.5 0.8 0.2 미충족

26
청년, 고령자 대상 고용정책기구를 구

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3.5 0.96 0.20 0.5 0.8 0.3 미충족

27

노사정 동수 참여, 노사정 공동 대표,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위

한 특화사업 시행 

4.1 0.77 0.86 0.3 0.9 0.2 충족

28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 차원의 인력양성위원회 

운영 

3.4 0.88 0.07 0.5 0.8 0.3 미충족

29 국가인력양성위원회를 중단 없이 운영 3.3 0.60 -0.20 0.5 0.7 0.2 미충족

30 유급학습권 보장 4.3 0.57 0.87 0.5 0.8 0.1 충족

31 노동자 학습기금 조성       4.1 0.72 0.60 0.5 0.8 0.2 충족

32

노조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화

4.3 0.57 0.87 0.5 0.8 0.1 충족

33

저숙련자의 해고 등 외부적 유연화 전

략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향상

훈련을 통해 신기술 작업 과정에 적응

시키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 필요

3.8 0.65 0.60 0.0 1.0 0.2 충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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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델파이조사 결과로부터 총 15명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 노사 주도 공동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가-산업별·지역별-기업별로 중층화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행화 전략 

및 충분한 지원 필요

 -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주 훈련과 중소기업 훈련 등 제반 

훈련 사업에 대한 양대 노총의 개입과 관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해당 산업 자체에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산별노

조들을 중심으로 산업별로 참여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실제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직업

훈련이 고용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는 모범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이 직접 직업훈련을 전달하게 해주는 방안 고려

 - 기술혁신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노사협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이 이력과 자격으로 인정받고, 임금 수준 등에 반영될 수 있

는 제도적 구조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34

기업 차원에서,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교육훈련 관련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 

및 강화

3.5 0.50 0.07 0.5 0.8 0.1 미충족

35
노조의 직업훈련에 대한 단체교섭을 제

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3.8 1.05 0.20 1.0 0.5 0.3 미충족

36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노동조

합의 유지‧관리 업무로 포함
4.1 0.85 0.60 0.5 0.8 0.2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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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필수적

인 요소로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해야 함.

 - 노조의 직업훈련 사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 노사정 동수 참여, 노사정 공동 대표,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

무국을 운영하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특화사업 시행

 - 유급학습권 보장

 - 노동자 학습기금 조성

 - 노조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화

 - 저숙련자의 해고 등 외부적 유연화 전략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향상훈련을 통해 신기술 작업 과정에 적응시키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 필요

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1

지역 유사중복 거버넌스의 개편, 종합

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며 거버넌스 성격

별 역할과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3.9 0.50 0.60 0.0 1.0 0.1 충족

2 노사공동 직업훈련 시스템 제공 4.5 0.62 0.87 0.5 0.8 0.1 충족

3
실질적으로 훈련실행 경험을 통해 노동

조합의 역량 제고
4.4 0.49 1.00 0.5 0.8 0.1 충족

4
거버넌스에서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적정예산 지원
3.9 0.57 0.60 0.0 1.0 0.1 충족

5 양대 노총의 거시 거버넌스 참여 4.1 0.25 1.00 0.0 1.0 0.1 충족

6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및 산업별 인자

위의 위상 및 지원을 강화
3.9 0.88 0.07 1.0 0.5 0.2 미충족

<표 계속>

<표 6-4>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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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7
지역인자위와 산업별 인자위의 통합 또

는 연계 방안을 모색
3.6 0.71 0.20 0.5 0.8 0.2 미충족

8
거버넌스를 통해 단계별, 대상별 맞춤

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
3.6 0.71 0.20 0.5 0.8 0.2 미충족

9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각 분야별 단절을 해결하여 숙련의 방

향에 맞게 다른 분야 역시 정합성을 갖

도록 설계하고 유지

3.5 0.72 -0.07 0.5 0.7 0.2 미충족

10

지역인자위 위원으로 노조 이외 지역 

노동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단체에도 참여 개방

3.5 0.81 0.07 0.5 0.8 0.2 미충족

11 노동자 측 위원의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1 0.57 0.73 0.0 1.0 0.1 충족

12
노조 참여자에게 특정 분과위원회 운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3.7 0.68 0.20 0.5 0.8 0.2 미충족

13
노조가 운영책임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
4.0 0.63 0.60 0.0 1.0 0.2 충족

14
거버넌스 주체와 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4.3 0.57 0.87 0.5 0.8 0.1 충족

15
정부의 교육훈련 정책 설계 시부터 노

동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4.4 0.61 0.87 0.5 0.8 0.1 충족

16 기업별 노사공동 교육훈련기구 구성 3.5 0.88 -0.07 0.5 0.7 0.3 미충족

17
기업별 노동자 교육훈련 전담자 배치를 

의무화
3.4 0.88 -0.20 0.5 0.7 0.3 미충족

18

노동계의 직접 참여가 어려울 경우 노

동계 추천 전문가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3.7 0.60 0.20 0.5 0.8 0.2 미충족

19

정부 중심의 위원회 활동 점검에서 노

사정이 위원회 활동을 공동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재편

3.7 0.47 0.33 0.5 0.8 0.1 미충족

20
지역노사민정위원회, 산업별 및 지역 

인자위에서 노조의 역량강화 지원
3.8 0.65 0.33 0.5 0.8 0.2 미충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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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델파이조사 결과로부터 총 15명의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지역 유사중복 거버넌스의 개편, 종합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며 거버넌

스 성격별 역할과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노사공동 직업훈련 시스템 제공

 - 실질적으로 훈련실행 경험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량 제고

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21

사용자가 과감하게 직무급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사 주도로 이

를 추진하고, 그에 근거하여 훈련제도

를 결합시켜야 함.

2.9 0.57 -0.73 0.0 1.0 0.2 미충족

22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적 구성과 집행 방

식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

3.5 0.62 0.20 0.5 0.8 0.2 미충족

23
정책의 집행 관련, 철저하게 지역 및 업

종, 직종 단위에서 논의를 진행
3.6 0.61 0.33 0.5 0.8 0.2 미충족

24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조항 개정     
3.8 1.22 0.20 1.0 0.5 0.3 미충족

25
산업 업종 교섭 참여 기업에 적절한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4.0 0.53 0.60 0.0 1.0 0.1 충족

26
산별·업종별 사용자단체의 육성 및 활

성화를 지원
3.9 0.77 0.33 0.8 0.6 0.2 미충족

27
원점에서 다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구

성하는 것 고려
3.7 0.89 -0.07 0.6 0.7 0.2 미충족

28

시범사업으로 지역·산업별 인자위를 노

동계가 주관하는 곳을 만들고, 일정기간 

이후 타 지역, 산업과 비교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3.7 0.68 0.20 0.5 0.8 0.2 미충족

29

「근로자참여법」상 의결사항 중 “근로자

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반드시 의결하도록 강제

4.0 0.52 0.73 0.0 1.0 0.1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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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버넌스에서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적정예산 지원

 - 양대 노총의 거시 거버넌스 참여

 - 노동자 측 위원의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노조가 운영책임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

 - 거버넌스 주체와 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 정부의 교육훈련 정책 설계 시부터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산업 업종 교섭 참여 기업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 「근로자참여법」상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을 반드시 의결하도록 강제

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1
노사정 중심의 크고 작은 지원사업 등

이 발굴 및 제공되어야 함.
3.9 0.62 0.73 0.0 1.0 0.2 충족

2
중소·영세기업 전직훈련 등 직업훈련 

시스템이 필요
3.7 0.79 0.20 0.5 0.8 0.2 미충족

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한 꼭지

로 노사공동훈련사업 재개
4.3 0.70 0.73 0.5 0.8 0.2 충족

4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 사

업집행 모니터링 등의 단계에 노동조합

과 업종별 협회의 참여를 유도

4.3 0.60 0.87 0.5 0.8 0.1 충족

5
고용 위기지역에서 노동조합이 직접 직

업훈련에 참여
4.1 0.50 0.87 0.0 1.0 0.1 충족

6
노동조합/노동자들의 자체 교육 프로그

램 설계와 회사의 지원
3.7 0.60 0.20 0.5 0.8 0.2 미충족

<표 계속>

<표 6-5>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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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7

최근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

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직 및 전직 

교육, 심화교육,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

을 다양하게 시도

4.1 0.50 0.87 0.0 1.0 0.1 충족

8

중앙 수준의 사회적 협의 전개를 통해, 

총연맹단체의 담당자 역할을 높이고, 이

들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함.

4.1 0.72 0.60 0.5 0.8 0.2 충족

9

지역이나 산업(업종) 차원에서 노사가 

인력개발 차원에서 협력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우대하는 조치 

모색

4.2 0.65 0.73 0.5 0.8 0.2 충족

10

국가와 기업 또는 국가가 재원을 조달

(기금 형성)하고, ‘산업 및 지역 차원’에

서 노사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

램들을 시도

4.7 0.47 1.00 0.5 0.8 0.1 충족

11

현장의 노동계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청

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

굴해야 함.

4.1 0.57 0.73 0.0 1.0 0.1 충족

12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부, 지방

자치단체의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계기 마련

3.8 0.91 0.60 0.0 1.0 0.2 미충족

13

기존의 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노

사민정협의회에는 민주노총이 현재 참

여하지 않고 있는 틀임.)을 넘어서 유연

성 있는 노동자 주도의 교육훈련체계로 

개편

3.7 0.68 0.20 0.5 0.8 0.2 미충족

14
노동조합 주도 직업훈련 우수사례(건설

산업연맹 등) 홍보 및 확산
3.8 0.83 0.33 0.5 0.8 0.2 미충족

15

현장에서 숙련향상 및 직업훈련과 관련

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조학습

위원 양성

4.2 0.54 0.87 0.3 0.9 0.1 충족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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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델파이조사 결과로부터 총 15명의 전문가들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노사정 중심의 크고 작은 지원사업 등이 발굴 및 제공되어야 함.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한 꼭지로 노사공동훈련사업 재개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의 단계에 

노동조합과 업종별 협회의 참여를 유도

 - 고용 위기지역에서 노동조합이 직접 직업훈련에 참여

 - 최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직 및 전직 교육, 심화교육,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

 - 중앙 수준의 사회적 협의 전개를 통해, 총연맹단체의 담당자 역할을 

높이고, 이들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이나 산업(업종) 차원에서 노사가 인력개발 차원에서 협력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 우대하는 조치 모색

 - 국가와 기업 또는 국가가 재원을 조달(기금 형성)하고, ‘산업 및 지역 

차원’에서 노사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시도

문항

3차 델파이조사 결과
최종

평가평균
표준

편차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

16

모든 근로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

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수립 및 실행

에 초점을 두는 대안적인 위원회의 설

치를 추진. 이 위원회는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3.7 0.94 0.20 0.5 0.8 0.3 미충족

17

급변하는 기술적･산업제도적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어떤 직업훈련들이 필요한지 

등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

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제안하고 

관철

3.6 0.61 0.07 0.5 0.8 0.2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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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 노동계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게 정말 필요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굴해야 함.

 - 현장에서 숙련향상 및 직업훈련과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조학습위원 양성

제3절 소결

본 델파이조사의 목적은 보고서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노동조합의 직업

훈련 거버넌스 참여 독려를 위한 정책제언을 정교화하고, 앞서 각 장에서 

제시한 정책 시사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총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

회에 걸쳐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

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노동조합의 직업능

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관여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

다. 2차 델파이조사의 경우 연구진이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 및 1

차 델파이조사에서 수집한 주관식 응답을 수렴하고 정제하여 동일 패널들에

게 각 항목별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3차 델파이조사는 2차 

델파이조사 이후 각 문항별로 산출한 사분범위(제3사분위수에서 제1사분위

수 사이의 거리)와 본인이 2차 델파이조사 때 응답한 내용을 비교해보도록 

하여, 응답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문항은 총 15명이 응답한 값의 평균, 표준편차, CVR, 수렴

도, 합의도, 안정도 등을 고려하여, 델파이조사 관련 여러 선행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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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한 ‘문항 채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채택하고자 하였다. 기본적

으로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였지만 해당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시급하

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항 또한 정책제언에 반영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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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제1절 정책제언 방향

본 장의 정책제언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사례, 노동계 인식조사, 전문

가 면담, 앞 장에서의 델파이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정

책제언 작성 시 가장 무게를 두고자 했던 것은 정책의 시급성과 현실성이다. 

여태까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정책 방안이 소

개되어 왔지만, 많은 경우 당위성에 대한 부분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거었나 

장기적 관점의 정책 대안 중심으로 소개되어, 실제 유의미한 정책의 실행이

나 발전이 없이 비슷한 논의가 쳇바퀴처럼 이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를 고

려하여 본 장에서는 단기적 및 장기적 정책제언을 명시하여, 우리나라 노동

조합이 숙련중심 노조주의에 터한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지원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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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의 이행 방안 도식화

국가별 사례분석 이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

여가 현재의 ‘분절적, 형식적 참여’에서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대략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의 단

선적인 우상향 이동은 어렵다. ‘배태된, 실천적 참여’를 보여주는 조합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체계화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 수준을 하루아침

에 이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 체계가 

미흡하지만, 직업훈련에 어느 정도 직접 개입하며 실천적 역량을 쌓아온 영

미모델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그래프상 표시한 ‘1’ 부분에 

해당하며,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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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영미식 실천적 참여를 지향한다 해도, ‘배태된 참여’로의 이행

에 있어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배태된 참여’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단기적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는 그래프상의 ‘2’ 부분

에 해당한다.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배태된 참여’를 독려한다기보다 현 

거버넌스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덴마크 및 독일식의 배태된 참여로 이행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대안은 ‘3’ 

부분에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의 요약 내용은 다음 <표 7-1>과 같다. 

그래프상 

표기
설명 세부 정책제언

‘1’

·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

넌스에의 ‘실천적 참

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 

· 노사공동훈련 부활

· 위기산업 발생 시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 부여

· 직업훈련 필요성을 절감하는 산별노조 중심으로 

직업훈련 경험 축적

· 노조의 직업훈련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 노동자 학습기금 필요성 재점화

‘2’

·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

넌스에의 ‘배태된 참여’

를 제고하기 위한 ‘단기

적’ 정책제언 (현 거버

넌스의 활용성 제고)

· 각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연계성 강화

· 각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에서의 노동계 위원 수 확대

· 노동계 위원의 거버넌스 참여를 근로시간 면제 대

상 업무로 명시화  

· 거버넌스 사무국의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 거버넌스에서 노조와 다양한 노동계층의 연계 

· 직업훈련 정책기획 초기부터 노동계 위원의 참여 

명시화

‘3’

·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

넌스에의 ‘배태된 참

여’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제언 

· 숙련-자격-임금의 연계성 확보 

·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 활성화 

· 현 직업훈련 개념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함.

· 노동시장에서의 기능적 유연화 전략 수립

· 유급학습권 보장 

<표 7-1> 정책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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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부 정책제언 

1.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의 ‘실천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제언 1: 노사공동훈련 부활 

앞서 복수의 장에서 일관적으로 도출된 내용은 노조가 직접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관련된 크고 작은 경험치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산업

(예: 건설산업)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실질

적인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나마 노조가 참여할 수 있었던 과거의 노사

공동훈련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며, 이후에 노조가 직접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노조의 직업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일차적으로 노사공동훈련 부활을 제언하

고자 한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견 바람직

해 보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한 역량이 낮은 노동조합이 주

도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노조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노사공동훈련을 통해 일차적으로 직업훈련과 관련

한 여러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었다가 

폐지된 노사공동훈련 재개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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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언 2: 위기산업 발생 시 노조의 직업훈련 사업 참여 기회 부여 

앞서 현 상태에서 노조가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은 노조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직업훈련 참여를 약화시키는 부작

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노조가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

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직업훈련 사업에 노조의 참여

를 독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

인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및 산업변화로 인한 위기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교

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훈련을 적시에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

로 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차년도부터 해당 사업은 공식사업으로서 확

대 실시 예정이다.  

위기산업이 발생한 경우, 이·전직을 고려하여 노동자 직업훈련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전직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정의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숙련에 대한 정보는 노조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

한 위기산업 종사자의 이·전직이 필요한 직종 및 산업의 노조가 직업훈련 

실행 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직접 노조가 직업훈련을 주도하는 것에 비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노조로 하여금 직업훈련에 대한 단계적인 경험을 쌓는 데 유효하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로 하여금 위기산업 종사자의 이·전직에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추후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및 훈련 대상자들에게도 노조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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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 참여와 관련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찾아가는 직

업훈련 사업’을 비롯한 위기산업에 특화된 직업훈련 공모 사업에 노조의 적

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조 참여 시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언한다. 

다. 제언 3: 직업훈련 필요성을 절감하는 산별노조 중심으로 직업훈련 경험 

축적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직업훈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산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 

노동자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노동자 직

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역별로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지역 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및 훈련과정

을 파악하여 지역 내 훈련 관계자들에게 이를 공유한다. 또한 지역 내 훈련의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여 훈련 물량 조절에 해당 자료

가 활용되기도 한다. 특정 산업의 특정 훈련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면 

지역 내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산업 차원에서 대응

을 해야 하는 경우 직업훈련에 산별노조가 개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산별노조가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일부 산별노조(건설산업) 외에는 

직업훈련 경험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개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내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이 절실한 직종의 노동자 우선으로 훈련 관련 상담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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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훈련기관과 노동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 노조가 운영하는 훈련파트너십 기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즉, 지역 

내 훈련이 필요한 특정 산업의 사업장과 연계하여 교육훈련과 관련한 홍보활동

을 추진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한 노동자와 훈련기관을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와 산별 인자위 및 직종별 협회를 연계하여 훈련 

상담 및 홍보를 산별노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언한다.

라. 제언 4: 노조의 직업훈련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행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노조는 여태까지의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에 노조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자평하였고,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

는 노조의 전문성과 역량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직업훈련과 관련한 크고 작은 경험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 대

상으로 직업훈련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

요하며, 직업훈련의 실행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산별노조 및 회원조합, 가맹조직

에 따라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컨설팅 및 교육은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

적으로는 다음에서 제시할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조학습위원’과 비슷

한 ‘노조 학습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

인 직업훈련과 관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제언한다. 또한 양대 노총

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노조 학습전문가 육성을 위해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직업훈련과 관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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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언 5: 노동자 학습기금 필요성 재점화

우리나라 기업 내에서의 훈련은 대부분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즉, 

우리나라 노동자의 직업훈련 권한은 상당 부분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학습과 훈련에 대한 노동자의 다양한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수렴하고 반영할 창구가 충분하지 않다. 

앞서 영국의 사례처럼 노동자 학습기금과 비슷한 형태의 재원이 운영된다

면, 노동자 학습위원 양성은 물론 사업장 내 훈련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다. 노사 합의에 의해 재원의 공동운영이 전제된다면 훈련

과 관련한 노사 파트너십 또한 기대할 수 있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 학습재원 도입을 합의하였지만, 그 이

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다시 

노동자 학습기금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재점화될 필요성이 있다. 노동자 학습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중앙 노총이나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거버넌스에서 관련 의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국의 사

례에서 봤듯이 이는 노조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의 의제 확산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맥락에서는, 특히 정부가 학습재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

히 어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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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의 ‘배태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제언 

가. 제언 6: 각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연계성 강화

현재 고용 및 훈련을 다루는 대표적인 중위 수준의 거버넌스에는 지역노

사민정협의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

다. 기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던 지역고용정책심의

회도 존재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상당 부분 통합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 지역의 고

용 이슈 등 노사관계 전반을 다루는데, 일정 부분 훈련 주제도 다룬다. 지역

인자위와 산업별 인자위의 경우 산업계가 주도하여 인력양성에 대한 이슈를 

주로 다룬다. 고용혁신추진단이 2016년 통합되면서 일자리 사업 또한 일부 

참여하고 있다.

지역인자위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인자

위가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역의 노동 관련 거버넌스 의제를 유기적으로 다

루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두 거버넌스 간 교류는 거의 없으

며,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역할과 기능이 유사중복된다는 인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

회의 거버넌스 성과를 점검하고, 거버넌스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내 전반의 노사관계와 고용 이슈에 대한 

의제를 다루고,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경우 일자리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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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제를 다루도록 하여 두 거버넌스가 협력하는 체계로 발돋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중위 수준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들 간 수평적 역

할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거시 수준 거버넌스와 중

위 수준 거버넌스 간 수직적 연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제언한다. 

나. 제언 7: 각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에서의 노동계 위원 수 확대 

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

의 한계 중 하나는 본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들의 비중(숫자)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것이다. 각 영역별 위원들의 비중은 해당 거버넌스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범위 및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특정 영역의 위원 수가 많으면, 

거버넌스 논의 자체가 해당 영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 인자위의 각 30명 내외의 본위원회 위원들 중 노동

계 위원들은 많으면 3~4명, 적으면 1명을 차지하고 있다(<표 7-2> 참조). 이

는 고용 및 직업훈련 관련 거버넌스에서 노사정 동수를 보장하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현격히 다른 수준이다. 전체 위원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

도, 거버넌스에서 노동계 위원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한다. 

(단위: 명, %)

구 분 현원 노동계 기업
사업주 

협･단체

지자체･ 

정부기관

대학 등 

기타

지역 

인자위

402

(100)

31

(7.7)

16

(4.0)

130

(32.3)

86

(21.4)

139

(34.6)

산업별 

인자위

427

(100)

28

(6.8)

187

(43.7)

173

(40.4)

14

(3.3)

24

(5.6)

<표 7-2> 현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 인자위의 본위원회 인원 비율 

출처: 고용노동부(2021b).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 바인더.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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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실무협의회에서도 노동계 위원들의 위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 실

무협의회는 보통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본위원회의 

논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나 현 거버넌스에서의 실무협의회 또한 

노동계 위원들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일부 인자위의 경우 심지어 노동계 

실무협의회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확대와 맞물려, 실무협의회 위원도 동등한 비율로 노동계 위원을 확대

하는 것을 제언한다. 

다. 제언 8: 노동계 위원의 거버넌스 참여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화

노조 위원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

위하에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용노동부, 2010). 주로 사용

자와의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서 노조의 거시 및 중위 수준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 

참여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노조로 하여금 

다양한 거버넌스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하시킨

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에서의 노동계 위원의 수를 늘린다 

해도,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화되지 않는

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내의 노동계 위원 수 확

대와 더불어, 노동계 위원의 고용 및 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하는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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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언 9: 거버넌스 사무국의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

해서는 거버넌스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및 산업

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매칭을 통해 비교적 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일부 지역에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

체(이하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

는 경우 거버넌스의 의제 발굴을 위해 실질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

는 등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거버넌스의 효과

적 운영이 어렵다. 게다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들의 순환보

직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무국의 전담인력은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서 역할을 한다. 즉, 거버넌스 논의의 수준과 성과는 사무국 전담인력의 역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성공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국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필수적이다. 따라

서 현재 별도의 사무국 없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 

신설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거버넌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언한다.

마. 제언 10: 거버넌스에서 노조와 다양한 노동계층의 연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별 노조가 우세하며, 산별노조 또는 초기업 노

조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당위론

적인 논의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다음에 설명하겠으나, 산별노조, 초기업 

노조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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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훈련 부분에서 기업별 노조가 취약한 점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별 노조들은 정

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거시 및 중위 거버넌스에서 노조가 초기업적 

논의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사회노

동위원회 및 일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 및 산업별 인자위에서는 비정

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과위원회에 노동계를 참여시키거나, 

본위원회에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한다면 일정 부분 노조의 거버

넌스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는 노조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철학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다.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를 통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노동계

층에 대한 노조의 관심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제언한다.  

바. 제언 11: 직업훈련 정책기획 초기부터 노동계 위원의 참여 명시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정책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의해 기획되며 운영된다. 직업훈련 정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직업훈련 정책기획 단계에

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 정책 개편 시,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운영, 평가 단계까지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충

분한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거시 수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유관 

분과위원회, 중위 수준에서는 지역 및 산업별 인자위 위원의 정례협의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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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를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직

업능력개발 정책 관련 기획 – 운영 – 평가의 세 단계에 대해 거시 및 중위 

거버넌스와의 협의와 논의를 거칠 것을 제언한다. 

3.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에의 ‘배태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제언

가. 제언 12: 숙련-자격-임금의 연계성 확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노조가 선진국 노조에 비해 숙련에 관심

을 덜 갖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숙련-자격-임

금의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확인하듯이 숙련 자체가 중

요하다는 것은 노조 인사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메커니즘 전반

에서 숙련의 효과가 미흡하므로, 보다 시급한 의제인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고숙련 인력이 고임금을 보장받는다면, 자

연스럽게 노동자와 노조의 관심이 숙련 및 직업훈련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자격-임금의 연계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 제언 13: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 활성화 

앞서 논의했듯이, 노조가 관여하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표적

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기업별 노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는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위주의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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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직화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필요에 따라(사용자 주도로 이루

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직업훈련을 접할 기회가 적게나마 주어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종종 직업훈련 대상

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도 미흡하다. 그

러나 사실상 노동시장 외부자들은 내부자들보다 직업훈련을 더욱 필요로 한

다. 역량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잦은 이·전직은 이들을 저임금, 저숙련의 늪

에 빠지게 할 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숙련과 관련하여 외부 노동시장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

변하기 위한 초기업 노조 또는 산별노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플랫폼 자본

주의 공세로 인한 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초기업 

노조, 산별노조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다. 제언 14: 현 직업훈련 개념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하도록 함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

지만 노동조합이 시민사회 및 정당과 활발히 연계할 경우, 노르딕 국가(노르

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에서 그러하듯이 노동조합의 의

제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노조의 기본적

인 역할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하

는 일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더욱 필

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심층 면담에서 드러났듯이 노조가 직업훈련, 특히 이·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의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인 ‘고용

안정성 수호’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직업훈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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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을 하는데, 이·전직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고용안정성’을 전제하지 

못했다는 인식때문이다. 

현재 직업훈련의 개념을 ‘특정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로서의 평생교육’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기조가 예전보다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 노조의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인식

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단순히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훈련

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으로 인식한다면, 직

업훈련 자체가 고용안정성과 대치되는 것이 아닌, 공존하는 개념으로 전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의 디지털 및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 재편

과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훈련의 정의를 보다 확장하고, 일관

된 정의를 바탕으로 훈련 관계자를 비롯하여 노동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

으로 홍보·소통해야 한다. 

라. 제언 15: 노동시장에서의 기능적 유연화 전략 수립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산업이 재편되면서 노동자의 일터도 빠

르게 변하고 있다. 한 직무만 고수해도 평생직장을 갖는 데 문제가 없었던 

지난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사용자가 저숙련 노동자를 해

고하는 외부적 유연화 전략을 지양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상훈련

(재직자훈련)을 통해 기술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기능적 유연화(조직 유연

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숙련에 대해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따라서 우

리 사회에서의 해묵은 과제인 노사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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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언 16: 유급학습권 보장 

현재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는 “국가·지방자치단

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

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

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임

의조항으로서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교

육훈련을 위한 OO일의 유급휴가’로 명시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유급

휴가 관련 조항은 직무전환과 같은 이·전직은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유급학습권을 보장·확대한다 하더라도,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동자 측에서는 훈련

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적인 작업이라 인

식할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 측은 비용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유급학습권(특히 이·전직을 위한) 관련 정책은 앞에서 

제시한 ‘현 직업훈련 개념을 평생교육으로 인식’, ‘외부적 유연화가 아닌 기

능적 유연화’ 전략과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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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맺음말 

본 연구는 ‘왜 우리나라의 노조는 예전에 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소극적인가’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

작되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단순히 ‘우리나라 노조는 전통

적으로 직업훈련에 관심이 없다’라거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다’라는 환원주의적 설명을 지양하고, ‘직업훈련 거버넌스’라

는 특수한 개념을 상정하여 해당 맥락하에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조와 숙련,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헌을 탐구하며, 유연화 추세

에 대응하기 위한 숙련중심 노조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을 통해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와 노동자 숙련 수준과의 거시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국가별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분절적, 형식적’ 참여라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장

기적으로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 이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직업훈

련 거버넌스 참여가 ‘분절적, 형식적’인 원인 및 관련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담당자 및 양

대 노총의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운영 및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

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략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정책 방향의 정교화를 위해 총 15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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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역사적 제도주의 및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취하지 않더라도, 우

리나라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분절적, 형식적’ 성격에서 ‘배태

된, 실천적’ 성격으로 단숨에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영미형 사례와 같이 노조의 실천적 거버

넌스 참여의 독려를 강조하며, 동시에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거버넌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배태된’ 참여로 발돋움하기 위한 환경 도모를 우

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다음 단계로서 ‘장기적’으로 ‘배태된’ 참여로 이행하

기 위한 제언 또한 추가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미시 수준의 직업훈련 거버넌스’를 상대적으로 

덜 다루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

여를 거버넌스의 층위로 구분한다면, 국가 단위, 지역 및 산업 단위, 기업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거시 수준), 지역 및 산업 

단위(중위 수준) 거버넌스에서의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양상에 대

해 주로 논하였다. 기업 단위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경우 좁게는 노사 협력

체계, 넓게는 노사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포함하겠지만, 아

직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의 기업 단위 직업훈련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토양

과 환경이 미흡하다. 미시 수준의 거버넌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라

는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다뤄야 하고, 노사관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제언

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한정된 연구 

범위 관계상 이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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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How to Encourage Trade Unions’ 

Engagement in Training Governance 

Soorin Yoon, Kirak Ryu, Yumi Kim, 

Kyuseong Hwang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why trade unions in Korea are 

not adequately engaged in training governance for workers and how 

we can encourage the trade unio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For this, this study first analysed relevant literature and 

also proved a positive effect of trade unions’ active participation in 

training governance on general skill level of the population. Also, the 

study analysed six cases of nations in which trade unions have 

different aspect of engaging in the training governance. Here we 

arrived at a conclusion that trade unions in Korea have segmental 

and perfunctory characteristics in training governance compared to 

other nations. We also reaffirmed that trade unions in Korea ought to 

have a clear sense of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governance with 

more embedded and practical manner. 

To investigate why Korean trade unions have ‘segment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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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unctory’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training governance,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amongst union members, particularly those 

who a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governance and those 

who are taking up posts in the unions. The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of managing training 

governances and with the directors of policy bureau in two major 

trade unions in Korea. Through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drew the basic outline for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couraging trade unions’ ‘embedded and practical’ engagement in 

the training governance. Subsequently, the study also conducted a 

series of delphi survey amongst the experts in the field on how to 

encourage trade unions’ participation in the training governance, in 

order to derive more elaborated policy recommendations.

The study recommends that government should first support the 

transition to anglo-american model(segmental and practical) for more 

realistic advancement, while promoting the governance more 

compatible with what we ultimately intend to achieve(embedded and 

practical engagement). Lastly, the study details the long-term policy 

recommendations for trade unions’ embedded and practical 

participation in training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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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 

사례

1) 배경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인구는 약 1,800

만 명으로 16개 주 가운데 가장 많다. 주요 도시로는 주도인 뒤셀도르프, 

구서독의 수도였던 본을 비롯하여 쾰른,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등이 있다. 

2000년대 들어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독일 전역에 걸쳐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제기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은 경

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제조업의 혁신역량과 생산방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제

조업 4.0(Industrie 4.0)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제조업 혁신은 일자리와 일

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중

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조업 4.0이 야기할 미래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노동 4.0(Arbeiten 

4.0)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노동사회부가 주도한 “노동 

4.0 대화 과정”(Dialogprozess Arbeiten 4.0)에 독일노총뿐만 아니라 통합 

서비스 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숙련은 고용의 양, 

일하는 형태 등과 함께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황규성, 2017).

경제의 디지털화가 노동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와 대응은 이 지

역에서도 묵직한 화두로 떠올랐다. 주정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4.0”

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제조업 4.0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은 지역의 산별노조와 독일노총 지

역본부에게 공통된 숙제였다. 이 지역의 금속노조, 화학노조, 식음료 노조 

지부는 2016년에 공동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노동 2020”(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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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NRW)이라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동

사회부의 재정지원도 있었지만, 지역의 산별노조 지부들이 자체적으로 주도

한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 전개과정

지역 산별노조 지부들은 제조업 4.0이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지점을 확인했다. 하나는 기업 수준에서 노동자 평의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 4.0이 노동조

합에게는 중대한 도전요인이라는 점이다.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

조합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

아야 한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숙련향상이 핵심과제로 부각

되었고, 숙련향상에는 평의회의 역할이 중요했다. 제조업 4.0은 단체협약보

다는 궁극적으로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Haipeter, 2019: 

68~69). 노동조합의 입장은 제조업 4.0이 노동조합에 중대한 위협인데, 이 

위협을 돌파하는 데에는 숙련향상이 핵심적 과제이고,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평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로 구성된 “경제 및 

노동 연대”라는 대화 기구가 발족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프로젝

트의 명칭은 “노동 2020”으로 정해졌으며, 프로젝트는 2016년에 우선 2년 

예정으로 출발했으나 사업장의 참여 확대와 내용의 심화를 위해 2년을 연장

했다(Haipeter, 2019: 70~71).

프로젝트는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진단단계이다. 디지

털화로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품질관리, 물류,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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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연구개발 등 기업의 주요 기능별로 나누어 고용의 양, 숙련수요의 변화, 

노동조건 등 크게 세 범주로 분석한다. 두 번째는 이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식별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세 번째는 협약체결 단계로서, 

기업과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사업장 협약을 체결한다(Haipeter, 2019: 75).

[그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노동 4.0 프로젝트의 디지털 지도

자료: NRW DGB et al.(2020:10).

추진단계에서 보듯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노동 2020” 프로젝트의 주

요 기능은 디지털화로 인한 기술변동이 노동조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을 통해 평의회의 공동결정권에 던지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굵직한 주제로 고용안정 및 산업입지 경쟁력, 노동강도와 산업안전보건 등 

노동조건, 숙련향상, 노동과정, 기타(노동시간 등) 등 다섯 가지가 제기되었

다(Haipeter, 2019: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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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숙련향상 주제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Haipeter, 2019). 이에 분석을 통해 개별 기업별로 과제가 도출되었다.

3) 성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노동 2020” 프로젝트의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평의회와 사용자 사이에 사업장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성

격과 평의회 및 경영진의 태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도 기업마다 차이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고, 교섭은 이루

어졌으나 결과를 낳지 못한 경우도 있는 반면, 일부는 사업장 협약이 체결되

기도 했다. 

사업장 교섭 여부 갈등영역/핵심문제 협약 체결

가구제조업 1 ○ 협약의 범위 ○

전자산업 1 × 평의회의 태도 ×

전자산업 2 ○ 단체협약 적용, 재량근로시간 ○

전자산업 3 ○ 없음. ○

장비제조업 1 ○ 교섭역량, 인력감축 ○

장비제조업 2 비정형 없음. ×

자동차부품 1 비정형 경영진의 태도 ×

자동차부품 2 ○ 인력감축 ×

자동차부품 3 ○ 없음. ○

기계제조업 1 ○ 아웃소싱 ×

기계제조업 2 비정형 노동시간 ×

기계제조업 3 × 평의회의 태도 ×

동력장치업 1 × 평의회 및 경영진의 태도 ×

동력장치업 2    비정형 신뢰문화 ×

금속가공업 1 ○ 전략적 목표 ○

자동화설비 1 ○ 없음. ○

식음료 1 × 경영진의 태도 ×

식음료 2 × 경영진의 태도 ×

<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노동 2020” 프로젝트의 성과 

자료: Haipeter(2019).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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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에서는 숙련향상 및 계속훈련을 핵심의제로 

사업장 협약이 체결되었다. 훈련의제가 개별 주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투명성 확보(5곳), 정보보호(3곳), 산업안전보건(3곳), 노동시간(3

곳)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안에서 숙련향상을 추진하는 기구는 주로 노사 

동수의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형식을 취한다. (Haipeter, 2019). 

사업장 협약의 내용도 기업마다 다양했다. 자동화 설비업체의 평의회는 

기업이 도입하려는 유연 생산방식을 수용하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고용감

축 위기를 숙련향상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 협약에서는 

기존 계속훈련 담당 기구에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ERP 시스템을 다루는 과

정을 신설하기로 했다(Haipeter, 2019: 177~17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노동 2020” 프로젝트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평가

하기에는 그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취한 입장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는 가능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입장은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성립하여 일관되게 

관철되었고, 노동조합, 평의회, 개별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견인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입장은 나아가 주 수준에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주정

부 사이의 조합주의 기구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경제 및 노동 이니셔티

브”를 발족시키는 요인이 되었다(Haipeter, 2019: 280~281). 

둘째, 노동조합은 단계별 접근과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프로젝트의 체감

도를 높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평의회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

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실태를 파악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황을 파악

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개별 기업의 디지털 지도

는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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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 협약

을 추진했다. 이러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접근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

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조합과 평의회의 과제는 숙련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체결된 사업장 협약의 핵심의제 가운데 숙련 및 향상훈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노동조합에게 디지

털 전환의 핵심열쇠는 숙련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숙련이 고용안정과 임금 등 전통

적인 노사관계 의제와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았다는 점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자 협약이 체결된 분야는 

직업훈련이 가장 많지만, 이는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향상이 고용안정 및 임

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넷째, 노동 2020 프로젝트를 노동조합의 활동반경을 넓히는 계기로 삼았

다.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별 노동자 평의회라는 이원적 이익대표체계는 

양자의 관계가 긴밀해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의회와의 밀

접한 관계는 조합원 증가를 통한 조직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노

동조합과 평의회의 관계가 항상 매끄러운 것은 아니다. 전자산업과 기계 제

조업체의 한 곳에서는 평의회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교섭의 장이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평의회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이 한발 더 다가서는 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

어 가구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일자리 상황이 훨씬 개선되었다고 한다(Haipeter, 2019: 247). 이

는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노력이 노동조합의 조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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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이 한계가 없는 것

은 아니다. 무엇보다 평의회를 지원하여 사업장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는 제조

업 4.0과 노동 4.0이 실행되는 단위가 궁극적으로 기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장 협약이 체결될수록 

역으로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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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프랑스 직업훈련과 관련한 주요 노사협약 및 입법

1939년 5월 직업훈련에 관한 재정과 행정적 틀을 구성하는 법령

(décret-loi)이 제정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 헌법 서문에 사회

보장권과 함께 최초로 직업훈련권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다.25) 이에 따

라 재건계획과 함께 성인직업훈련협회(AFPA: Association pour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des adultes)도 설립되었다. 1959년 사회증진법

(loi Debré sur la promotion sociale) 제정을 통해 훈련센터를 건립하고 야

간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다. 

1963년 산업 부문 재배치에 대한 재정마련을 위해 전국고용기금(fonds 

national pour l’emploi)을 설립했다. 이어 1966년 12월 3일 자 n°66-892 

법률을 통해 훈련 분야에 정부가 개입하고, 훈련은 공공서비스라는 원칙을 

확립하였다(Benoist, 2004). 

1968년 5월 파업 이후 전개된 전국 노사협의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교섭

을 개시하기로 천명하였다. 뒤이어 열린 교섭에서 기업의 숙련인력 필요에 

부응하여, 성장과 소비사회와 연관된 개인적 지위상승 욕구 충족, 학업체계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어 1970년 7월 9일 전 직업협약이 타결

되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직업훈련은 1968년 5월 파업 이후 전개된 전 직

업 단체교섭을 통해 제도화됐다. 1970년 7월 노사합의에 따라 프랑스 직업

훈련의 상징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들로르 법률(loi Delors)이 탄생했다

(Urieta, 2011).  

25) “Nation ... la culture” 현재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음. 한편 한국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

흥에 대한 임무를 부여했을 뿐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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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7월 9일 직업훈련 조직에 관한 전 직업협약(ANI) 체결

  · 1971년 7월 16일 자 평생교육 내 직업훈련 조직에 관한 법률(들로르 법률)

* 2003년 9월 20일 평생직업훈련에 관한 전 직업협약 체결

  · 2004년 5월 4일 자 평생직업훈련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1월 7일 직업훈련개발, 직업진출, 직업경로 안정화에 관한 전 직업협약 체결

  · 2009년 11월 24일 자 진로 및 평생직업훈련에 관한 법률

* 2013년 12월 14일 직업훈련개혁에 관한 전 직업협약 체결

  · 2014년 3월 5일 자 직업훈련, 고용 및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

* 2015년 1월 7일 직업경로 안정화 기금에 관한 전 직업협약 체결

  · 2016년 8월 8일 자 노동,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경로 안정화에 관한  법률

* 2018년 2월 22일 직업발전동반, 직업능력투자, 견습개발에 관한 전 직업협약 체결

  · 2018년 9월 5일 자 직업미래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률

<표> 직업훈련에 관한 주요 노사협약과 입법(출처: 직업훈련정보센터 정보에 따라 저자 작성)

출처: Urieta, 2011 : 14-20, 저자가 재구성

1971년 7월 16일 자 평생교육 내 직업훈련 조직에 관한 n°71-575 법률

(소위 들로르 법: loi Delors relative à l’organisation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contenue dans le cadre de l’éducation permanente)의 

핵심내용은 직원 1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이 의무적으로 총급여의 0.8%

를 훈련비용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직업훈련에 대한 

민간 재정 부담의 원칙을 부여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직업훈련 

시장을 창출했다. 당시에는 공공 부문과 자영업, 프리랜서는 제외됐다

(Legifrance 1971).

1981년 대선 이후 새로이 구성된 사회당 정부는 노동부 산하로 직업훈련

부(ministère de la formation)를 신설하고, 장관으로 마르셀 리구(Marcel 

Rigout)를 임명했다. 뒤이어 ‘1984년 2월 24일 자 n°84-130 법률(소위 리구

법)’을 통해 개인훈련휴가(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 권리를 확

대하고, 기업이나 업종에서 직업훈련에 관한 교섭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노

사협의회(comité d’entreprise)에 대해 직업훈련에 관한 회의를 연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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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규정하고, 1989년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했다(Legifrance, 1984).

1990년 7월 4일 자 직업훈련의 품질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업훈

련기술 규정에 대해 2-5년의 품질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직업훈련기관 인증

전문사무소(OPQFC: Office Professionnel de Qualification des 

organismes de Formation)’를 두고, 훈련기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

했다. 또한 직업훈련에 관한 소비자 권리를 도입했다(Legifrance, 1990).

‘1991년 12월 31일 자 직업훈련 및 고용에 관한 n°91-1405 법률’은 기간

제 노동자의 직업훈련권을 노동법에 포함했다. 직업훈련 재정기여의무를 보

편화하여 직원 10인 미만 기업과 자유직까지 확대했다(Legifrance, 1991).

1992년 7월 17일 자 법률은 견습(apprentisage)에 관한 핵심원리를 규정

했다. 1993년 12월 20일 자 법률은 직업훈련 재정을 개혁했다. 재정담당 기

관을 이전의 직업훈련보장기금(fonds d’assurance formation)에서 공인노

사징수기관(OPCA)으로 변경하고, 교육 및 연구 휴가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

의 직업훈련계획(PFE: Plan de Formation de l’Entreprise)을 포함하여 노

동자가 근무시간에 직업훈련활동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시간 원칙을 

확립했다(Legifrance, 1992). 

2000년 1월 19일 자 오브리II 법률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변화 적응에 있

어 사용자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법률에 따라 모든 직업훈련 활동은 실제 

노동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직업훈련과 연동되어 노동자의 보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거부가 해고의 실제적이고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다시 말해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노동자를 위한 두 가지 

보호조치를 설정하였다(Legifrance, 2000).

2003년 9월 20일과 12월 5일에 노사는 직업훈련에 관한 전 직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최초로 급진적 성향의 노조인 CGT가 전 직업협약에 서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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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9월 20일 합의를 통해 노동자에게 개인직업훈련권(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이 규정되고,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직업진출 

계약(contrat de professionnalisation)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12월 5일 합

의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업종별 교섭에 대해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선 후술

하고자 한다. 해당 합의는 2004년 5월 4일 자 평생직업훈련과 사회적 대화

에 관한 n°2004-391 법률(loi relative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et le dialogue social)로 이어졌다. 2004년 법률은 평생

직업훈련에 대한 권리를 도입했다(Legifrance, 2004). 이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업훈련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훈련 경

로를 개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하며 직업훈련 요구에 대한 대응

력을 높였다. 개인직업훈련휴가(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에 대

해 사용자 기부율을 0.2%로 늘이면서, 이의 권한을 기간제 노동자(CDD)에

게도 확대하고, 실업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획득했던 개인직업훈련휴가의 

권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 CFE-CGC에선 ‘모든 시

민들을 위한 개인직업훈련휴가’라고 만족을 표명했다(Centre Inffo, 2010).

특히 서명에 참여했던 CGT의 교섭 대표인 마리즈 뒤마(Maryse Dumas)

는 개인직업훈련권(DIF) 도입에 대해 성취감을 표명하기도 했다(Centre 

Inffo, 2010). DIF는 개인직업훈련휴가(CIF)와 직업훈련계획(plan de 

formation)으로 구체화됐다.  

2007년 2월 2일 자 공공 부문의 현대화에 관한 n°2007-148 법률은 개인

직업훈련권(DIF)을 공무원까지 확장했다. 개혁의 중요한 진전 중 하나는 

DIF 내에서 다음해로 누적할 수 있는 연 20시간의 훈련시간을 제공함으로

써 노동자가 직업훈련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는 점이다. 또한 직업훈련과 관련한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직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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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제공했다(Legifrance, 2007).

2009년 11월 24일 자 진로 및 평생직업교육에 관한 n°2009-1437 법률

(loi relative à l’orientation et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은 직업훈련체제를 혁신하고, 공인노사징수기관(OPCA)의 임무를 

확대하였다. 무엇보다 DIF의 이전을 보장할 구체적 방안이 규정됐다. 이미 

2003년 협약에서 노동자가 실업 상황이나 전직 이후에도 DIF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때 비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 실업에 대해선 과거 사용자

가, 전직 이후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비용 책임에 대해 거부하면 DIF가 유지

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통지서(lettre de 

licenciement)와 함께 미사용 DIF 시간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OPCA에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자가 구직기간 동안 DIF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력증명서(certificat de travail)에 남은 시간을 명시하

도록 했으며, 비용관리를 OPCA에 부여함으로써 실업이나 이직 상황에서 

DIF에 대한 재정이 보장되도록 했다(Legifrance 2009).

2013년 12월 14일 CFDT, CFE-CGC, CFTC의 세 노조는 직업훈련개혁에 

대한 협약에 서명을 했다. 협약에는 개인훈련계좌(CPF: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설치와 직업면담, 직업발전위원회(CEP: Conseil en 

Évolution Professionnelle)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협약내용은 

2014년 3월 5일 자 직업훈련, 고용, 민주주의에 관한 2014-288호 법률(loi 

relative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à l’emploi et à la démocratie)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DIF를 대체할 개인훈련계정(CPF)을 도입했다. DIF와 달리 CPF는 모든 개인

들이 실업이 되더라도 평생직업생활기간 전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DIF의 경우 6년 동안 최대 120시간이던 훈련시간이 8년 동안 최대 1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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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매년 적립될 수 있다. CPF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은 2년마다 직업면담

을 하고, 6년마다 직업평가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Legifrance 2014). 그러나 

2014년 3월 5일 자 법률에서 도입한 CPF에 대해 기업은 이행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경우 CPF를 도입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용자 기여율을 1.6%에서 

1%로 낮추었다(Centre Inffo 2020). 

2018년 9월 5일 자 직업미래선택의 자유에 관한 n°2018-771 법률(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hoisir son avenir professionnel)을 도입하여 개혁

을 진행했는데, 무엇보다 CPF의 도입을 실질화했다(Legifrance 2018).  CPF

는 더 이상 시간 단위가 아니라 유로 단위로 적립되고, 잔액은 ‘나의 교육계

정 사이트’(https://www.moncompteformation.gouv.f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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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CNNCEFP(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단체교섭·일자리·직업훈련위원회)

CNNCEFP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이하 참고: Code du Travail 

L2271-1).

1. 노동부 장관에게 업종협약의 규정을 존중하면서 단체협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한 제안 

2.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단체교섭, 고용정책, 진로,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일반 규칙에 관한 시행령, 법안에 대해 의견 제출

3.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확대와 확장 혹은 효력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4. 단체협약해석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요청에 따라 단체협약 조항 해석에 

관한 의견 제시

5. 최저 임금의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연례보고서에 따라 최저 임금 규정

에 관한 입장

6. 공기업의 임금 변화와 단체협약에 따른 최저 보수 및 실질 임금의 변화 

모니터링

7. 단체교섭 연례보고서 검토

8. 매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 직업평등, 인종, 국가, 종족에 대한 속

함 혹은 속하지 않음과 무관하게 노동자 처우 평등원칙, 장애인 노동권 

보장조치 등이 단체협약에서의 적용 여부 감독. 불평등 조사와 원인 분

석. 노동부에 평등원칙 증진에 관한 모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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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 유지 및 복귀 증진에 관해 제안하기 위하여 해마

다 50세 이상의 활동률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10. 다음에 대한 의견 발표

   a) 노동법전 L5312-3에 규정된 다년 협약 계획안

   b) 노동법전 L5422-20에 규정된 실업보험 협약 승인 

   c) 노동법전 L6122-1에 규정된 I, II 적용에 따라 정부가 입안한 직업

훈련 계획

위원회 본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Code du Travail R2272-1).

  · 노동부 장관 혹은 그 대리자, 위원장

  · 농림부 장관 혹은 그 대리자

  · 경제부 장관 혹은 그 대리자

  · 참사원(Conseil d’Etat) 사회분과장

  · 전 직업 수준에서 대표성을 지닌 사용자단체 대표 6명, 노조 대표 10명

노조에서 자율노조연합(UNSA), 단일노조연맹(FSU)의 대표와 사용자단체

에서 FNSEA(농업), UDES(사회적경제), FESAC(문화예술)의 대표들은 의결권 

없는 자문의 역할로 참가할 수 있다(Code du Travail R2272-9).

CNNCEFP 산하에 여러 하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고용, 진로, 직업교육 

및 훈련 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고용·진로·직업훈련하위위원회(sous-commiss

ion de l’emploi, de l’orientation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s)를 

둔다(Code du Travail R2272-10). 해당 하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고용 담당 장관, 위원장

2. 직업훈련 담당 장관

3. 교육 담당 장관

4. 고등교육 담당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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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조대표 5명(전 직업 수준 대표노조당 1명)

6. 사용자단체 3명(전 직업 수준 대표단체당 1명)

7. 프랑스광역협회 제안에 따라 직업훈련 관련 광역의회 대표 4명

8. 프랑스데파르망(중간)협회의 제안으로 데파르망 대표 1명

③ 직업훈련기여금 징수기관,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기여금 징수연합

(URSSAF)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기여금 징수연합(URSSAF)의 경우, 22개의 광역징수연

합(URSSAF régionales)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역 기관의 이사회는 노사를 

중심으로 총 2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는 사회보장법전의 규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213-2)에 따라 5년의 임기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노동자 대표 8명

· 사용자 대표 및 자영업자 대표 8명26)    

· 전문가 4명

· 기관 직원 대표 3명(의결권 없음.)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은 첫 번째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때 전문

가 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L231-7).

URSSAF의 중앙기관인 사회보장기관중앙기구(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의 이사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단체 10명 및 자영업자 단체 3명, 노조 13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

고, 의결권 없는 자문으로 기관 직원 대표 3명 및 자영업자 기관 직원 대표 

1명27)도 참여한다(URSSAF 2021b). 

26) 사회보장법전 시행령 D231-2, D231-3에 따라, 노조는 CGT 2, FO 2, CFDT 2, CFTC 1, CFE-CGC 

1 비율로, 사용자단체는 MEDEF 3, CGPME 1, UPA 1, 자영업자(독립노동자)는 cgpme 1, UPA 1, 

UNAPL-CNPL 1의 비율로 구성된다.   

27) 자영업자 사회보장위원회(CPSTI: Conseil de la protection sociale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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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은 노사단체가 주도하는 민간기관으로 정부가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보장법에 따라 URSSAF 네트워크는 사회보장부와 재정부

의 공동 감독(감사, 관리)하에 운영되고, 징수기관 업종 전체는 1997년부터 

4년마다 정부와 경영·목적 협약(COG: Conventions d’Objectifs et de 

Gestion)을 맺어 운영된다(URSSAF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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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노동계 인사의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관여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노동계 인사의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관여 관련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시거나 노동조합에서 직책자로 활동하시는 노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

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관여 관련 인식과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해 조

사하여, 정부의 노동조합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사용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

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2021년 8월

�������	


Q.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속기관(조직) 유형

① 한국노총 사무총국  ② 한국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   ③ 한국노총 회원조합

④ 민주노총 사무총국  ⑤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지부   ⑥ 민주노총 가맹조직

⑦ 기타(                            )

소속기관(조직)명  (                        )  * 소속기관(조직)명은 조사 참여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                   )  * 응답자 성명은 조사 참여 여부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직급

①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② 부위원장   ③ 본부장    ④ 사무국장   ⑤ 실장    ⑥ 국장   ⑦ 부장  

⑧ 차장 ⑨ 기타(                    )

사업장 노조위원장 여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국가 및 지역단위 

고용·훈련 관련 거버넌스 

활동사항

(복수체크 가능)

① 경사노위 위원  → 활동 시작 시기 (    )년도

② 지역노사민정협의회(또는 지역고용심의회) 위원  → 활동 시작 시기 (    )년도

③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 활동 시작 시기 (     )년도

④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 활동 시작 시기 (     )년도

⑤ 기타(                     )  → 활동 시작 시기 (     )년도

⑥ 고용·훈련 관련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거버넌스 활동 유형

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① 본협의회(본위원회)   ② 본협의회(본위원회) 외 활동

나. 지역노사민정협의회(또는 지역고용심의회) 활동

   ① 본협의회(본위원회)   ② 본협의회(본위원회) 외 활동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동

   ① 본협의회(본위원회)   ② 본협의회(본위원회) 외 활동

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활동

   ① 본협의회(본위원회)   ② 본협의회(본위원회) 외 활동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만 (       )세

거주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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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동조합 활동 일반

1.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어떻게 바뀔 것이

라 예측하십니까?

��������	 
�������	 ���������

2. 다음 중,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여해야 할 의제(agenda, 

아젠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임금인상

② 고용안정

③ 일자리 창출

④ 작업환경 개선

⑤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⑥ 임금 외 노동자 복지제도 개선

⑦ 비정규직 보호

⑧ 산업안전보건

⑨ 임금격차 해소

⑩ 기타(             ) 

3.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최초 설립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제시된 영역에서 노동조합의 기여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기여했다

매우 많이 

기여했다

(1) 임금인상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안정 ① ② ③ ④ ⑤

(3)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4) 작업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5)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6) 임금 외 노동자 복지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비정규직 보호 ① ② ③ ④ ⑤

(8) 산업안전보건 ① ② ③ ④ ⑤

(9) 임금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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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일부 노동조합 위원들은 다양한 고용 및 노동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보시기에, 고용 및 노동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문성과 역량이 

전혀 없다

전문성과 역량이 

별로 없다
보통

전문성과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높다

(1) 임금인상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안정 ① ② ③ ④ ⑤

(3)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4) 작업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5)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6) 임금 외 노동자 복지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비정규직 보호 ① ② ③ ④ ⑤

(8) 산업안전보건 ① ② ③ ④ ⑤

(9) 임금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20~30대 사무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설립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실리 중심으로 워라밸과 수평적 소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노조의 전반적인 조직체계와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① 전혀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다 (☞ 5-1번으로)

② 별로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다 (☞ 5-1번으로)

③ 현재와 비슷할 것 같다 (☞ 5-1번으로)

④ 어느 정도 변화시킬 것 같다 (☞ 5-2번으로)

⑤ 매우 많이 변화시킬 것 같다 (☞ 5-2번으로)

  5-1. (5번에서 ①, ②, ③ 응답자)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슈는 되고 있으나, 아직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

  ② 이들 노조가 사업장 내에서 공식 노조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 예상되므로

  ③ 이들의 요구는 기존 노조의 입장과 다르므로 

  ④ 이들의 움직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⑤ 이들의 움직임이 현재 노조의 조직체계와 전반적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므로 

  ⑥ 기타(                         )

  5-2. (5번에서 ④, ⑤ 응답자)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들이 현재 청년들의 전반적인 요구를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

  ② 이전에도 이들의 요구에 대해 노조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③ 단체협약 및 교섭에 대한 이들의 접근 방식이 혁신적이므로 

  ④ 새로운 노조가 기존 노조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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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30대로 구성된 사무직 노동조합들은, 아래의 사안에 대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십

니까? 

구분

현재보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음

현재보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음

보통

현재보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짐

현재보다 매우 

관심을 가짐

(1) 임금인상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안정 ① ② ③ ④ ⑤

(3)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4) 작업환경 개선 ① ② ③ ④ ⑤

(5)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6) 임금 외 노동자 복지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비정규직 보호 ① ② ③ ④ ⑤

(8) 산업안전보건 ① ② ③ ④ ⑤

(9) 임금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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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현황 및 인식

7. 개별 노동자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은 다음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숙련 정의: 각 작업장의 업무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작업표준 또는 업무표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노동자의 임금 수준 유지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2) 노동자의 고용안정 ① ② ③ ④ ⑤

(3) 노동자의 전직 및 이직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자의 복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8.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역,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이 얼마나 중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중요한 편임 ⑤ 매우 중요함

9.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이나 정책 실행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별로 참여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참여하는 편임 ⑤ 매우 활발히 참여함

10. 귀하는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개발이나 정책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음(☞ 10-1번으로)   ② 별로 그렇지 않음(☞ 10-1번으로)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참여해야 함      ⑤ 매우 활발히 참여해야 함

  10-1. (10번에서 ①, ② 응답자)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② 직업능력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산업이나 직종이 존재하므로

③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므로

④ 노동조합 이외 직업능력개발 정책 참여자가 많으므로

⑤ 조합원의 수요가 없으므로

⑥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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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의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있어서, 각 주체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① ② ③ ④ ⑤

(2) 관련 정책 연구소 ① ② ③ ④ ⑤

(3) 관련 정책 실행 기관 ① ② ③ ④ ⑤

(4) 개별 사용자 ① ② ③ ④ ⑤

(5) 사용자단체(협회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⑤

(6) 기업 단위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⑤

(7) 산업별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⑤

(8) 민주노총, 한국노총 ① ② ③ ④ ⑤

(9) 경사노위, 노사민정협의회 등 고용노동 거버넌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

원회 등 고용·훈련 거버넌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

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보기 문항이 실제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저조 원인으로서 얼마

나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구분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별로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어느 정도 

해당된다
매우 해당된다

(1) 낮은 노조조직률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의제를 노

조가 대표하기 힘듦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중요한 사안(임금, 일자리, 고용안정)에 우선

순위가 밀림
① ② ③ ④ ⑤

(3) 사용자 측의 관심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자 측의 관심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직업능력개발 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할 만한 마땅한 

기회가 없음 
① ② ③ ④ ⑤

(6)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13. 급변하는 노동시장 및 기술 변화에 따라,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이 점차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직업능

력개발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다음 중 어떠한 방식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① 관련 위원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 

정책 결정에 영향

② 노조 자체적으로 산업 단위, 개별 기업 단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③ 양대 노조(한국노총, 민주노총) 차원에서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별도 예산을 운영(학습기금 등), 예산을 활용하

여 노조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전개

④ 정부가 사업장 또는 산업별로 노사공동훈련체계 관련 사업을 공모하여, 노조가 이에 참여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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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델파이조사 1차 질문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제1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델파이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주제의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노동조합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훈련에 노동계가 미치는 영향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델파이(Delphi)조사는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차와 제2차, 제3차에 걸쳐 동일한 전문가 

패널들(노동조합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향후 합의된 방안에 대

하여 연구진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연구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에 솔직하고 성심껏 답해주신 의견은 본 연구에 귀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빠

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성하신 질문지 답변서는 9월 13일(월) 오후 6시까지 김유미 전문연구원에게 이메일 

(yumikim@krivet.re.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책임자 윤수린

♣ 문의 

- 윤수린 부연구위원(044-415-3537, sryoon@krivet.re.kr)

- 김유미 전문연구원(044-415-5245, yumikim@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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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제1차 델파이조사 안내

○ 이 조사는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델파이조사입니다. 

○ 본 연구에서의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직업훈련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활용과 정치적 권위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직업훈련 

거버넌스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업훈련을 다루는 대표적인 거시적 수준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있고, 중위 수준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 델파이조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수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면밀하게 

기획된 익명의 반복적인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전문가 패널들께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1차 델파이조사), 이어서 2차,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정 및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 패널들은 노동조합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선정되신 동일한 전문가 패널들을 대상으로 제2차(9월 3주), 제3차(9월 

4주) 델파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되는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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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

2) 현재 기술변화와 이로 인한 숙련 요구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는 무엇이 있습니

까?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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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계 인사가 국가 단위 및 지역·산업 단위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존 거버넌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 및 산업별 인자위) 참여 강화 방안을 말씀해주셔도 좋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

4) 다양한 직업훈련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것 외에,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예시: 노조 자체적으

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별도 예산 또는 기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사업 전개, 정부의 노사

공동훈련체계 공모 사업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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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델파이조사 2차 질문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제2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1차 델파이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델파이(Delphi)조사는 1차 조사 때 조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

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하에 동일한 전문가 패널들(노동조합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차 조사 때 주셨던 각 의견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리커트 척도(5점 척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향후 합의된 방안에 대하여 연구진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검토

를 통해 최종적인 연구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때 주셨던 많은 의견들 중 비슷한 내용

들은 하나로 수렴하거나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조사에 솔직하고 성심껏 답해주신 의견은 본 연구에 귀하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각 문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통계

법’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차 델파이조사의 경우 모든 문항이 리커트 척도로 구성됩니다. 번호의 색깔을 달리하셔서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참여해주시고, 김유미 전문연구원에게 이메

일 (yumikim@krivet.re.kr)로 응답 완료한 본 조사지와 함께 별첨으로 드리는 2차 델파이조사 수

당명세서를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1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책임자 윤수린

♣ 문의 

- 윤수린 부연구위원(044-415-3537, sryoon@krivet.re.kr)

- 김유미 전문연구원(044-415-5245, yumikim@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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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

  ※ 1차 델파이조사로부터 아래의 원인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미흡한 

것과 관련, 각 원인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색깔을 달리하여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가 미흡한 근본적인 원인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노조가 미조직 취약계층의 대변자로서의 인식 약함. ① ② ③ ④ ⑤

2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 취약 ① ② ③ ④ ⑤

3 자본과 노동은 협력적이기보다는 대결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임금 투쟁과 고용 보장 투쟁에 매달려, 노동조합 내부에서 

숙련형성을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5
중소기업에서는 오랫동안의 원하청 관계에서 대기업의 기술표준을 받아서 생산에 임

하였기 때문에 독자적 기술 개발이나 현장의 숙련향상의 필요성이 적었음.
① ② ③ ④ ⑤

6
중소기업은 바쁠 때는 교육훈련에 시간을 내기 어렵고, 한가할 때는 자원 부족 등으

로 교육훈련에 여력이 없음.
① ② ③ ④ ⑤

7
기업별 노조-교섭 체제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렵고 주요 

과제가 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 또는 사업주 단체만 거버넌스에 참가하고 있을 뿐, 민주노총

은 참가하지 않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9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실제 역할 미흡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단기 실리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교육훈련을 기반

으로 한 장기적인 노사 상생모형에 관심이 낮음.
① ② ③ ④ ⑤

11
기술변화로 인한 탈숙련화로 노동자에 대한 숙련향상 유인이 적으며, 노동조합 역시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12
일부 직무교육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 기초교육이나 사용자 주도의 주입식 

소양교육이 대부분임.
① ② ③ ④ ⑤

13 사용자가 통제 목적으로 교육을 이용한다는 인식 존재 ① ② ③ ④ ⑤

14
직업훈련에 대해 노조 참여 관행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 주도로 주로 산업계와의 

논의 속에서 진행되어 옴.
① ② ③ ④ ⑤

15 인력개발이 절실한 중소기업 노동자나 구직자들은 노조 조직화 취약 ① ② ③ ④ ⑤

16 직업훈련과 관련된 노조의 정책 관련 전략과 전문역량이 부족 ① ② ③ ④ ⑤

17
관(官) 주도 노동배제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으로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으로 

참가
① ② ③ ④ ⑤

18
2010년 노동조합법 개악으로 노동조합 활동 크게 위축, 이에 따라 직업훈련이 의제 

안건으로 상정되는 비율 감소
① ② ③ ④ ⑤

19
직업훈련과 관련한 각종 법률들과 그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들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아예 배제되어 있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함.
① ② ③ ④ ⑤

20
숙련/자격을 기초로 한 외부노동시장보다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발달로 산업 또는 

기업 간 이동 제한적
① ② ③ ④ ⑤

21 숙련(향상)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임금의 핵심 결정 요인 ① ② ③ ④ ⑤

22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은 사용자 측의 결정사항이라는 인식 존재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의 실질적 운영은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짐. ① ② ③ ④ ⑤

24
노사협의회에서의 교육훈련 관련 의결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 다수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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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 1차 델파이조사로부터 아래의 정책적 방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방안에 대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여기

는 정도를 색깔을 달리하여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노사 주도 공동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2 정부 주도 정책 전달체계에서 노사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3
국가-산업별·지역별-기업별로 중층화 직업능력개발 참여, 실행화 전략 및 충분한 지

원 필요
① ② ③ ④ ⑤

4 기업별 노조주의를 극복하여 산별 또는 초기업 노조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 필요 ① ② ③ ④ ⑤

5 업종별 협회가 산업별 노조의 카운터파트너가 되도록 지원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주 훈련과 중소기업 훈련 등 제반 훈련 사업

에 대한 양대 노총의 개입과 관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7 제반 훈련 사업에 대한 평가를 노조와 업종별 협회에 일임하는 제도적 개편 필요 ① ② ③ ④ ⑤

8
노동조합은 현재 법조문상에서 직업능력개발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명시한 여러 법조

문과 시행령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벌여야 함.
① ② ③ ④ ⑤

9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우대지원을 하는 규정 신설 ① ② ③ ④ ⑤

10
해당 산업 자체에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산별노조들을 중심으

로 산업별로 참여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11
실제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직업훈련이 고용

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는 모범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12 노동조합이 직접 직업훈련을 전달하게 해주는 방안 고려 ① ② ③ ④ ⑤

13 기술혁신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노사협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14
중소기업 노동자나 구직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조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 고려
① ② ③ ④ ⑤

15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의 범주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장되면 교육기관이나 내용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노조의 개입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16
정부가 충분하고 심층적으로 산업 전망과 일자리 전망을 내놓고 공론화하는 준비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필요성을 홍보하고 설득
① ② ③ ④ ⑤

17
민간훈련에 대해서 부실하고, 형식적인 사업을 털어내고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

품질의 훈련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18
공공훈련사업을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구축해서 전파해 나가는 정책을 구현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19
교육훈련이 이력과 자격으로 인정받고, 임금 수준 등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20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대응)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21 노조의 직업훈련 사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① ② ③ ④ ⑤

22 고용정책심의회를 개편하여 노사정 동수로 구성 ① ② ③ ④ ⑤

23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를 신설, 모든 전문위원회에 노사 참여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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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부터 문항이 더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24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자격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정례화 ① ② ③ ④ ⑤

25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노동계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⑤

26 청년, 고령자 대상 고용정책기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⑤

27
노사정 동수 참여, 노사정 공동 대표,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무국을 운영하

고,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특화사업 시행   
① ② ③ ④ ⑤

28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 차원의 인력양성위원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29 국가인력양성위원회를 중단 없이 운영 ① ② ③ ④ ⑤

30 유급학습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31 노동자 학습기금 조성 ① ② ③ ④ ⑤

32
노조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로 명시화
① ② ③ ④ ⑤

33
저숙련자의 해고 등 외부적 유연화 전략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향상훈련을 통

해 신기술 작업 과정에 적응시키는 기능적 유연화 전략 필요
① ② ③ ④ ⑤

34 기업 차원에서,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교육훈련 관련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 및 강화 ① ② ③ ④ ⑤

35 노조의 직업훈련에 대한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① ② ③ ④ ⑤

36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로 포함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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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 1차 델파이조사로부터 아래의 정책적 방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방안에 대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여

기는 정도를 색깔을 달리하여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지역 유사중복 거버넌스의 개편, 종합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며 거버넌스 성격별 역할

과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2 노사공동 직업훈련 시스템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실질적으로 훈련실행 경험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량 제고 ① ② ③ ④ ⑤

4 거버넌스에서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적정예산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양대 노총의 거시 거버넌스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및 산업별 인자위의 위상 및 지원을 강화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인자위와 산업별 인자위의 통합 또는 연계 방안을 모색 ① ② ③ ④ ⑤

8 거버넌스를 통해 단계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각 분야별 단절을 해결하여 숙련의 방향에 맞

게 다른 분야 역시 정합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유지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인자위 위원으로 노조 이외 지역 노동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단체에도 

참여 개방
① ② ③ ④ ⑤

11 노동자 측 위원의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12 노조 참여자에게 특정 분과위원회 운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① ② ③ ④ ⑤

13 노조가 운영책임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14 거버넌스 주체와 제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① ② ③ ④ ⑤

15 정부 교육훈련 정책 설계 시부터 노동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16 기업별 노사공동 교육훈련기구 구성 ① ② ③ ④ ⑤

17 기업별 노동자 교육훈련전담자 배치를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18
노동계의 직접 참여가 어려울 경우 노동계 추천 전문가가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

도록 보장
① ② ③ ④ ⑤

19
정부 중심의 위원회 활동 점검에서 노사정이 위원회 활동을 공동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재편
① ② ③ ④ ⑤

20 지역노사민정위원회, 산업별 및 지역 인자위에서 노조의 역량강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21
사용자가 과감하게 직무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노사 주도로 이를 추진

하고, 그에 근거하여 훈련제도를 결합시켜야 함.
① ② ③ ④ ⑤

22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적 구성과 집행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
① ② ③ ④ ⑤

23 정책의 집행 관련, 철저하게 지역 및 업종, 직종 단위에서 논의를 진행 ① ② ③ ④ ⑤

24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조항 개정    ① ② ③ ④ ⑤

25 산업 업종 교섭 참여 기업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① ② ③ ④ ⑤

26 산별·업종별 사용자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 ① ② ③ ④ ⑤

27 원점에서 다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 고려 ① ② ③ ④ ⑤

28
시범사업으로 지역·산업별 인자위를 노동계가 주관하는 곳으로 만들고, 일정기간 이

후 타 지역, 산업과 비교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29
「근로자참여법」상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을 반드시 의결하도록 강제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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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관여 방식(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외)

  ※ 1차 델파이조사로부터 아래의 정책적 방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각 방안에 대해 귀하가 중요하다고 여

기는 정도를 색깔을 달리하여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관여 방식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외)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1 노사정 중심의 크고 작은 지원사업 등이 발굴 및 제공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2 중소·영세기업 전직훈련 등 직업훈련 시스템이 필요 ① ② ③ ④ ⑤

3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한 꼭지로 노사공동훈련사업 재개 ① ② ③ ④ ⑤

4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 사업집행 모니터링 등의 단계에 노동조합과 업

종별 협회의 참여를 유도
① ② ③ ④ ⑤

5 고용 위기지역에서 노동조합이 직접 직업훈련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노동조합/노동자들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회사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기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이·전직 교육, 심화

교육,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
① ② ③ ④ ⑤

8
중앙 수준의 사회적 협의 전개를 통해, 총연맹단체의 담당자 역할을 높이고, 이들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이나 산업(업종) 차원에서 노사가 인력개발 차원에서 협력할 경우,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지원 시 우대하는 조치 모색
① ② ③ ④ ⑤

10
국가와 기업 또는 국가가 재원을 조달(기금 형성)하고, ‘산업 및 지역 차원’에서 노사

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시도
① ② ③ ④ ⑤

11
현장의 노동계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

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굴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12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노동

조합이 스스로 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구축의 계기 마련
① ② ③ ④ ⑤

13
기존의 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는 민주노총이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틀임.)을 넘어서 유연성 있는 노동자 주도의 교육훈련체계로 개편
① ② ③ ④ ⑤

14 노동조합 주도 직업훈련 우수사례(건설산업연맹 등) 홍보 및 확산 ① ② ③ ④ ⑤

15
현장에서 숙련향상 및 직업훈련과 관련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조학습위원 

양성
① ② ③ ④ ⑤

16

모든 근로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초

점을 두는 대안적인 위원회의 설치를 추진. 이 위원회는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① ② ③ ④ ⑤

17
급변하는 기술적�산업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직업훈련들이 필요한지 등등

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제안하고 관철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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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델파이조사 3차 질문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 

제3차 델파이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1차, 2차 델파이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3차 델파이(Delphi)조사에서는, 2차 조사 때 주셨던 각 의견에 대한 중요도를 바탕으로 

각 질문에 대한 전체 패널 응답의 집중경향, 변산도 및 패널 본인의 2차 델파이조사 응답을 피드

백하여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재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하에 동일한 전문가 패널들(노동조합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 실시합니다. 

각 문항과 2차 조사 때의 전체 패널 응답의 중앙값, 사분범위(제3사분위수와 제1사분위수 간 

거리)와 귀하가 응답하셨던 내용을 비교해보시고, 만약 응답을 수정하시려면 해당 칸에 수정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정하시지 않는다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단, 귀하의 응답이 ‘사분범위 밖’에 위치한다면, 다수의 의견으로부터 벗어난 응답임을 의미합

니다. 따라서 ‘사분범위 밖’에 위치한 응답의 경우 특히 재고하신 후, 수정하신다면 해당 칸에 

수정값을 적으시거나, 최종적으로 수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유 또는 의견을 의견란에 적어주시

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된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진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연구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제33

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참여해주시고, 김유미 전문연구원에게 이메일 (yumikim@krivet.re.kr)

로 응답 완료한 본 조사지와 함께 별첨으로 드리는 3차 델파이조사 수당명세서를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책임자 윤수린
���

♣ 문의 

- 윤수린 부연구위원(044-415-3537, sryoon@krivet.re.kr)

- 김유미 전문연구원(044-415-5245, yumikim@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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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파

이
조

사
 결

과
3
차

 델
파

이
조

사

O
O

O
님

의
 응

답
중

앙
값

사
분

범
위

O
O

O
님

 응
답

의
 

사
분

범
위

 내
 위

치
 

여
부

O
O

O
님

의
 응

답

(2
차

 조
사

 

결
과

와
 변

동
 

있
을

 시
에

만
 

작
성

)

의
견

(변
경

 시
 사

유
 작

성
, 

또
는

 2
차

 조
사

 

결
과

에
서

 사
분

범
위

 밖
에

 있
음

에
도

 3
차

 조
사

 

때
에

 해
당

 응
답

을
 유

지
할

 시
, 

그
 이

유
 또

는
 

의
견

을
 작

성
) 

1
노

조
가

 미
조

직
 취

약
계

층
의

 대
변

자
로

서
의

 인
식

 약
함

.
3
.0

 
2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직

업
훈

련
에

 참
여

하
기

 위
한

 노
조

의
 인

적
·물

적
 자

원
 취

약
4
.0

 
3
.5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자

본
과

 노
동

은
 협

력
적

이
기

보
다

는
 대

결
적

인
 입

장
을

 견
지

해
왔

음
.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4
노

동
의

 입
장

에
서

는
 당

면
한

 임
금

 투
쟁

과
 고

용
 보

장
 투

쟁
에

 매
달

려
, 

노
동

조
합

 내
부

에
서

 숙
련

형
성

을
 둘

러
싼

 논
의

가
 전

개
되

지
 않

음
.

4
.0

 
3
.5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5

중
소

기
업

에
서

는
 오

랫
동

안
의

 원
하

청
 관

계
에

서
 대

기
업

의
 기

술
표

준
을

 받

아
서

 생
산

에
 임

하
였

기
 때

문
에

 독
자

적
 기

술
 개

발
이

나
 현

장
의

 숙
련

향
상

의
 필

요
성

이
 적

었
음

.

4
.0

 
4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6
중

소
기

업
은

 바
쁠

 때
는

 교
육

훈
련

에
 시

간
을

 내
기

 어
렵

고
, 

한
가

할
 때

는
 자

원
 부

족
 등

으
로

 교
육

훈
련

에
 여

력
이

 없
음

.
4
.0

 
3
.5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7
기

업
별

 노
조

-교
섭

 체
제

에
서

는
 노

동
조

합
이

 직
업

훈
련

에
 대

한
 관

심
을

 갖

기
 어

렵
고

 주
요

 과
제

가
 되

기
 어

려
움

.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8
한

국
노

총
과

 사
용

자
단

체
 또

는
 사

업
주

 단
체

만
 거

버
넌

스
에

 참
가

하
고

 있
을

 

뿐
, 

민
주

노
총

은
 참

가
하

지
 않

고
 있

음
.

3
.0

 
3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9
지

역
노

사
민

정
협

의
회

, 
지

역
/산

업
별

 인
적

자
원

개
발

위
원

회
의

 실
제

 역
할

 미
흡

4
.0

 
4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0

우
리

나
라

 노
사

관
계

가
 단

기
 실

리
주

의
에

 빠
져

 있
기

 때
문

에
 노

사
 모

두
 교

육
훈

련
을

 기
반

으
로

 한
 장

기
적

인
 노

사
 상

생
모

형
에

 관
심

이
 낮

음
.

4
.0

 
4
 
- 

5
사

분
범

위
 밖

 위
치

1
1

기
술

변
화

로
 인

한
 탈

숙
련

화
로

 노
동

자
에

 대
한

 숙
련

향
상

 유
인

이
 적

으
며

, 

노
동

조
합

 역
시

 교
육

훈
련

 필
요

성
을

 인
식

하
지

 못
하

고
 있

음
.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2

일
부

 직
무

교
육

 역
시

 크
게

 도
움

이
 되

지
 않

는
 일

반
 기

초
교

육
이

나
 사

용
자

 

주
도

의
 주

입
식

 소
양

교
육

이
 대

부
분

임
.

3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표
 1

> 
노

동
조

합
의

 직
업

훈
련

 거
버

넌
스

 참
여

가
 미

흡
한

 근
본

적
인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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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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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델
파

이
조

사
 결

과
3
차

 델
파

이
조

사

O
O

O
님

의
 응

답
중

앙
값

사
분

범
위

O
O

O
님

 응
답

의
 

사
분

범
위

 내
 위

치
 

여
부

O
O

O
님

의
 응

답

(2
차

 조
사

 

결
과

와
 변

동
 

있
을

 시
에

만
 

작
성

)

의
견

(변
경

 시
 사

유
 작

성
, 

또
는

 2
차

 조
사

 

결
과

에
서

 사
분

범
위

 밖
에

 있
음

에
도

 3
차

 조
사

 

때
에

 해
당

 응
답

을
 유

지
할

 시
, 

그
 이

유
 또

는
 

의
견

을
 작

성
) 

1
3

사
용

자
가

 통
제

목
적

으
로

 교
육

을
 이

용
한

다
는

 인
식

 존
재

2
.0

 
2
 
- 

3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4

직
업

훈
련

에
 대

해
 노

조
 참

여
 관

행
이

 형
성

되
지

 못
하

고
, 

정
부

 주
도

로
 주

로
 

산
업

계
와

의
 논

의
 속

에
서

 진
행

되
어

 옴
.

4
.0

 
4
 
- 

4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5

인
력

개
발

이
 절

실
한

 중
소

기
업

 노
동

자
나

 구
직

자
들

은
 노

조
 조

직
화

 취
약

3
.0

 
2
.5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1
6

직
업

훈
련

과
 관

련
된

 노
조

의
 정

책
 관

련
 전

략
과

 전
문

역
량

이
 부

족
4
.0

 
4
 
- 

4
.5

사
분

범
위

 밖
 위

치

1
7

관
(官

) 
주

도
 노

동
배

제
적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운
영

으
로

 노
동

계
를

 

배
제

하
거

나
 형

식
적

으
로

 참
가

4
.0

 
4
 
- 

4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8

2
0
1
0
년

 노
동

조
합

법
 개

악
으

로
 노

동
조

합
 활

동
 크

게
 위

축
, 

이
에

 따
라

 

직
업

훈
련

이
 의

제
 안

건
으

로
 상

정
되

는
 비

율
 감

소
2
.0

 
2
 
- 

3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9

직
업

훈
련

과
 관

련
한

 각
종

 법
률

들
과

 그
에

 근
거

한
 각

종
 위

원
회

들
에

 

노
동

조
합

의
 참

여
가

 아
예

 배
제

되
어

 있
거

나
 극

히
 소

수
에

 불
과

함
.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0

숙
련

/자
격

을
 기

초
로

 한
 외

부
노

동
시

장
보

다
는

 기
업

 내
부

노
동

시
장

의
 

발
달

로
 산

업
 또

는
 기

업
 간

 이
동

 제
한

적
3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1

숙
련

(향
상

)과
 무

관
하

게
 근

속
연

수
가

 임
금

의
 핵

심
 결

정
 요

인
4
.0

 
3
.5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2

기
업

 내
 인

적
자

원
개

발
 관

련
 사

항
은

 사
용

자
 측

의
 결

정
사

항
이

라
는

 인
식

 

존
재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3

우
리

나
라

의
 직

업
훈

련
의

 실
질

적
 운

영
은

 사
용

자
 주

도
로

 이
루

어
짐

.
4
.0

 
4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4

4
.0

사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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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2
차

 델
파

이
조

사
 결

과
3
차

 델
파

이
조

사
 

O
O

O
님

의
 응

답
중

앙
값

사
분

범
위

O
O

O
님

 응
답

의
 

사
분

범
위

 내
 

위
치

 여
부

O
O

O
님

의
 응

답

(2
차

 조
사

 

결
과

와
 변

동
 

있
을

 시
에

만
 

작
성

)

의
견

(변
경

 시
 사

유
 작

성
, 

또
는

 2
차

 조
사

 

결
과

에
서

 사
분

범
위

 밖
에

 있
음

에
도

 3
차

 조
사

 

때
에

 해
당

 응
답

을
 유

지
할

 시
, 

그
 이

유
 또

는
 

의
견

을
 작

성
) 

1
노

사
 주

도
 공

동
프

로
젝

트
 수

행
 경

험
이

 제
공

될
 필

요
가

 있
음

.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정

부
 주

도
 정

책
 전

달
체

계
에

서
 노

사
중

심
으

로
 전

환
될

 필
요

가
 있

음
.

4
.0

 
3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국

가
-산

업
별

·지
역

별
-기

업
별

로
 중

층
화

 직
업

능
력

개
발

 참
여

, 
실

행
화

 전
략

 

및
 충

분
한

 지
원

 필
요

4
.0

 
4
 
- 

4
.7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4
기

업
별

 노
조

주
의

를
 극

복
하

여
 산

별
 또

는
 초

기
업

 노
조

의
 형

태
로

 전
환

하

는
 것

 필
요

4
.0

 
4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5
업

종
별

 협
회

가
 산

업
별

 노
조

의
 카

운
터

파
트

너
가

 되
도

록
 지

원
4
.0

 
4
 
- 

5
사

분
범

위
 밖

 

위
치

6
현

재
 정

부
 주

도
로

 이
루

어
지

고
 있

는
 사

업
주

 훈
련

과
 중

소
기

업
 훈

련
 등

 제
반

 

훈
련

 사
업

에
 대

한
 양

대
 노

총
의

 개
입

과
 관

여
를

 제
도

적
으

로
 마

련
해

야
 함

.
4
.0

 
4
 
- 

4
.5

사
분

범
위

 밖
 

위
치

7
제

반
 훈

련
 사

업
에

 대
한

 평
가

를
 노

조
와

 업
종

별
 협

회
에

 일
임

하
는

 제
도

적
 

개
편

 필
요

3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8
노

동
조

합
은

 현
재

 법
조

문
상

에
서

 직
업

능
력

개
발

에
 노

동
조

합
의

 참
여

를
 명

시
한

 여
러

 법
조

문
과

 시
행

령
을

 지
키

는
 준

법
투

쟁
을

 벌
여

야
 함

.
3
.0

 
3
 
- 

3
사

분
범

위
 안

 

위
치

9
노

사
협

의
회

의
 의

결
을

 거
친

 교
육

훈
련

에
 대

해
서

는
 우

대
지

원
을

 하
는

 규
정

 

신
설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0

해
당

 산
업

 자
체

에
서

 직
업

훈
련

의
 필

요
성

을
 강

하
게

 느
끼

고
 있

는
 산

별
노

조
들

을
 중

심
으

로
 산

업
별

로
 참

여
 유

인
을

 제
공

할
 필

요
가

 있
음

.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1

실
제

적
으

로
 직

업
훈

련
이

 필
요

한
 분

야
에

 노
동

조
합

을
 참

여
시

킴
으

로
써

 직
업

훈
련

이
 고

용
안

정
 등

에
 도

움
이

 된
다

는
 모

범
사

례
를

 보
여

줄
 필

요
가

 있
음

.
5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2

노
동

조
합

이
 직

접
 직

업
훈

련
을

 전
달

하
게

 해
주

는
 방

안
 고

려
4
.0

 
4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표
 2

> 
우

리
나

라
의

 노
동

조
합

이
 노

동
자

 직
업

훈
련

 및
 직

업
능

력
개

발
 관

련
 의

제
에

 보
다

 관
심

을
 갖

도
록

 촉
진

할
 수

 있
는

 정
책

적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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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2
차

 델
파

이
조

사
 결

과
3
차

 델
파

이
조

사
 

O
O

O
님

의
 응

답
중

앙
값

사
분

범
위

O
O

O
님

 응
답

의
 

사
분

범
위

 내
 

위
치

 여
부

O
O

O
님

의
 응

답

(2
차

 조
사

 

결
과

와
 변

동
 

있
을

 시
에

만
 

작
성

)

의
견

(변
경

 시
 사

유
 작

성
, 

또
는

 2
차

 조
사

 

결
과

에
서

 사
분

범
위

 밖
에

 있
음

에
도

 3
차

 조
사

 

때
에

 해
당

 응
답

을
 유

지
할

 시
, 

그
 이

유
 또

는
 

의
견

을
 작

성
) 

1
3

기
술
혁

신
 목

적
이

나
 방

향
에

 대
한

 노
사

협
의

가
 활

성
화

될
 필

요
가

 있
음

.
4
.0

 
4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1
4

중
소

기
업

 노
동

자
나

 구
직

자
들

의
 집

단
적

 목
소

리
를

 표
출

할
 수

 있
도

록
 지

원
하

여
 노

조
의

 관
심

을
 높

이
는

 방
안

 고
려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5

직
업

훈
련

이
나

 능
력

개
발

의
 범

주
가

 평
생

교
육

 차
원

으
로

 확
장

되
면

 교
육

기

관
이

나
 내

용
의

 측
면

에
서

 노
동

자
의

 관
심

이
 전

반
적

으
로

 높
아

지
고

 노
조

의
 

개
입

 여
지

가
 확

대
될

 수
 있

음
. 

3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6

정
부

가
 충

분
하

고
 심

층
적

으
로

 산
업

 전
망

과
 일

자
리

 전
망

을
 내
놓

고
 공
론

화
하

는
 준

비
의

 장
을

 마
련

하
여

 교
육

훈
련

 필
요

성
을

 홍
보

하
고

 설
득

3
.0

 
2
.5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7

민
간

훈
련

에
 대

해
서

 부
실

하
고

, 
형

식
적

인
 사

업
을

 털
어

내
고

 정
부

가
 기

준
을

 

마
련

하
여

 고
품

질
의

 훈
련

으
로

 전
환

하
기

 위
한

 대
책

이
 강

구
되

어
야

 함
.

3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8

공
공

훈
련

사
업

을
 모

범
적

이
고

 선
도

적
으

로
 구

축
해

서
 전

파
해

 나
가

는
 정

책

을
 구

현
하

고
 노

동
조

합
의

 참
여

를
 유

도
해

야
 함

.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9

교
육

훈
련

이
 이

력
과

 자
격

으
로

 인
정

받
고

, 
임

금
 수

준
 등

에
 반

영
될

 수
 있

는
 

제
도

적
 구

조
나

 사
회

적
 기

반
이

 마
련

되
어

야
 함

.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0
디

지
털

 전
환

과
 기
후

위
기

(대
응

)에
 따
른

 정
의

로
운

 전
환

을
 위

해
서

 필
수

적

인
 요

소
로

서
 ‘

직
업

훈
련

’의
 중

요
성

을
 새
롭

게
 강

조
해

야
 함

.
4
.0

 
3
.5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2
1

노
조

의
 직

업
훈

련
 사

업
 및

 역
량

강
화

를
 위

한
 예

산
 및

 인
력

 지
원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2

고
용

정
책

심
의

회
를

 개
편

하
여

 노
사

정
 동

수
로

 구
성

4
.0

 
3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2
3

고
용

정
책

심
의

회
 산

하
에

 직
업

능
력

개
발

전
문

위
원

회
를

 신
설

, 
모
든

 전
문

위

원
회

에
 노

사
 참

여
4
.0

 
3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2
4

고
용

보
험

운
영

전
문

위
원

회
, 

고
용

보
험

평
가

전
문

위
원

회
, 

자
격

정
책

심
의

위
원

회
 등

의
 정

례
화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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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2
차

 델
파

이
조

사
 결

과
3
차

 델
파

이
조

사
 

O
O

O
님

의
 응

답
중

앙
값

사
분

범
위

O
O

O
님

 응
답

의
 

사
분

범
위

 내
 

위
치

 여
부

O
O

O
님

의
 응

답

(2
차

 조
사

 

결
과

와
 변

동
 

있
을

 시
에

만
 

작
성

)

의
견

(변
경

 시
 사

유
 작

성
, 

또
는

 2
차

 조
사

 

결
과

에
서

 사
분

범
위

 밖
에

 있
음

에
도

 3
차

 조
사

 

때
에

 해
당

 응
답

을
 유

지
할

 시
, 

그
 이

유
 또

는
 

의
견

을
 작

성
) 

2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가

 운
영

하
는

 산
업

별
 인

적
자

원
개

발
협

의
체

(S
C

)에
 노

동
계

 

참
여

 보
장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6

청
년

, 
고

령
자

 대
상

 고
용

정
책

기
구

를
 구

성
하

고
 실

질
적

인
 참

여
 보

장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2
7

노
사

정
 동

수
 참

여
, 

노
사

정
 공

동
 대

표
, 

노
사

정
이

 공
동

으
로

 참
여

하
는

 사

무
국

을
 운

영
하

고
, 

노
동

계
의

 실
질

적
 참

여
를

 위
한

 특
화

사
업

 시
행

 
4
.0

 
4
 
- 

4
.7

5
사

분
범

위
 밖

 

위
치

2
8

지
역

 및
 산

업
별

 인
적

자
원

개
발

위
원

회
를

 총
괄

하
는

 중
앙

 차
원

의
 인

력
양

성

위
원

회
 운

영
 

4
.0

 
3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2
9

국
가

인
력

양
성

위
원

회
를

 중
단

 없
이

 운
영

3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0

유
급

학
습

권
 보

장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1

노
동

자
 학

습
기

금
 조

성
4
.0

 
3
.5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2

노
조

의
 지

역
�
산

업
 맞

춤
형

 인
력

양
성

사
업

 등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참

여
를

 

근
로

시
간

 면
제

 대
상

 업
무

로
 명

시
화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3

저
숙

련
자

의
 해

고
 등

 외
부

적
 유

연
화

 전
략

보
다

는
 고

용
을

 유
지

하
는

 한
편

, 

향
상

훈
련

을
 통

해
 신

기
술

 작
업

 과
정

에
 적

응
시

키
는

 기
능

적
 유

연
화

 전
략

 

필
요

4
.0

 
4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4

기
업

 차
원

에
서

, 
노

조
와

 노
사

협
의

회
의

 교
육

훈
련

 관
련

 역
할

을
 제

도
적

으
로

 

보
장

 및
 강

화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5

노
조

의
 직

업
훈

련
에

 대
한

 단
체

교
섭

을
 제

도
적

으
로

 보
장

할
 필

요
4
.0

 
3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6

직
업

능
력

개
발

과
 관

련
한

 활
동

을
 노

동
조

합
의

 유
지
�
관

리
업

무
로

 포
함

4
.0

 
3
.5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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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2
차

 델
파

이
조

사
 결

과
3
차

 델
파

이
조

사

O
O

O
님

의
 응

답
중

앙
값

사
분

범
위

O
O

O
님

 응
답

의
 

사
분

범
위

 내
 위

치
 

여
부

O
O

O
님

의
 응

답

(2
차

 조
사

 

결
과

와
 변

동
 

있
을

 시
에

만
 

작
성

)

의
견

(변
경

 시
 사

유
 작

성
, 

또
는

 2
차

 조
사

 

결
과

에
서

 사
분

범
위

 밖
에

 있
음

에
도

 3
차

 조
사

 

때
에

 해
당

 응
답

을
 유

지
할

 시
, 

그
 이

유
 또

는
 

의
견

을
 작

성
)

1
지

역
 유

사
중

복
 거

버
넌

스
의

 개
편

, 
종

합
적

 운
영

체
계

를
 마

련
하

며
 거

버
넌

스
 

성
격

별
 역

할
과

 체
계

가
 정

비
되

어
야

 함
.

4
.0

 
3
.5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2
노

사
공

동
 직

업
훈

련
 시

스
템

 제
공

5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3
실

질
적

으
로

 훈
련

실
행

 경
험

을
 통

해
 노

동
조

합
의

 역
량

 제
고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4
거

버
넌

스
에

서
의

 협
의

결
과

를
 반

영
하

여
 실

행
할

 수
 있

는
 적

정
예

산
 지

원
4
.0

 
4
 
- 

4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5
양

대
 노

총
의

 거
시

 거
버

넌
스

 참
여

4
.0

 
4
 
- 

4
사

분
범

위
 밖

 위
치

6
노

사
민

정
협

의
회

, 
지

역
 및

 산
업

별
 인

자
위

의
 위

상
 및

 지
원

을
 강

화
4
.0

 
3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7
지

역
 인

자
위

와
 산

업
별

 인
자

위
의

 통
합

 또
는

 연
계

 방
안

을
 모
색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8
거

버
넌

스
를

 통
해

 단
계

별
, 

대
상

별
 맞
춤

형
 교

육
을

 지
속

적
으

로
 제

공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9
우

리
나

라
 기

업
의

 인
사

관
리

체
계

에
 대

한
 각

 분
야

별
 단

절
을

 해
결

하
여

 숙

련
의

 방
향

에
 맞

게
 다
른

 분
야

 역
시

 정
합

성
을

 갖
도

록
 설

계
하

고
 유

지
3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0

지
역

인
자

위
 위

원
으

로
 노

조
 이

외
 지

역
 노

동
취

약
계

층
을

 대
변

할
 수

 있
는

 

여
러

 단
체

에
도

 참
여

 개
방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1

노
동

자
 측

 위
원

의
 구

성
을

 확
대

할
 필

요
가

 있
음

.
4
.0

 
3
.5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2

노
조

 참
여

자
에

게
 특

정
 분

과
위

원
회

 운
영

 책
임

을
 부

여
하

는
 방

안
을

 고
려

4
.0

 
3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3

노
조

가
 운

영
책

임
을

 맡
는

 등
 적

극
적

으
로

 참
여

하
는

 지
역

에
 인
센
티
브

 제
공

4
.0

 
3
.5

 
- 

4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4

거
버

넌
스

 주
체

와
 제

도
에

 대
한

 냉
정

한
 평

가
 필

요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5

정
부

 교
육

훈
련

 정
책

 설
계

 시
부

터
 노

동
계

의
 참

여
가

 보
장

되
어

야
 함

.
4
.0

 
4
 
- 

5
사

분
범

위
 안

 위
치

1
6

기
업

별
 노

사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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